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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4.3.13.] [법률 제11882호, 2013.6.12., 일부개정]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개정 2009.2.6.>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

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

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

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

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13.6.12.>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

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⑦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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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4.>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

관을 평가(제8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⑩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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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4.3.13.] [고용노동부령 제99호, 2014.3.12., 일부개정]

제97조(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

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려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2. 측정 결과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정측정기관의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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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3.8.1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9호, 2013.8.13, 일부개정]

제1편 통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

조의3부터 제32조의6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4, 제93조부터 제97조의3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 및 노출 농도 측정,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및 정도관리, 작업환경측

정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이하 “지정측정기관 평가”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체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액체 중에 통과시키거나 액체의 표면과 접촉시켜 

용해·반응·흡수·충돌 등을 일으키게 하여 해당 액체에 작업환경측정(이하 “측

정”이라 한다)을 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고체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고체의 입자층을 통해 흡입, 흡착하여 해당 고체입

자에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직접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흡수, 흡착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채취

대 또는 진공채취병 등의 채취용기에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냉각응축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냉각된 관 등에 접촉 응축시켜 측정하려는 물

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여과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여과재를 통하여 흡인함으로써 해당 여과재에 측정

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6. “개인시료채취”란 개인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

트(mist)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인 반구)에서 채취

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역시료채취”란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

(mist) 등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8. “노출기준”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서 정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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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기준을 말한다.

 9. “최고노출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1의4

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발생 및 취급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근

로자이거나 규칙 별표 11의4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가장 많이 노출

될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10. “단위작업장소”란 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11. “호흡성분진”이란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을 말한다.

12. “흡입성분진”이란 호흡기의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일으키는 분진을 말

한다.

13. “입자상 물질”이란 화학적인자가 공기중으로 분진·흄(fume)·미스트(mist) 등의 

형태로 발생되는 물질을 말한다.

14. “가스상 물질”이란 화학적인자가 공기중으로 가스·증기의 형태로 발생되는 물질을 

말한다.

15. “정도관리”란 법 제42조제8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분석치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

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

과에 따라 지도·교육 그 밖에 측정·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을 말한다.

16. “정확도”란 분석치가 참값에 얼마나 접근하였는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을 말한다.

17. “정밀도”란 일정한 물질에 대해 반복측정·분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자료 분석치의 

변동크기가 얼마나 작은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

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관련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편 지정측정기관 평가

제1장 평가대상기관 등

제67조(평가대상기관) 평가대상은 영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으로 한다. 다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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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관 평가계획을 공고한 날(이하 “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대

상에서 제외한다.

제68조(평가실시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평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공단으로 한다.

제69조(평가실시기관의 업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실시

 2. 평가표의 개발 및 보완

 3. 평가방법의 표준화 및 일관성 유지

 4. 평가기준의 적정성 확보

 5. 평가자료 수집 및 결과 보고

 6.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70조(평가주기 등) ①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1조(평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

의·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되, 고용노동부, 공단 및 관련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고용노동부 소관업무 부서장

 2.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

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평가운영위원회의 기능) 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평가계획 수립

 2.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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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기준 세부항목 및 배점

 4. 평가등급 결정 및 공표

 5. 평가운영위원회의 운영

 6. 평가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7.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73조(평가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

기 위하여 평가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단의 직업건강 업무관련 부서의 장(실장·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관련학회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자와 공단직원 중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제74조(평가실무위원회의 기능) ① 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가 세부일정 및 평가자 구성·운영

 2. 평가항목 적용 세부기준 수립 및 결과의 집계·이의신청서 검토

 3. 평가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평가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절차 등

제75조(평가계획의 공고) 공단은 평가 실시 30일 전까지 평가실시계획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

고하고 평가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76조(평가자) ①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자는 공단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외부전문가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평가자는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평가실시 등) ① 공단은 평가실시 전에 평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만으로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방문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정도관리결과 자료

 2. 규칙 제94조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전산자료

③ 평가자는 평가를 완료하는 즉시 평가결과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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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에 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점수를 대상기

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대상기관은 평가점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공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평가실무위원회를 거쳐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⑧ 공단은 평가를 종료한 후에는 종합평가결과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수당 등)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 위원 및 평가자에게 공단여비규칙 및 운영수당 지급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

제79조(평가등급 결정)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대상기관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S(우수) 등급: 합계 평점이 90점 이상

 2. A(양호) 등급: 합계 평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3. B(보통) 등급: 합계 평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4. C(미흡) 등급: 합계 평점이 70점 미만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등급의 분포를 고려하여 제1항의 등급별 기준점수를 일부 조정

할 수 있다.

③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80조(평가결과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평가등

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의 공표방법은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81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

포상 시 우선 고려하고, 제13조에 따른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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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2016년 8월 12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

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제2013-39호, 2013.8.13>  

이 고시는 2013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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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지정측정기관평가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의

신청

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전 화 번 호

주  소

(소 재 지)

모사전송번호 

(FAX)

전자우편주소

(e-mail)

이의신청 분야

■ 평가항목 (  )                                                

■ 평가점수 (  )

※ 해당하는 분야에 (✓)체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평가항목인 경우에는   에 항목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내용

기타 사항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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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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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일반현황

기 관 명

소 재 지  (    -    )

관할(지)청

총인원: ____명

 산업위생관리기술사: ___ 명

 산업보건지도사: ___ 명

대 표 자  산업위생관리기사: ___ 명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___ 명
전화번호

 분석전담자: ___ 명

지정일자  최초지정일:                변경지정일:

2. 평가일시

평가일(1차) 2014 년  월   일 평가일(2차 재평가) 2014 년  월   일

3. 평가결과 획득점수

총 점                                  

평가항목(가중치) 점수 평가항목(가중치) 점수

1. 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15%)   2. 측정결과의 신뢰도(40%)

3. 시설·장비의 성능(30%)   4. 그 밖의 제반사항(15%)

4. 평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9항, 동법 시행규칙 제 97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39호에 

근거하여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가. 평가반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평가반원 

평가반원

평가반원

  나. 평가대상기관 

구       분 직  책 성  명 서  명

평가대상기관(책임자) 

평가대상기관(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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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평가 항목 가중치 평가
최고

점수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

1.1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 자체 매뉴얼의 보유 여부 2 A,B,C 10

1.2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 결과 3 A,B,C 15

1.3 내부 분석 정도관리 시스템 수립 및 시행 여부 3 A,B,C 15

1.4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작성, 검토(승인)의 적정 여부 2 A,B,C 10

1.5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산업위생관리기술사(산업보건지도사) 보유 여부 2 A,B,C 10

1.6 작업환경측정 종사자의 평균 측정경력 년 수 1 A,B,C 5

1.7 분석자의 분석경력 년 수 2 A,B,C 10

평가항목: 총7개 문항 총점: 75점

 2. 측정결과의 신뢰도

2.1 예비조사 실시대상의 측정계획서 작성 여부 3 A,B,C 15

2.2 작업환경결과표상 종합의견의 질적수준 3 A,B,C 15

2.3 개인 노출량 측정 시 지시소음계 사용 여부 1 A,B,C 5

2.4 누적소음노출량계의 보정 수행 여부 2 A,B,C 10

2.5 누적소음노출량계의 기기 환경설정의 적정성 2 A,C 10

2.6 누적소음노출량계 산출 기록물의 보관 여부 2 A,B,C 10

2.7 시료 채취 전·후 시료채취기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 3 A,B,C 15

2.8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의 적정 기록 여부 3 A,B,C 15

2.9 시료채취 시간 준수 여부 2 A,C 10

2.10 시료채취 개수의 준수 여부 1 A,B,C 5

2.11 지역시료채취를 실시한 경우 그 사유 명시 여부 1 A,B,C 5

2.12 사업장에서 시료채취 시 채취대장의 작성여부 3 A,B,C 15

2.13 현장 공시료 포함 및 분석결과의 보정 여부 2 A,B,C 10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A: 5점, B: 3점, C: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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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평가 항목 가중치 평가
최고

점수

2.14 검량선 작성의 적정성 여부 3 A,B,C 15

2.15 시료의 탈착율(유기용제), 회수율(중금속) 실험 및 보정 수행 여부 3 A,B,C 15

2.16 채취시료의 분석결과물(크로마토그램 등)의 적정 보관 여부(소음 제외) 1 A,B,C 5

2.17 측정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1 A,B,C 5

2.18 외부분석기관 의뢰 시 해당 문서 보관 및 결과 적정 반영 여부 2 A,B,C 10

2.19 시료전달 및 분석실 시료관리의 적정성 여부 2 A,B,C 10

평가항목: 총19개 문항 총점: 200점

 3. 시설·장비의 성능

3.1 측정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지침 보유 여부 2 A,C 10

3.2 분석 장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지침 보유 여부 2 A,C 10

3.3 측정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 1 A,B,C 5

3.4 분석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 1 A,B,C 5

3.5 측정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1 A,B,C 5

3.6 분석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1 A,B,C 5

3.7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 여부 2 A,B,C 10

3.8 법정 필수 장비에 관한 검·교정 계획 수립 여부 2 A,B,C 10

3.9 법정 필수 장비(전자저울 제외)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 2 A,B,C 10

3.10 전자저울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 2 A,B,C 10

3.11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여부 2 A,B,C 10

3.12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 및 흄후드 장치 설치 여부 1 A,B,C 5

3.13 분석 중 배액 처리 설비의 적정 여부 1 A,B,C 5

3.14 실험실내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보유 여부 2 A,B,C 10

3.15 실험실내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1 A,B,C 5

3.16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 보관의 적정성 2 A,B,C 10

3.17 실험실내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 2 A,B,C 10



18 · 2014년도 지정측정기관 평가 설명회

구분 세부평가 항목 가중치 평가
최고

점수

3.18 시료보관 냉장실 및 냉동실 적정 운영 여부 1 A,B,C 5

3.19 실험실 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여부 1 A,B,C 5

3.20  실험실 내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의 적정 부착 여부 1 A,B,C 5

평가항목: 총20개 문항 총점: 150점

 4.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

4.1 측정 및 분석요원의 교육·훈련계획 등의 문서 보유 여부 1 A,B,C 5

4.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화 여부 1 A,B,C 5

4.3 작업환경측정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 2 A,B,C 10

4.4 분석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 2 A,B,C 10

4.5 측정 및 분석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여부 0.5 A,C 2.5

4.6 측정기관 인력의 최근 2년간 연구실적 0.5 A,C 2.5

4.7 측정 및 분석 인력의 자기계발 실적 0.5 A,C 2.5

4.8 측정 및 분석 인력의 각종 학술대회 참여 실적 1 A,B,C 5

4.9 자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 실태 1 A,C 5

4.10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여부 2 A,B,C 10

4.11 시약·물품의 선정, 구매 및 보관절차의 문서화 여부 0.5 A,B,C 2.5

4.12 작업환경측정 결과 관련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 1 A,B,C 5

4.13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전산자료) 송부기한 준수 여부 2 A,B,C 10

평가항목: 총13개 문항 총점: 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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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

평가항목 1.1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

자체 매뉴얼 보유 여부

모든 유해인자에 대한 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A

일부 유해인자에 대한 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B

매뉴얼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적용 범위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 자체 매뉴얼에는 유해인자별로 KOSHA GUIDE를 포함하여 각 기관의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침이 문서화1)되어야 하며,

  - 해당 유해인자별로 출력물 또는 전자문서(하이퍼링크 인정)로 보유되어야 함.

(목록화 또는 색인이 되어 있어 쉽게 조회 또는 검색될 수 있어야 함)

※ KOSHA GUIDE, NIOSH, OSHA, HSE 또는 ISO의 공정시험법 등

1) 문서화되었다는 것은 내부품의(결재)를 득하여 일련번호를 포함한 문서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며, 

이하의 평가 문항에서 “문서”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

평가항목 1.2 평가기준 (가중치: 3) 평가결과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건수가 없는 경우 ☐ A

1회 부적합 경험이 있는 경우 ☐ B

2회 이상 부적합 경험이 있는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최근 2년 이내의 국내 정도관리 실시 결과(공단 자료) 기준

  - 분야별(유기화합물, 금속)로 부적합 건수를 확인하므로 동일 기간이라 하더라도 유기화합물과 

금속 분야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2회로 간주

평가항목 1.3 평가기준 (가중치: 3) 평가결과

분석 정도관리 내부규정 

수립 및 시행 여부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실행하는 경우 ☐ A

내부규정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행하지 않는 경우 ☐ B

내부규정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측정기관 자체적인 분석 정도관리 내부 규정을 수립하여 문서화하여야 하며, 실행여부가 확인되

어야 함.

  - 내부 규정에는 운영체계, 관리책임자 지정, 정도관리 절차 및 결과처리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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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1.4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작성, 

검토(승인)의 적정 여부

단계별 검토(승인) 절차가 적정한 경우 ☐ A

단계별 검토(승인) 절차가 일부 미흡한 경우 ☐ B

단계별 검토(승인) 절차가 없는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측정결과표의 문서 작성자, 분석자, 검토(승인)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단계별 확인(결

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최종승인자의 확인일자 기록 필수)

평가항목 1.5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산업위생관리기술사(산업 

보건지도사) 보유 여부

기술사(산업보건지도사)를 2명 이상 보유한 경우 ☐ A

기술사(산업보건지도사)를 1명 보유한 경우 ☐ B

기술사(산업보건지도사)가 없는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구, 산업위생지도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이와 동등

한 서류가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고용이 확인되는 서류 또한 

확인되어야 함

평가항목 1.6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작업환경측정 종사자의 

평균 측정경력 년 수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 ☐ A

경력 5~9년인 경우 ☐ B

경력 5년 미만인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작업환경측정 종사자(측정실장/팀장 등)의 평균 측정경력이 해당 기관의 4대 보험 등 경력 관련 

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함

평가항목 1.7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분석자의 분석경력 년 수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 ☐ A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 B

경력 5년 미만인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 “분석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 으로 해당 기관에서 경력이 가

장 오래된 분석자의 경력이 해당 기관의 4대 보험 등 경력 관련 문서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함 

(특수건강진단의 분석인력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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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결과의 신뢰도

평가항목 2.1 평가기준 (가중치: 3) 평가결과

예비조사 실시 대상의 

측정계획서 작성 여부

(전회 측정 사업장 제외)

측정계획서를 항상 작성하는 경우 ☐ A

측정계획서를 가끔 작성하는 경우 ☐ B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고시 제17조(예비조사 및 측정계획서의 작성)

① 규칙 제9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원재료의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생산 공정까지의 주요공정 도식

  2. 해당 공정별 작업내용, 측정대상공정 및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운전조건 등을 고려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

  3. 측정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주기, 종사근로자 현황

  4.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및 측정 소요기간 등 필요한 사항

평가항목 2.2 평가기준 (가중치: 3) 평가결과

작업환경결과표상 

종합의견의 질적 수준

관련 규정에 준하는 기술적 수준으로 적정하게 작성된 

경우
☐ A

관련 규정에 준하는 기술적 수준이 일부 미흡하게 작성

된 경우
☐ B

평가, 실태 및 문제점, 대책 등의 항목이 일부 누락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측정결과의 평가”,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대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은 공학적·관리적·개인위생적 측면에서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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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2.3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개인 노출량 측정 시 지시소음계

(Sound Level Meter) 사용 여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 ☐ A

일부 사용하는 경우 ☐ B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소음 측정 시 개인 노출량 평가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실 노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누적소

음노출량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고시 제26조(측정방법)

규칙 별표 11의4에 따른 소음수준의 측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측정에 사용되는 기기(이하 “소음계” 라 한다)는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 적분형소음계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

시소음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시간을 고려한 등가소음레벨 방법으로 측정할 것. 다만, 

소음발생 간격이 1초 미만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이하 “연속음”이라 한

다)을 지시소음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기로 측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생략)

평가항목 2.4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누적소음노출량계의 

보정 수행 여부

누적소음노출량계의 보정을 적정하게 실시하는 경우 ☐ A

누적소음노출량계의 보정 수행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누적소음노출량계의 보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누적소음노출량계의 보정수행 일지(대장) 또는 누적소음노출량계에서 출력한 기록물을 통하여 

보정수행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보정수행 일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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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2.5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누적소음노출량계(Noise 

dosimeter)의 기기환경 

설정의 적정성

 모두 적정한 경우 ☐ A

 부적정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고시 제26조(측정방법)

규칙 별표 11의4에 따른 소음수준의 측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으로 할 것

  3. 제1호 단서규정에 따른 소음측정은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소음계 지시침의 동작은 느린(Slow) 상태로 한다.

    나. 소음계의 지시치가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시치를 그 측정점에서의 소음수준으

로 한다.

  4.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Criteria는 90dB, Exchange Rate는 

5dB, Threshold는 80dB로 기기를 설정할 것

  5. (생략)

평가항목 2.6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누적소음노출량계 

산출 기록물의 보관 여부

모든 기록물이 보관되고 있는 경우 ☐ A

일부 기록물이 보관되고 있는 경우 ☐ B

기록물 보관이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누적소음노출량계를 사용하여 소음을 측정한 경우에는 측정일자가 명기된 산출 기록물을 출력하

여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법 제6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

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④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44조(서류의 보존)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 연월일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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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2.7 평가기준 (가중치: 3) 평가결과

시료 채취 전·후 시료채취기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이 적정한 경우 ☐ A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이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시료 채취 전·후 시료채취기의 유량보정 실시여부가 관련 대장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보

정 결과가 분석 결과에 반영되어야 함

  - 대장에는 펌프기종, 일시, 유량 보정자, 보정 횟수, 유량보정 기기명, 전·후 유량, 평균유량 등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평가항목 2.8 평가기준 (가중치: 3) 평가결과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의 적정 기록 여부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 관리가 적정한 경우 ☐ A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 관리가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 관리가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측정 전·후 필터의 중량을 각각 3회 이상 계량하여야 하며, 관련 대장을 관리하여야 함

평가항목 2.9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시료채취 시간 준수 여부
시료채취 시간이 항상 적정한 경우 ☐ A

시료채취 시간이 부적정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고시 제18조(노출기준의 종류별 측정시간)

측정은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

상 연속분리 측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1일 작업시간 중 대상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불규칙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 또는 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시간동안 측정한 경우

  2.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단시간 노출기준(STEL)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

로서 작업특성상 노출이 불균일하여 단시간 노출평가가 필요하다고 자격자 또는 측정기관

이 판단한 경우에는 1항의 측정에 추가하여 단시간 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에 

15분간 측정하되 유해인자 노출특성을 고려하여 측정횟수를 정할 수 있다.

  3.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최고노출기준(Ceiling, C)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

질에 대하여는 순간농도측정을 위한 기기를 이용하여 최고노출기준 값의 측정이 가능한 최

소한의 시간동안 실시한 경우. 다만, 시간가중평균기준(TWA)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측정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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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2.10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시료채취 개수의 준수 여부

채취 시료의 개수가 모두 적정한 경우 ☐ A

채취 시료의 개수가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채취 시료의 개수가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고시 제19조(시료채취 근로자수)

①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 작업장소에 근

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1개 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규칙 제93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시료채취방법에 따른 측정시료의 개수는 단위작업장소

에서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작업장소의 넓이가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매 30평방미터마다 1개 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2.11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지역시료채취를 실시한 경우 

그 사유 명시 여부

사유 명시가 모두 적정한 경우 ☐ A

사유 명시가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사유 명시가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시행규칙 제93조의3 제1항 제3호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생략)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

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할 것

  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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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2.12 평가기준 (가중치: 3) 평가결과

사업장에서 시료채취 시 관련 

기록의 작성여부

시료 채취 관련 기록(대장) 작성이 모두 적정한 경우 ☐ A

시료 채취 관련 기록(대장) 작성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시료 채취 관련 기록(대장) 작성이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시료 채취 관련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료 채취 관련 기록에는 채취일시, 유해인자, 시료채취시간, 작업장온도, 작업장습도, 사업장

명, 측정자명, 펌프명, 측정전·후 유량, 측정대상자 성명 등이 포함되어야 함

평가항목 2.13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현장 공시료 포함 및 

분석결과의 보정 여부

현장 공시료를 항상 포함하여 보정하는 경우 ☐ A

현장 공시료 및 분석결과 보정이 일부 누락된 경우 ☐ B

현장 공시료 및 분석결과 보정이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시료 채취 시 현장 공시료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분석결과에 반영되어야 함

평가항목 2.14 평가기준 (가중치: 3) 평가결과

검량선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량선 작성이 모두 적정한 경우 ☐ A

검량선 작성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검량선 작성이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시료분석 시 분석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분석시료 셋트별로 검량선을 작성하여야 하며, 분

석결과가 검량선 농도 범위 내에 있어야 함

평가항목 2.15 평가기준 (가중치: 3) 평가결과

시료의 탈착율(유기용제), 

회수율(중금속) 실험 및 보정 

수행 여부

실험 및 보정 수행이 모두 적정한 경우 ☐ A

실험 및 보정 수행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실험 및 보정 수행이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시료분석 시 분석시료 셋트별로 시료의 탈착율(유기용제) 및 회수율(중금속) 실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결과에 반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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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2.16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채취시료의 

분석결과물(크로마토그램 등)의 

적정 보관 여부(소음 제외)

모든 분석결과물을 보관하는 경우 ☐ A

일부 분석결과물을 보관하는 경우 ☐ B

분석결과물 보관이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채취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물은 해당 측정결과표와 함께 적정하게 보관되어야 함

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

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44조(서류의 보존)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 연월일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평가항목 2.17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측정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이 모두 적정한 경우 ☐ A

평가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평가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이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라 초과 여부를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공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

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4조에 따라 노출기준을 적정하게 보정하여야 함 

평가항목 2.18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외부분석기관 의뢰 시 해당 문서 

보관 및 결과 적정 반영 여부

문서 보관 및 결과 반영이 적정한 경우 ☐ A

문서 보관 및 결과 반영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문서 보관 및 결과 반영이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석면, 유리규산, TDI 등 시료 분석을 외부분석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

어야 하며, 해당 분석결과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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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2.19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시료 전달 및 분석실 

시료관리의 적정성 여부

시료 전달 및 분석실 시료관리가 적정한 경우 ☐ A

시료 전달 및 분석실 시료관리가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시료 전달 및 분석실 시료관리가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측정자가 분석자에게 시료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측정정보를 함께 전달하여야 하며, 분석실

에서는 해당 시료를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함

  - 시료분석의뢰 및 분석실의 시료는 문서로 관리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에는 측정자(시료 인계

자), 분석자(시료 인수자), 시료도착일, 시료상태 및 보존방법, 분석대상물질, 분석일 등이 포함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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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장비의 성능

평가항목 3.1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측정 장비의 유지 관리 지침 

보유 여부

측정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이 있는 경우 ☐ A

측정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이 없는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모든 측정 장비에 대하여 문서화된 유지관리지침1)을 보유하여야 함

  1) 유지관리지침에는 관리조직, 구입계획 수립 및 시행, 점검 및 관리, 검·교정, 불용결정, 손망

실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평가항목 3.2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분석 장비의 유지 관리 지침 

보유 여부

분석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이 있는 경우 ☐ A

분석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이 없는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모든 분석 장비에 대하여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지침1)을 보유하여야 함

평가항목 3.3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측정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

장비별 관리 책임자*가 지정된 경우 ☐ A

장비별 관리 책임자가 일부 지정된 경우 ☐ B

장비별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측정 장비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장비 매뉴얼 또는 장비대장에 명시하여야 함

   ※ 관리(운용) 책임자 : 장비의 운용 및 관리(유지·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자

평가항목 3.4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분석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

장비별 관리 책임자가 지정된 경우 ☐ A

장비별 관리 책임자가 일부 지정된 경우 ☐ B

장비별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분석 장비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장비 매뉴얼 또는 장비대장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분석 

장비에 해당 표찰을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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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3.5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측정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모든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적정한 경우 ☐ A

일부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부적정한 경우 ☐ B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주요 측정 장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동일한 모델의 장비별 (구입년월일이 

동일한 장비)로 장비의 용도, 구입, 수리 및 점검일자 등이 기록된 장비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

여야 함 (장비에 대한 사진 포함)

  - 대상 측정 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 정하는 측정 장비로 개인시료채취기 

set(유량보정기 포함), 검지관, 지시소음계, 누적소음노출량계, 조도측정기, 온도·습도,·기

류·고열 측정 기기(WBGT 등), 산소농도측정기,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전열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

계, 회전계(R.P.M 측정기)] 등이 해당됨

평가항목 3.6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분석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모든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적정한 경우 ☐ A

일부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부적정한 경우 ☐ B

장비에 대한 기록유지가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주요 분석 장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동일한 모델의 장비별 (구입년월일이 

동일한 장비)로 해당 장비의 용도, 구입, 수리 및 점검일자 등이 기록된 장비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장비에 대한 사진 포함)

  - 대상 분석 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 정하는 분석 장비로 전분광광도계, 저

울, 건조기 및 데시케이터,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

즈마(ICP),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TDI), X-선 회절분석기 또는 적외선분광분석기(유리규산), 

위상차현미경(석면) 등이 해당됨

평가항목 3.7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 여부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가 적정한 경우 ☐ A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가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직독식 장비의 유지·관리가 부적정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산소농도측정기, 열선풍속계, 조도계, WBGT 등 직독식 장비는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관

리하여야 함 (산소농도측정기의 경우 주기적인 센서 교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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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3.8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법정 필수 장비에 관한 

검·교정 계획 수립 여부

모든 법정 필수 검·교정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

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
☐ A

일부 법정 필수 검·교정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

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
☐ B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법정 필수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여 문서로 보관하여야 함

  - 대상 장비 : 유량계(공기시료채취기 Calibrator), 표준소음발생기(누적소음노출량계 Calibrator), 

열선풍속계, 전자저울(또는 표준 분동)

  - 검·교정 계획 문서에는 “기관 보유 장비 중 검·교정 대상 장비 목록, 장비별 검·교정 주기, 

해당 장비별 검·교정 가능 의뢰기관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검·교정 주기는 운영 가이드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참조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설정

평가항목 3.9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법정 필수 장비(전자저울 

제외)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

대상 장비 전부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 A

대상 장비 중 일부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 B

검·교정 실시가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대상 측정 장비의 정기적인 검·교정이 실시되어야 함

  - 검·교정 대상 측정 장비 : 유량계, 표준소음발생기, 열선풍속계

평가항목 3.10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전자저울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

대상 장비 전부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 A

대상 장비 중 일부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 B

검·교정 실시가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대상 전자저울의 정기적인 검·교정이 실시되어야 함

  - 전자저울 검·교정, 검·교정을 받은 표준분동을 활용한 자체 2차 교정, 공인기관의  2차 검·

교정 자격을 인증 받은 판매회사를 통해 2차 교정한 경우 모두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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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3.11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여부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문서화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 A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문서화되어 있으나,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
☐ B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실험실 안전보건지침을 보유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안전보건 지침에는 화학물질의 누출이나 전기설비의 누전 등 사고 시 행동요령, 각 분석 장비

별 실험실용 후드장치 설치, 분석용 유해물질의 배기 또는 배액처리,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실험실내 착용 가능한 전용 보호용구의 구비 등의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함

평가항목 3.12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 및 흄후드 장치 

설치 여부

후드가 설치되고 적정하게 배기되는 경우 ☐ A

후드는 있으나 배기상태가 부적정한 경우 ☐ B

후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분석 장비별로 실험실용 후드가 설치되어야 하며, 분석실 내부 흄후드의 제어풍속이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함(제어풍속 : 0.4m/s)

평가항목 3.13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분석 중 배액(폐액) 처리 

설비의 적정 여부

별도의 배액(폐액) 처리 설비가 있거나, 배액(폐액) 수

거통이 있고 관련 처리실적이 있는 경우
☐ A

배액(폐액) 수거통이 있으나, 관련 처리실적이 없는 

경우
☐ B

배액(폐액) 수거통이 없고, 관련 처리실적도 없는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분석 중 발생되는 배액(폐액) 처리를 위한 설비를 구비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야 함

  - 위탁 처리를 위한 배액(폐액) 수거통은 유기용제용, 중금속용, 산/알칼리용을 구분하여 별도의 

배액(폐액) 수거통을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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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3.14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실험실내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보유 여부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A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중 일부를 보유하는 경우 ☐ B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가 실험실 내부 또는 외부(긴급 상황에서 10초 이내에 도달 가능한 곳)

에 설치되어야 하며, 적정하게 작동되어야 함

평가항목 3.15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실험실내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모든 가스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한 경우 ☐ A

가스용기에 전도방지를 일부만 조치한 경우 ☐ B

가스용기에 전도방지를 전혀 조치하지 않은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가스용기는 별도의 저장 공간에 적정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실험실내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스용기에는 전도 방지 조치가 실시되어야 함

평가항목 3.16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 

보관의 적정성

시약을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설치된 시약장에 

보관하는 경우
☐ A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설치된 시약장은 없으나 

실험실과 분리된 장소에 시약을 보관하는 경우
☐ B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 없이 실험실내에 보관하는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분석용 시약은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실험실과 분리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시약장

에는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설치되어야 함

평가항목 3.17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실험실내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

모든 보호용구를 분석실 인원수에 맞도록 모두 구비하

고 있는 경우
☐ A

모든 보호용구를 구비하고 있으나, 보유개수가 인원수

에 못 미치는 경우
☐ B

보호용구 구비 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실험실내에는 사용할 수 있는 보호용구가 인원수에 맞도록 구비되어야 함

  - 보호용구 : 보안경,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유기용제용 장갑, 실험복 등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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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3.18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시료보관 냉장실 및 

냉동실 적정 운영 여부

냉장실 및 냉동실에 시료 이외의 것이 보관되어 있지 

않는 경우
☐ A

냉장실 또는 냉동실에 시료 이외의 것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 B

냉장실과 냉동실 모두에 시료이외의 것이 보관되어 있

는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시료보관용 냉장실 및 냉동실에는 시료 이외의 음료, 음식물 등이 보관되지 않아야 함

평가항목 3.19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실험실 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여부

실험실 내 흡연 및 음식물 취식 등의 금지 표지가 적정

하게 부착되어 이행되고 있는 경우
☐ A

실험실 내 금지 표지는 부착되어 있지 않지만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가 이행되고 있는 경우
☐ B

실험실 내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취식(보관 포함) 사실

이 확인되는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실험실 내에서는 흡연 및 음식물 취식 또는 보관(취사도구 포함)이 금지되어야 하며,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표지가 부착되어야 함

평가항목 3.20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실험실 내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의 적정 부착 여부

실험실 내 유해물질 보관 및 취급 장소에 경고표지가 

적정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
☐ A

실험실 내 경고표지 부착이 일부 누락된 경우 ☐ B

실험실 내 경고표지가 전혀 부착되지 않은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실험실 내에는 유해물질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가 적정하게 부착되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의 안전·보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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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

평가항목 4.1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측정 및 분석요원의 

교육·훈련계획 등의 

문서 보유 여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경우 ☐ A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이 일부 누락된 경우 ☐ B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측정 및 분석요원의 교육·훈련계획이 문서로 수립되어 적정하게 이행되어야 함

평가항목 4.2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조직 및 

업무분장 문서화 여부

기관의 조직 및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경우 ☐ A

하나만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 ☐ B

둘 다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조직 및 업무분장이 문서로 작성되어야 함

  - 조직도의 경우 측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총괄책임자, 작업환경 측정의 계획, 결과 

평가에 관한 책임자, 정도관리 책임자 등도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함

평가항목 4.3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작업환경측정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모든 측정인력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 A

일부 측정인력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 B

측정인력의 전문교육 이수 실적이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모든 측정 인력은 2년에 1회 이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측정 직무와 관련된 교육(통계를 포함한 산업위생분야)으로 1회당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미하

며,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참석 시간을 합산하여 4시간당 1회로 인정 

평가항목 4.4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분석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모든 분석인력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 A

일부 분석인력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 B

분석인력의 전문교육 이수 실적이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모든 분석 인력은 2년에 1회 이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분석 직무와 관련된 교육으로 1회당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미하며,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참

석 시간을 합산하여 4시간당 1회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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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4.5 평가기준 (가중치: 0.5) 평가결과

측정 및 분석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여부

기관장이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 ☐ A

기관장이 지원한 실적이 없는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전문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차원의 지원책이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 측정·분석요원의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간적 배려, 대학 등의 강의 활동 지원, 학원 수강시 

금전적 지원 등

평가항목 4.6 평가기준 (가중치: 0.5) 평가결과

측정기관 인력의 최근 2년간 

연구실적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 ☐ A

연구실적이 없는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학회지 및 학술대회 연제집 등을 포함한 측정기관 인력의 연구 실적물을 말함

  - 산업보건 관련학회(한국산업위생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예방의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실

내공기질학회, 독성학회 등)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게재 실적물

평가항목 4.7 평가기준 (가중치: 0.5) 평가결과

측정 및 분석 인력의 

자기계발 실적

자기계발 실적이 있는 경우 ☐ A

자기계발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측정·분석 인력이 상위학위를 취득하거나 업무관련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를 말함

  -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교육 이수증도 인정

평가항목 4.8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측정 및 분석 인력의 각종 

학술대회 등 참여 실적

측정 및 분석 인력의 관련 학회 참석 실적이 우수한 경

우
☐ A

측정 및 분석 인력의 관련 학회 참석 실적이 보통인 경

우
☐ B

측정 및 분석 인력의 관련 학회 참석 실적이 미흡한 경

우
☐ C

주요 착안사항

○ 직무교육(평가항목 4.3, 4.4)을 제외한 산업보건 분야의 학술대회, 세미나 등으로 해당기관에 재

직 중 참여한 실적(학술대회 등에 참여 후 퇴사한 인력을 포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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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4.9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자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 실태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A

자체 세미나와 학습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측정기관 내부에 측정 및 분석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운영실적과 내용이 문서화되어야 함)

평가항목 4.10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 

여부

시약의 MSDS 자료 보유가 적정한 경우 ☐ A

시약의 MSDS 자료 보유가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시약의 MSDS 자료 보유가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시약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보유하여야 함 (전산화된 경우도 인정)

평가항목 4.11 평가기준 (가중치: 0.5) 평가결과

시약·물품의 선정, 구매 및 

보관절차의 문서화 여부

모든 시약 및 물품에 대하여 구매일자, 구매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는 보관대장(파일)를 보유하는 경우
☐ A

일부 시약 및 물품에 대하여 구매일자, 구매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는 보관대장(파일)를 보유하는 경우
☐ B

전혀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시약·물품 등의 선정, 구매, 보관에 대한 대장(전자파일) 등이 작성·관리되어야 함

평가항목 4.12 평가기준 (가중치: 1) 평가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관련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수준이 적정한 경우 ☐ A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수준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수준이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144조(서류의 보존)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 연월일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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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4.13 평가기준 (가중치: 2) 평가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전산자료) 

송부기한  준수 여부

송부기한을 준수 수준이 적정한 경우 ☐ A

송부기한을 준수 수준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 B

송부기한을 준수 수준이 미흡한 경우 ☐ C

주요 착안사항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전산자료)는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에 명시된 송부기한이 준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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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전문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 운영 가이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최우선 과제는 소비자(사업주)의 의뢰를 받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

업환경을 측정 평가하여 양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제공하는 일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력, 시설, 그리고 장비에 

대해여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측정기관의 분석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법

적으로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인력 시설, 그리고 장비들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양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측정기관이 내부적으로 얼마

나 효율적인 운용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예비조사에서부터 최종보

고서가 작성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또한 관련 기록물들이 보관되기 까지 각 단계에 

있어 가능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하고, 만약 오류가 발생한다

면 이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종사인

력의 관리 측면에서 업무분장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작업환경을 측정하는데 있어 훌륭한 시설이나 장비도 중요하지만 잘 훈련된 인력 없이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은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보건전문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 운영가이드는 신뢰성 있는 작

업환경측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가능한 모든 

컨텐츠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하는 관련내용들이 반드시 황금기준은 

아니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성격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의 주 핵심내용은 예비조사에서부터 작업환

경측정결과보고서 작성, 그리고 최종결과물의 보관에 이르기 까지 각 단계에서 있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이들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

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 운영가이드는 작업환경측정의 전 과정을 예비조사단계, 현장 작업환경측정단계, 측정

된 시료의 인계·인수단계, 분석단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작성 단계, 그리고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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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결과물을 보관하는 단계로 크게 구분하여 관련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

력, 시설, 장비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이지를 마지막에 제시하였다. 

  또한 단계별 해당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은 일정한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구성은 해당

내용을 제시한 목적, 그리고 해당내용을 수행하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사항, 예시, 

그리고 참고자료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급적 모든 내용은 서술식이 아니라 보기 편하도

록 개조식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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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환경측정단계별 운용가이드

1-1. 예비조사 단계

  예비조사는 처음으로 접하는 사업장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측정을 하였던 사업장이라고 할

지라도 시설 또는 공정의 변경이 수반된 사업장이다. 예비조사의 목적이 본 측정을 위한 기

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인 만큼 관련 내용들이 가능한 충실히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비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현장측정에 필요한 측정매체 및 펌프에 대한 유량보정이 필

요하고. 소음측정이 필요한 경우 소음기에 대한 보정작업역시 수행되어져야 한다. 

예비조사실시에 따른 측정계획서 작성방법

□ 목적

  고용노동부 고시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 17조에 따른 예비조사 및 측정계획

서 작성방법을 설명하고자 함.

□ 핵심사항

○ 관련 고시 제 17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93조의4제1항1호에 따라 작

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호

의 내용이 포함된 측정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 원재료의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생산 공정까지의 주요공정 도식

- 해당 공정별 작업내용, 측정대상공정 및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 측정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주기, 종사근로자 현황

-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및 측정 소요기간 등 필요한 사항

- 측정기관이 전회에 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공정 및 취급인자 변동이 없는 경우

에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만을 실시할 수 있다.

○ 예비조사에서 파악된 정보는 본 측정(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측정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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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작성된 측정계획서는 다시 사무실에서 워드로 재작성 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

만으로도 훌륭한 예비조사 보고서가 되며, 이를 문서철에 관리하여도 좋다. 

○ 본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하나의 예시이며,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 또는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측정계획서의 구성 항목 및 기재하여 할 내용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작성항목을 중심으로 각 항목

에서 파악되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 사업장 기본정보 파악

- 예비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기본정보를 충실히 담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관련 내용의 조사표는 간단명료한 것이 좋다.

- 예시:

<표 1> 사업장 개요 작성 예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업태 주생산품 팩스번호

담당자 근로자수

조사일자

조사자

․ 상기 조사표 양식에 해당 조사항목의 내용을 기재한다.

○ 작업공정 파악

-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공정파악과 해당 공정의 작업내용

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 따라서, 작업공정 파악이라 함은 원재료에서부터 최종 생산품이 만들어지기까지 공정

흐름을 파악하고, 각 공정에서의 작업자의 작업내용이 무엇인지를 충실히 파악해야 

한다.



Ⅲ. 작업환경측정기관 운영 가이드 · 45

- 또한 측정계획서 작성대상이 된 사업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 대상공정

이 기존에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장으로서 공정파악이 된 것인

지, 아니면 기존 공정의 변경이나 신설공정이 있어 공정 파악이 된 것이지를 명확히 

해주어야 한다.

- 해당 공정은 단위 작업장소 개념까지 포함되어 파악되어야 하고, 단위 작업장소별 종

사 총근로자 수와 함께 작업환경측정시 시료채취가 되어야 할 근로자 수까지 파악되

어야 한다.

- 예시:

<표 2> 작업공정 파악을 위한 작성 표 예시

작업공정

부서
공 정

(단위작업장소)
공정 및 작업 내용 유해인자

근로자 수

(측정대상근로자 수)
비  고

‣ 부서 및 공정 

 ․ 공정은 원재료로부터 최종 생산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흐름도로 주요 공정을 작성한다.

 ․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 굳이 부서와 공정을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규모 

사업장일 경우 사업장을 부서별로 구분하고 해당 부서 내에서 공정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 동일공정 내에서라도 단위작업장소가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예: 사상공정(1

층), 사상공정(2층) 등].

‣ 공정 및 작업 내용 

 ․ 해당공정이 무엇을 하는 공정인지 여부와 해당 공정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하는 주요 업무가 무엇인

지를 파악한다.

‣ 유해인자 

 ․ 해당공정에서 측정해야할 유해인자가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소음, 분진, 화학물질로만 

구분하여 표기한다. 화학물질 중 구체적으로 측정해야 할 물질은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발생실태”에서 

기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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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수(측정대상 근로자 수) 

 ․ 공정(단위작업장소)별로 종사 총 근로자수와 법적인 작업환경측정 대상근로자 수를 파악하여 기입 한다. 

만약 해당 공정(단위작업장소)이 10명이 작업하고 있는데 측정대상 유해인자가 없는 곳이라면 10(0)으

로 기입될 것이다.

‣ 비고

 ․ 조사 사업장이 과거에 전혀 작업환경을 측정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신규로 기입하고, 전체공정 중 일부

가 신설 또는 변경되었다면 해당 공정에 신설 또는 변경이라고 기입하면 된다.

○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정(단위작업장소)에 대하여 어떤 화학물질이 제조 또는 사용되

는지 여부와, 이들의 용도, 월 취급량을 파악하고, 관련 물질에 대한 MSDS자료 등을 

활용하여 구성성분을 확인하고 측정대상물질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 예시:

<표 3>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파악을 위한 작성 표 예시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공정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

(상품명)

측정대상

물질명

제조/

사용여부
사용용도 월취급량 비 고

․ 앞서 언급한 “작업공정” 유해인자 파악 란에서 화학물질이라고 기입된 공정(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는 공

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조사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모두 파악되어야 한다. 

‣ 측정대상 물질명

 ․ 공정(단위작업장소)에서 사용되는 물질이 혼합물질인 경우 혼합물질 중 측정대상물질의 존재유무는 물질

안전보건자료로부터 파악되어야 하며, 파악된 물질은 예비조사 후 실시되는 작업환경측정시 평가되어야 

한다.

‣ 월취급량

 ․ 중량단위(kg, ton 등)가 되었던 부피단위(L)가 되었든지 간에 회사에서 사용중인 단위를 사용하여 월 취

급량을 파악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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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별 유해요인 발생실태

- 본 항목에서는 공정(단위작업장소)별로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할 모든 유해요인을 구체

적으로 기입하고(예: 소음, 먼지, 벤젠, 납 등), 이러한 유해인자의 발생시간 파악과 함

께 작업환경측정시 사용할 측정방법을 기입토록 한다. 

- 예시:

<표 4> 공정별 유해요인 발생실태 파악을 위한 작성 표 예시

공정별 유해요인 발생실태

공정

(단위작업장소)
유해인자

발생시간

(주기)
1일 작업시간 측정방법 비 고

‣ 유해인자

 ․ 실제 작업환경측정시 평가되는 유해요인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예: 소음, 먼지, 벤젠, 납 등

‣ 발생시간

 ․ 해당 유해인자가 1일 작업시간 동안 발생하는 시간을 기입하고, 발생주기가 연속적인지 혹은 간헐적인

지를 파악하여 기입한다.

예: 8시간(연속), 3시간(간헐)

‣ 1일 작업시간: 작업자의 1일 작업시간을 기록한다.

‣ 측정방법

 ․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개인시료 채취인지와 지역시료 채취인지를 구분하고 시료채취방법이 고체채취

방법인지, 액체채취방법인지, 여과채취방법 등 인지를 기입토록 한다.

예: 개인-고체, 지역-액체



48 · 2014년도 지정측정기관 평가 설명회

○ 작업환경측정시 고려사항(작업공정도 포함)

- 원재료에서부터 최종생산물이 나오기 까지 전체적인 공정흐름도를 작성하고, 또한 상

기 조사표로 작성이 곤란하지만 작업환경측정 시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

유롭게 기술하도록 한다.

- 예시:

<표 5> 작업환경측정 시 고려사항 작성을 위한 작성 표 예시

작업환경측정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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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양식 종합

  지금까지 설명한 예비조사 실시에 따른 측정계획서 양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측정계획서 종합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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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기 유량보정

□ 목적

  시료채취기(시료채취매체+펌프)의 시료채취 전 및 시료채취 후 실시되는 유량보정수행 관

련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는 요령과 대장양식을 제시하고자 함.

□ 핵심사항

○ 유량보정은 시료채취 전후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 유량보정 내용에 대한 작성은 수기로만 작성되어도 충분하며, 굳이 유량보정내용을 정

리하기 위해 새로이 워드 작업할 필요는 없다.

○ 유량보정 내용 작성 시 오타, 오기에 대한 부분은 유량보정 대장에 직접 수정하여 있는 

사실 그대로 작성 되도록 한다.

○ 유량보정대장에는 유량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유량보정일자, 보정자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 대장의 구성항목 및 기재하여 할 내용(예시)

○ 다음은 유량보정수행대장의 한 예시이다. 기관의 사업특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예

시 이외의 적절한 대장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표 7> 개인시료 채취기 유량보정 수행을 위한 대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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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유량보정수행일자를 기입한다.

- 유량기 No: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유량보정기기 대수가 여러 개일 수 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유

량보정기에 고유번호를 매기고,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 펌프번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펌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기재한다.

- 시료채취매체: 펌프에 연결하여 시료채취 할 시료채취매체 종류를 기재한다.

예: 3단카세트-막여과지, 차콜튜브 등

- 채취전 유량: 시료채취 전 3회의 유량보정을 수행하고, 수행 될 때마다 보정된 유량을 기재하는데, 소수

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째 자리까지 기입한다.

- 평균유량: 채취 전 3회 유량보정 한 유량의 평균유량을 소수점 3째 자리까지 기입한다.

- 채취후 유량: 재취 전 유량기재 요령과 동일하다.

- 평균유량: 채취 후 3회 유량보정 값의 평균유량을 기재한다.

- 평균유량: 시료채취 전 평균유량과 채취 후 평균유량의 전체평균유량을 기재한다.

- 보정자: 실제 보정을 수행한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다.

- 비고: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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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분석

□ 목적

  작업환경 공기중 먼지를 측정하기 위한 중량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필요한 시료채취전과 

채취후의 필터 무게를 측정시 필요한 중량분석대장의 관련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는 요령과 

대장양식을 제시하고자 함.

□ 핵심사항

○ 중량분석절차는 뒷부분에 기술 된 기술된 “시료채취기 유량보정 및 필터의 중량분석방

법”의 중량분석 절차를 반드시 준수토록 해야 한다.

○ 측정기관에서 필터에 대한 무게측정은 보통 측정팀이 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관에 따라

서는 분석팀이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시료채취 전과 채취후의 동일 

필터에 대한 중량분석은 동일한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좋다.

○ 중량분석시 공시료에 대한 보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중량분석대장은 공시료 분

석 결과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해야 한다. 

○ 필터의 무게를 달아 기입할 때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토록 한다.

□ 대장의 구성항목 및 기재하여 할 내용(예시)

○ 다음은 시료인계인수대장의 한 예시이다. 기관의 사업특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예

시 이외의 적절한 대장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일자, 전(후): 시료채취전 필터의 무게를 단 날짜를 기입하고 괄호 안에는 시료채취 후 

필터의 무게를 단 날짜를 기입한다.

- 사업장명: 측정을 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장 명을 기입한다. 중량분석은 사업장 단위로 

실시하도록 한다. 예시에서 제시한 것처럼, 만약 천하전자에 4개의 먼지채취용 필터가 

필요하다면 4개의 필터를 준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또한 공시료용 필터를 3개 

준비한다면 이 역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필터의 무게를 달도록 한다. 사업장 단위로 

작성되어야만, 측정 후 먼지농도를 계산하기가 용이해 진다.

- 필터고유 번호: 개개의 필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기입한다.

- 측정 전 무게: 측정 전 무게를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후 그 평균무게를 기입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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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의 단위는 g, mg. ug 단위를 사용할 수 있으나 ug단위로 표기하면 나중에 시료

채취 총유량(L)로 나누어 주기만 하면 mg/m
3
 단위가 되기 때문에 ug단위로 기입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ug 단위로 평균무게 기입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

수단위로 기입토록 한다.

- 측정 후 무게: 측정 전 무게 측정요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입한다.

- 시료채취유량: 해당필터에 연결될 펌프의 보정유량을 기입한다. 이 부분은 시료채취 

전에 기입될 수도 있고, 시료채취 후에 기입될 수도 있다. 기입단위는 L/분 단위로 기

입토록 한다.

- 시료채취시간: 해당필터를 이용하여 측정한 전체 측정시간을 분단위로 기입한다.   

- 농도(mg/m
3
), 공시료 무게차(ug): 농도는 공시료 무게차를 보정한 농도를 기입토록 

한다. 다음 페이지의 대장 양식 계산시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공시료 3개의 평균 무게차: 
  

  

․ 시료 YF-1의 농도: 시료채취총유량
시료채취후 무게 시료채취전 무게공시료 무게



×

   
 

 

- 분석자: 중량분석을 실시한 사람의 이름을 기입한다.

- 비고: 중량분석 시 해당필터의 특이사항을 기입토록 한다. 예시 대장의 경우 YF-1 필

터가 먼지가 과 포집되었을 경우 이를 기록한 것으로 향후 데이터 해석 시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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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중량분석관련 기록을 작성하기 위한 표준대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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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기 유량 보정 및 필터의 중량분석 방법

□ 목적

  작업환경측정에 사용되는 시료채취기 종류별로 표준화된 유량보정방법과 필터의 중량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 핵심사항

○ 시료를 채취하기 전과 후에 시료채취기구(시료채취기+펌프)의 유량을 보정하여야 한다.

○ 시료채취기구 유량보정에 사용되는 보정기는 1차 표준기기이어야 한다. 유량측정에 사

용되는 1차 표준기기라 함은 물리량 값만을 가지고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비

누거품 유량보정기구가 이에 해당한다.

○ 시류채취기구의 유량보정 시 연결순서는 펌프-타이곤튜브-시료채취기구(흡착관, 카세트

필터, 카세트필터가 장착된 사이클론 등)-타이곤튜브-유량보정기구 순이어야 한다.

- 사이클론등은 전용의 유량보정 bottle에 놓은 후 상기와 같은 순으로 연결한다(유량보

정 bottle은 상업적으로 구매가능하다).

○ 유량보정에 사용되는 유량보정기구는 규정에 따라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 펌프는 시료채취기구가 연결된 상태에서 유량은 현장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유량의 ± 

5%이내 여야 한다.

○ 유량보정에 사용되는 펌프는 사전에 충분히 충전되어 있어야 한다.

○ 중량분석 전에 필터는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어 항량 상태이어야 한다.

○ 중량분석실의 환경요건 중 중량분석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인자는 정전기이므로 필터, 

필터를 집는데 사용되는 핀셋의 정전기는 제거되어야 한다.  

○ 저울은 주기적으로 검·교정 되어야 하고, 시료채취 전과 후에 사용되는 저울은 동일

한 것이어야 한다.

□ 시료채취기구에 따른 유량보정절차

○ 흡착관(차콜튜브, 실리카겔관등), 필터가 장착된 카세트를 사용한 시료채취기의 유량보

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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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량보정을 실시하기 전 펌프를 작동시켜 5분정도 가동시킨 후 끈다.

② 펌프 - 타이곤튜브 - 시료채취기구(흡착관, 카세트) - 타이곤튜브 - 유량보정기구 순으

로 연결 하여야 하고, 연결부위는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그림 2).

- 여과지가 장착된 3단 카세트 경우 결합된 부분에 테이프를 붙이면 누설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다.

③ 펌프를 가동시키고 유량보정기구가 비누거품전자유량보정기구인 경우 전자유량셀

(electronic) 내벽에 비누용액이 공급되도록 여러 번 버튼을 누른다. 수동식 뷰렛 비누

거품보정기의 경우 비이커 용액에 담긴 비누용액을 반복적으로 뷰렛 입구에 접촉시켜 

뷰렛의 내벽이 충분히 비누용액으로 적셔지도록 한다.

④ 펌프의 유량을 조절하여 원하는 유량수준으로 맞춘다.

⑤ 펌프의 유량보정은 최소 3회 이상 실시하되 유량들 간의 차이가 2%이내인지 확인하고, 

맞으면 3회 유량보정치의 평균값을 시료채취 전 유량으로 사용한다.

⑥ 시료채취전의 보정유량은 현장에서 채취하려는 유량의 ±5%이내여야 한다. 즉, 0.2 

L/min으로 현장시료를 채취하고자 하면 보정된 펌프의 유량은 0.199 L/min ~ 0.201 

L/min  내에 들어 있어야 한다.

⑦ 현장에 사용되는 모든 흡착관과 펌프별로 유량보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예를 들어 흡

착관 A와 펌프 A, 흡착관 B와 펌프 B의 연결조합으로 현장시료채취가 이루어진다면 

시료채취전과 후의 유량보정은 동일한 연결조합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⑧ 시료채취 후에 이루어지는 유량보정은 ⑦에서 언급한 대로 흡착관 펌프가 연결된 상태

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후 유량보정 역시 3회 실시하여 그 평균치를 사용하

되 시료채취 전 유량과의 차이가 ±5% 이내에 들어야 한다.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나면 

시료채취동안의 유량변동이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시료를 폐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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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동식 뷰렛을 이용한 카세트 유량보정

(비누거품 전자유량보정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유량보정기를 뷰렛 

대신 연결하면 됨).

○ 카세트를 오픈페이스로 시료채취 하는 경우와 흡입성, 흉곽성, 그리고 호흡성분진을 채

취하기 위해 사이클론 등 특정 시료채취기구를 사용한 시료채취기의 유량보정절차

- 유량보정 절차 및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사이클론등의 시료채

취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시료채취기구로부터 유량보정기를 직접 타이곤 튜브

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시료채취기구가 완전히 담길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병을 

사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연결한 후 유량보정을 실시해야 한다.

 

[그림 2] 수동식 뷰렛을 이용한 사이클론 유량보정

     



60 · 2014년도 지정측정기관 평가 설명회

- 유량보정에 사용되는 용기는 플라스틱 재질의 적당한 용기를 사용하여 자체 제작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상업적으로 구매도 가능하다. 자체제작 하는 경우 용기에서 튜브가 

들어갈 수 있게 두 개의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유량보정시 이 부위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임핀저 및 버블러를 사용한 시료채취기의 유량보정절차

- 연결순서는 앞서 언급한 시료채취기의 연결순서와 동일하며 유량보정절차도 동일하

다. 다만, 유량보정이 이루어지는 임핀저 또는 버블러에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용액의 흡수액이 동일한 부피로 담겨져 있어야 한다.

[그림 3] 임핀저 및 버블러의 유량보정

□ 중량분석 절차

○ 시료채취전의 필터는 데시케이터 안에서 충분히 건조되어 항량되어 있는 필터를 사용

해야 한다.

① 데시케이터 안에서 보관된 필터는 시료채취 전 무게를 달기 위해서는 필터를 데시케이

터 안에서 꺼낸 후 저울이 설치된 중량분석실내 1 시간이상 놓아둔다.

- 이는 필터의 온·습도 조건을 중량분석실의 운·습도 조건과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② 저울을 영점 조정한다.

③ 정전기가 제거된 핀셋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필터를 저울의 중량접시 중앙에 놓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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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전기 제거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겨울철 경우 습

도가 낮아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여 중량분석을 실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다.

- 필터를 중량접시 중앙에 둔 후 무게 측정 후 다시 이를 핀셋으로 꺼내려고 하면 꺼내

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중량접시 중앙에 정전기를 발생시

키지 않은 재질의 적당한 크기의 물체를 올려놓고 이 상태에서 저울의 무게를 0으로 

맞춘 후 중량분석을 실시하면 편하다.

④ 무게를 잰다.

- 중량접시에 필터를 옮겨 놓은 순간부터 숫자가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일정시간이 경과

하면 특정 숫자에서 멈춰지게 되는데 이때 지시된 숫자를 그 필터의 무게로 하면 된다.

- 전자저울에 지시된 숫자가 계속 변하는 경우 가장 큰 원인은 정전기이며, 이 경우 필

터의 정전기를 제거한 후 무게를 달아야 한다. 또한 숫자가 일정시간 후 멈추었다가 

다시 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분석자는 일정성을 가지고 필터무게를 선

택해야 한다. 즉, 숫자가 움직이다가 첫 번째로 멈추고 일정시간 지난 후 다시 변화가 

생기다면 첫 번째 일정한 값을 보인 값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는 시료 채취 전과 후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⑤ 첫 번째 무게 측정이 끝난 필터는 다시 꺼낸 후 저울이 0을 지시 할 때 까지 기다린다. 

기다려도 0을 지시하지 않은 경우 강제로 0점을 다시 맞추어야 한다.

⑥ 0점이 맞으면 다시 무게를 재도록 한다.

⑦ 이러한 과정을 3회 반복하여 그 평균값을 시료채취 전 필터의 무게로 사용한다.

- 필터를 3회 반복 측정하였는데 3개 값 중 어느 하나가 다른 두 개에 비해 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다시 한번 측정하여 그 값이 이상값 인지를 확인한다.

- 반복 측정 시 필터간의 무게 차이는 10 ug 이내 이어야 한다. 

⑧ 시료채취가 완료된 필터는 다시 데시케이터 안에 보관하여 수분을 제거하도록 한다.

- 이때 필터는 3단 카세트 내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3단 카세트의 상부와 

하부에 있는 마개를 제거한 상태에서 데시케이터 안에 보관토록 한다.

⑨ 데시케이터 안에서 카세트를 꺼낸 후 카세트를 분리하고 필터를 핀셋을 이용하여 조심

스럽게 꺼낸 후 저울이 설치된 중량분석실에서 최소한 1시간 이상 놓아두어 중량분석

실의 온·습도 조건에 필터의 온·습도 조건을 평형화시킨 다.

⑩ 무게를 재면 되는데 그 요령은 시료채취 전 필터의 무게를 재는 요령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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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 보정

  표준소음발생기를 사용하여 소음계(지시소음계 및 누적소음노출량측정기)를 보정하는데 

있어 관련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는 요령과 관련대장을 제시하고자 함.

□ 핵심사항

○ 소음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표준소음발생기로 보정한 후 사용토록 한다.

○ 소음기에 대한 소음보정은 작업장에 대한 소음측정 전에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매일 

같은 소음기를 사용하여 작업장에 대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라면 주기적(예를 들면 

1주일 간격 등)으로 소음보정을 실시해도 된다.

□ 대장의 구성항목 및 기재하여 할 내용(예시)

○ 다음은 소음기 보정수행대장의 한 예시이다. 기관의 사업특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예시 이외의 적절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표 9> 표준소음발생기를 이용한 소음기 보정 수행을 위한 대장 양식 



Ⅲ. 작업환경측정기관 운영 가이드 · 63

- 소음계 고유번호: 기관별로 보유한 소음계별로 장비 고유번호가 있어야 하고, 장비고유번호를 기입하도록 

한다.

- 표준소음발생기 고유번호: 기관별로 보유한 표준소음발생기 별로 장비고유번호가 있어야 하고, 장비고유

번호를 기입하도록 한다.

- 보정일자: 소음계를 보정한 날짜를 기입하도록 한다.

- 보정자: 보정을 수행한 사람의 이름을 기입하도록 한다.

- 비고: 소음계보정을 수행하는 동안 특이사항을 기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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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기 기기환경설정 및 보정수행 방법

□ 목적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시 소음측정기의 기기환경설정 및 표준소음발생기를 이용한 소

음측정기의 보정수행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 핵심사항

○ 소음계는 측정주파수 범위 및 허용오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종  류 주파수 범위 [Hz] 허용 오차 [dB]

간이소음계 50 ∼ 6000 ±2

보통소음계 31.5 ∼ 8000 ±2

정밀소음계 20 ∼ 12500 ±1

○ 소음측정기기는 기기 제조회사별로 조작방법 및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가 있으니 반드

시 사용 전에 제조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을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한다.

○ 작업환경중의 변동소음에 대해 작업자의 누적노출 소음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시소

음계가 아닌 누적소음노출량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해야 한다.

○ 지시소음계는 소음원 확인, 소음발생작업장에 대한 소음정도 스크린 또는 개선대책 전

후의 개선효과 판단 등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음의 물리적 강약은 음압에 따라 변하지만 사람이 귀로 듣는 음의 감각량은 음압뿐만 

아니라 주파수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같은 크기로 느끼는 순음을 주파수 별로 구분한 

것이 등청감곡선이다.

○ 청감보정회로라 함은 어떤 음의 감각적인 크기레벨을 측정하기 위해 등청감곡선을 역

으로 한 보정회로를 소음계에 내장하여 근사적인 음의 크기를 측정한 것으로 dB(A)는 

40 phone, dB(B)는 70 phone, 그리고 dB(C)는 85 phone의 등청감곡선과 유사하도

록 보정한 것이며, 현재 감각량과 관련하여 dB(A)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 등가소음도(Leq, energy equivalent sound level)란 측정시간동안의 변동소음에너지

를 시간적으로 평균하여 이를 대수변환 시킨 것으로 누적소음노출량측정기로 등가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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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ER를 3 dB로 설정한 후 측정해야 한다.

○ ER(exchange rate)이라 함은 누적소음노출량측정기의 Dose양을 배로 증가시키거나 

반으로 감소키는 데 필요한 소음량으로 3, 4, 5, 6 dB의 ER이 주로 사용된다.

- 고용노동부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소음기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ER을 5 

dB로 설정하여야 하고, 미국 ACGIH와 NIOSH의 소음기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3 

dB로 설정하여야 한다.

○ 소음계 지시침은 Fast와 Slow 두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Fast의 경우 125 

milliseconds로 반응하며 Slow의 경우 1초 간격으로 반응한다.

○ Lavg: 누적소음노출량측정기의 측정설정조건에서 측정시간동안 측정된 평균소음수준

이다.

- 하루 8시간 작업하는 경우 6시간을 측정하였다고 하자. 나머지 측정하자 않은 2 시간

의 평균 소음수준은 6시간 측정한 평균소음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Lavg값이 소

음에 대한 8시간 TWA 값이다.

- 만약 하루 8시간 작업중 6시간만 소음이 발생하고 나머지 두 시간은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장에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시간인 6시간만 측정하였다면 6시간에 대한 

Lavg 값과 나머지 두 시간은 값은 0으로 하여 아래 등가소음도 공식을 이용하여 8시

간 TWA 소음을 계산하거나 기기에서 출력되는 값 중 TWA 값을 사용해야 한다.

leq[dB(A)]=16.61log
n₁×10

LA₁
16.61 +n₂×10

LA₂
16.61 +n N×10

LA N

16.61

각 소음레벨측정치의발생시간합
LA: 각 소음레벨의 측정치[dB(A)]

n: 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시간(분) 

․ 일반적으로 등가소음도를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상수 값은 16.61이 아니라 10이다. 

그러나 상기 공식에서 16.61이 사용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소음노출기준을 평가

하기 위해 사용되는 ER 값이 5 dB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ACGIH나 NIOSH의 

소음기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우 ER이 3 dB가 사용되기 때문에 16.61 

대신에 10이 사용되어야 한다.

○ TH(threshold level): 기기에 설정된 TH값 이하의 소음수준은 누적소음노출량측정기

의 Leq, Lavg, Dose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TH이하의 소음수준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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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다. 

- 소음값은 로그 값이므로 TH값 이하의 소음수준이 누적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음에 대

한 노출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TWA(Prt): Projected time weight average

- 단시간의 측정치를 설정한(project)한 시간동안의 평균소음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소음발생작업이 있는데, 이 4시간 동안의 소음 수준이 거의 비

슷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5분간만 측정하였다고 하자. 이때 이 기능을 사용하여 

projected time을 4시간으로 설정한 후 5분 동안 측정한 후 이 값을 읽으면 소음이 

발생되는 4시간 동안의 평균소음이다.

○ TWA: 실 측정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측정소음을 8시간의 시간가중평균소음으로 환산

하여 나타내는 값이다. 

- 하루 8시간 소음이 발생하는데 6시간만 측정하여 TWA 값을 읽으면 나머지 측정하지 

않는 2시간은 소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된 소음을 읽게 되므로 주

의해야 한다.   

- 하루 8시간 발생소음에 대하여 8시간 측정하였다면 Lavg 값이나 TWA 값은 동일하다.

○ Criteria: 누적소음노출량측정기의 기기설정 조건 중 Criteria라 함은 소음에 대한 노출

기준을 말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소음노출기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값을 90 

dB로 설정하여야 한다.

○ 소음기에 대한 소음보정은 작업장에 대한 소음측정 전에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매일 

같은 소음기를 사용하여 작업장에 대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라면 주기적(예를 들면 

1주일 간격 등)으로 소음보정을 실시해도 된다.

○ 표준소음발생기는 주기적으로 검·교정 받아야 되는 장비이다.

□ 고용노동부의 소음노출기준 초과여부 판정을 위한 기기환경설정방법

○ 지시소음계

- 지시침 동작: Slow

- 청감보정회로: A 특성

○ 누적소음노출량측정기

- 지시침동작: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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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감보정회로: A 특성

- Criteria: 90dB, Exchange rate: 5dB, Threshold: 80 dB

․ 미국 OSHA 소음기준: Criteria(90 dB), ER(5 dB), Threshold(90)

․ 미국 ACGIH 소음기준: Criteria(85 dB), ER(3 dB), Threshold(80)

□ 소음기보정방법

  표준소음발생기를 사용하여 소음기(지시소음계, 누적소음노출량측정기)를 보정하는 방법

은 장비의 제조회사마다 소프트웨어의 차이가 있어 약간씩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소음기보정을 위해서는 장비회사가 권고한대로 소음기를 보정해야 한다. 다음은 일반적인 

소음보정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 놓은 것이다.

○ 소음기와 표준소음발생기의 전원을 켠다.

○ 표준소음발생기에서 소음이 발생되는지 귀로 확인하다. 

-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배터리가 있는지 등 체크한 후 정상작동 된 후에 사용해야 한다.

○ 소음기에 방풍망(anti-wind screen)이 끼워져 있으면 제거한다.

○ 표준소음발생기를 소음기의 소음측정센서에 결합시킨다.

○ 표준소음발생기의 종류에 따라 one point 또는 two point의 표준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다. two point 경우 250 Hz와 1 kHz 주파수에서 94 dB와 114 dB의 표준음을 발

생시킨다.

○ 설정한 주파수와 발생되는 소음수준에 해당하는 소음값이 소음기에 표시되는지 확인하다.

- 표준소음발생기에서 발생되는 소음값과 보정하고자 하는 소음기에 표시되는 소음값이 

다를 경우 보정하여야 하는데, 보정하는 방법은 장비회사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개

인시료 채취기 펌프에서 유량보정 하듯이 미세조절 나사가 있어 이를 돌리면서 조정

하는 장비도 있고, 소프트웨어 상으로 발생되는 표준소음수준 값, 즉 114 dB 소음을 

발생시키면서 보정을 행하고 있다면 이 소음수준으로 114 dB로 읽도록 명령하는 방

법 등 다양하다.  

○ 기기회사가 권고하는 대로 one point 또는 two point 보정을 완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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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장 작업환경측정 단계

  예비조사를 완료하고, 작업환경측정준비과정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현장측

정을 실시하게 된다. 이때 역시 관련내용을 기록해야 하는 작업환경측정조자표가 필요하다. 

현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시 반드시 관련법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시료채

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작업환경측정 조사표

□ 목적

  예비조사를 완료한 후 또는 예비조사의 필요성이 없어 바로 작업작업측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측정에서 필요한 작업환경측정 조사표의 관련 내용을 기록하는 요령을 제시

하고자 함.

□ 핵심사항

○ 작업환경측정 조사표는 측정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법적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관련 양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 예비조사를 실시한 사업장 경우 앞서 제시한 예비조사 실시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계획

서와 함께 추가하여 작업환경측정 조사표를 작성토록 한다.

○ 관련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에 의하면 측정기관이 전

회에 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공정 및 취급인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만을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전회 실시하였던 예

비조사 결과인 작업환경측정계획서 혹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측정당일 

대상 사업장의 현장 측정시 공정의 변경 및 신설은 없는지, 그리고 사용되는 화학물질

의 종류와 사용량 또는 제조량의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예비조사 시 사용되는 작업환경측정계획서 양식의 내용은 예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파악해야만 하는 필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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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의 구성항목 및 기재하여 할 내용(예시)

○ 다음은 작업환경측정 조사표의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에 관한 예시이다. 기관의 사업특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예시 이외의 적절한 작업환경조사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조사양식 종합 

<표 10> 작업환경측정조사표 종합양식 

작업환경측정조사표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업태 주생산품 팩스번호

담당자 근로자수
조사일자

조사자

2. 작업공정

부서
공 정

(단위작업장소)
공정 및 작업 내용 유해인자

근로자 수

(측정대상근로자 수)
비  고

3.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공정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

(상품명)
측정대상물질명 제조/사용여부 사용용도 월취급량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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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별 유해요인 발생실태

공정

(단위작업장소)
유해인자

발생시간

(주기)
측정방법 비 고

5. 단위작업 장소별 유해인자 측정 위치도

6. 단위작업장소별 시료채취 기록표

작업장 기온:

작업장 습도:

전회측정일:

부서

(공정)

단위

작업장소
유해인자 근로자수

근로형태및

실근로시간

유해인자발생

시간(주기)

측정위치

(근로자명)
펌프번 호 시료번 호

측정시간
측정방법 비고

시작 종료

도금 수평도금 니켈 2 3교대8시간 8(연속) 홍길동 YP-1 YM-1 09:50 16:50 여과-AA

도금 수평도금 니켈  2 3교대8시간 8(연속) 공시료 - YB-1 - - 여과-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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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점 및 대책

분야 문제점 개선대책

○ 상기 작업환경측정 조사표의 양식 내용중 1. 사업장개요부터 4. 공정별 유해요인 발생실태 부분은 예비

조사 시 사용하는 작업환경측정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 5.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 측정위치도

  - 측정대상 부서의 평면도와 단위작업 장소별 측정위치를 표기한다.

○ 6. 단위작업장소별 시료채취 기록표

  - 각 항목별 기록요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에서 규정한 항목별 작성내용에 맞게 다

음과 같이 기입하도록 하고, 상기 표는 그 예시를 든 것이다.

    ․ 유해인자: 분진, 유기용제 등 막연하게 표기하지 말고, 측정대상물질명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 근로자수: 단위작업 장소별 근로자 수를 기입한다.

    ․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 교대근무가 없는 경우 실근로시간만을 기입하고 교대근무가 있는 경우 ○

교대 ○시간이라 기입한다.

    ․ 유해인자발생시간(주기): 1일 작업시간 동안 유해인자의 실제 발생시간을 기입토록 하고, 주기 경우 

연속적인지, 간헐적인지 등을 기입한다.

    ․ 측정위치(근로자명): 개인시료채취의 경우 근로자명을 기입토록하고, 지역시료채취의 경우 채취위치

를 기록한다.

    ․ 펌프번호: 시료채취기를 부착한 근로자에 장착시킬 유량이 보정된 펌프의 고유번호를 기입한다.

    ․ 시료번호: 시료채취기에 장착된 시료의 고유번호를 기입한다. 시료번호와 펌프번호는 향후 농도계산 

및 시료추적시 중요한 식별번호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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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시간: 펌프 가동시간과 멈춤시간을 시:분 단위로 정확히 기재한다.  

    ․ 측정방법: 측정방법 및 분석기기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여과채취방법으로 시료채취하여 AA로 분석

하는 경우 여과-AA, 차콜을 사용하여 고체흡착방법으로 시료채취한 후 GC로 분석하는 경우 고체

-GC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 7. 문제점 및 대책

  - 작업환경측정 후 측정결과보고서에 들어갈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작성시 필요한 중요정보이다.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동안 현장에서 관찰되고 파악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고 나름대로의 개

선대책을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는 경우 현장에서 작성토록 한다.

  - 개선대책 경우 분석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분석팀으로부터 분석결과보

고서를 받고 난 후 다시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 문제점은 꼭 공정과 관련된 공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화학물질관리 체계나, 보호구 

지급 및 관리실태, 보건관리 문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보고, 관련 내용을 자유

롭게 기술토록 한다.

  - 이 조사표 양식에 기입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 내용이 반드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다 담아야 하

는 것은 아니다. 작업환경측정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 그리고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최종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담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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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

□ 목적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노출기준 종류에 따른 

시료채취시간 및 이들의 결정방법, 시료 수 결정, 현장공시료 개수 및 채취방법을 제시하고

자 함.

□ 핵심사항

○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출기준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

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

준을 말한다.

○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출기준의 종류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OES, time 

weighted average-occupational exposure standard), 단시간노출기준(STEL-OES, 

short term exposure limit-occupational exposure standard), 최고노출기준(C-OES, 

Ceiling-occupational exposure standard)이 있다.

-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 1일 작업 8시간, 주 40시간 동안에 노출되는 평균농도를 말한

다. 작업자는 일하는 동안 TWA의 이상 또는 이하 농도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TWA는 일하는 시간동안 노출되는 평균농도로 오랜 시간동안의 만성적인 노출을 평

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 단시간노출기준: 작업자가 1회에 15분간 이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기준이며, 또

한 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보다 높고 단시간노출기준보다는 낮으면서 이러한 농

도가 1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경우 4회까지만 허용되는 기준이다. 만약 농도

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과 단시간노출기준 사이에 있고 그 간격이 1시간미만 이라면 

이 역시 단시간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된다.  

- 최고노출기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다.

○ 고시에서 시료수의 결정은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시료를 채취토록 하고 있으며, 그 수는 단위작업장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에 따

라 결정토록 하고 있다(단, 시행규칙 제93의3제1항3호에 따른 지역시료채취의 경우 단

위작업장소의 면적에 따라 시료채취 수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료 수 결정방법은 단위작업장소에서 측정자(산업위생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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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판단하여 최고노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 수에 따라 그 

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미국국립산업안전연구원(NIOSH)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단위작업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수에 따라 무작위로 몇 명

의 사람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해야만 90%이상의 신뢰성을 가지고 최고농도에 노출

될 사람이 적어도 한명이상이 포함될 수 있는가에 따른 시료 수 결정방식이다. 따라서 

고시에서 규정하는 방식과 일반적(학문적)으로 통용되는 시료 수 결정방식의 접근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위작업장소의 정의는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

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

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 노출집단이라 함은 유사노출그룹을 말

하는 것으로, 동일한 유해인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노출되는 그룹이

란 의미이다.

○ 현장공시료(field blank)라 함은 채취하고자 하는 공기에 노출되지 않은 시료를 말하는 

것으로, 채취하고자 하는 공기에 노출되지 않은 점만 제외하고는 현장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 운반, 분석되어야 한다.

- 현장공시료 채취 목적은 현장시료의 정성과 정량에서 오염과 오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공시료에서 어떠한 물질이 검출되었다면, 측정매체의 오염인지, 시료취급

과정에서의 오염인지 등 그 원인을 파악하고 교정해야 한다.

□ 노출기준종류에 따른 시료채취시간 결정방법

○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

①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과 비교하기 위해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하루 8시간 작업하는 경

우 연속하여 6시간 이상 연속측정하거나, 이를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측정하

여야 한다.

- 상기측정시간 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숨은 뜻은 측정하지 않은 2시간동안의 평균농도

는 측정을 실시한 6시간의 평균농도와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 8시간 TWA =
   ․․․

 ×  ×․․․  ×
 

② 1일 작업시간 중 측정대상 유해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불규칙작업으로 

6시간 이하인 작업 또는 발생원에서 간헐적인 경우 발생시간 동안 측정하여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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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시간 시간가중평균을 구한다.

- 8 시간 TWA = 


 ×  ×․․․  × 

○ 단시간노출기준

① 단시간노출기준(STEL)을 가지는 물질은 반드시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동시에 

갖고 있다.

② 1개의 시료가 단시간노출기준을 초과해도 노출기준을 초과한 것이며, TWA와 STEL 사

이의 값이 1시간 이상 간격으로 5개 이상 나와도 노출기준을 초과한 것이며, 또한 그 

사이의 값이 1시간 이내에 2번 이상 발생해도 노출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③ 따라서 예비조사시 단시간노출기준을 가진 물질이 작업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15분 동

안의 농도가 TW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도가 하루 몇 번 정도 발생하고 그 간

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하여야 한다.  

④ 그 횟수가 하루 4번 이하이면서 그 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에 15분간 측

정하여 단시간노출기준과 비교평가하면 된다. 만약 그 횟수가 하루 1회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1번 만 측정하면 된다.

⑤ 그러나 그 횟수가 5번 이상 이면서 그 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 각 해당시간대별로 

15분간씩 하루 최소 6개의 시료를 측정한다.

⑥ 또한 1시간 이내에 15분 동안의 농도가 TWA 이상의 농도가 2회 이상 발생할 것을 예

측되는 경우 해당 시간별로 15분 동안 시료를 측정한다. 

○ 최고노출기준

① 최고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기준이다. 

② 최고노출기준을 설정되어 있는 물질이고 직독식 측정장비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경

우 노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각에 실시간으로 측정하면 된다.

③ 다만, 실시간으로 측정이 곤란한 경우 최고노출이 예상되는 시간대에 15분간 시료를 

측정하면 되나, TWA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④ 최고노출기준 설정물질의 경우 단시간노출기준 설정 물질과는 달리 고농도로 노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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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이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하루 작업시간 중 최고노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되는 시각 대에 측정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하루 3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시간대에 각각 15분간씩 측정하면 된다.

□ 현장공시료 개수 결정 및 채취방법

○ 현장공시료 개수 결정방법

- NIOSH에서는 현장공시료는 시료 10개당 두 개이고 각 시료세트당 10개를 최대로 제

안하고 있으나, 각 물질별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방법에 대한 공정시험방법에서 제안

하고 있는 공시료 개수를 따르는 것이 좋다.

- 시료세트라 함은 동일날짜에 측정되어지는 전체시료를 한 세트하고 본다. 즉 동일 날

짜에 유기용제 20개, 그리고 금속 10개 측정되어진다면 유기용제 20개가 하나의 세트

가 되고 금속 10개가 또 다른 시료세트가 된다.

- 만약 동일한 사업장을 연속 2일 유기용제를 측정한다고 가정하면 2개의 유기용제 시

료세트가 만들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 현장공시료는 시료 세트당 최소 2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

○ 현장공시료 채취방법

- 한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측정매체는 동일한 배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동일한 배치에서 현장측정용 시료로 사용될 것과 현장공시료로 사용될 것을 분류한 

다음, 현장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운반·분석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활성

탄관은 현장에서 양 끝을 절단한 후 바로 마개로 막아 현장시료같이 실험실로 운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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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료 인계·인수단계

  측정이 완료되고 나면 측정된 시료를 분석자에게 전달하면서 분석을 의뢰하여야 하고 분

석자를 실제 분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인수받은 시료를 적절히 보관관리를 해야 한다. 

시료 인계·인수

□ 목적

  측정자가 측정한 시료를 분석자에게 전달하는데 있어 시료의 분실 없이 정확히 인계·인

수되고, 또한 향후 시료에 문제가 발생 시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료 인계·인수 

대장의 관련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는 요령과 대장양식을 제시하고자 함.

□ 핵심사항

○ 측정팀이 분석팀에게 시료전달시 시료개수, 시료상태 등을 반드시 서로 확인한 후 인

계·인수토록 한다.

○ 측정팀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시료 인계·인수 대장의 시료고유번호와 분석의뢰서의 시

료고유번호는 분석팀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분석실시료관리대장의 시료고유번호와 분

석결과통보서의 시료고유번호와 항상 추적가능 하도록 일치시켜야 한다.

□ 대장의 구성항목 및 기재하여 할 내용(예시)

○ 다음은 시료인계인수대장의 한 예시이다. 기관의 사업특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예

시 이외의 적절한 대장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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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시료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관리 기록하기 위한 표준대장 양식

- 연번: 시료인계인수의 연번을 기재하는 것으로 향후 시료추적 시 연번으로 사업장명을 찾고, 그 다음 시

료고유번호를 찾아가면 편리한 것이다.

- 일자: 시료를 인계·인수한 날을 기재한다.

- 인계자 및 인수자: 시료의 인계자와 인수자가 자필로 이름을 기재한다.

- 사업장명(공문번호): 분석팀이 분리된 조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측정기관의 경우 시료채취사업장명을 기

재토록 하고, 분리된 조직의 경우 시료분석의뢰공문의 공문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 시료수(번호) 및 매체종류: 인계·인수되는 시료는 크게 흡착제류, 여과지류, 흡수액, 그리고 기타로 대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분류한 후, 각각의 분류에 있어서 시료 수를 가장 먼저 기입하고, 해당 

시료고유번호를 기재한 다음 시료채취매체의 종류를 기재토록 한다.

 예: 3(C1~C3): 차콜, 2(CB1~CB2): 차콜공시료, 5(F1, F2~F4, F8): 필터, 2(FB1~FB2): 필터공시료

- 시료상태: 시료고유번호별로 시료상태를 체크하여 이상유무를 기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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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실 시료관리

□ 목적

  측정팀으로부터 의뢰받은 시료의 보관 및 분석과 관련된 일련의 시료에 대하여 체계적인 

시료관리를 위한 시료관리대장의 관련내용 기록 및 관리요령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함.

□ 핵심사항

○ 측정팀으로부터 의뢰받은 시료가 최종분석되어 분석결과보고서가 나가기까지 시료의 

행적이 추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분석실 시료관리대장 역시 측정팀에서 부여한 시료고유번호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관되

고, 분석되었는지가 추적가능토록 작성되어야 한다.

□ 대장의 구성항목 및 기재하여 할 내용(예시)

○ 다음은 분석실 시료관리대장의 한 예시이다. 기관의 사업특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예시 이외의 적절한 대장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표 12> 측정팀으로부터 인수받은 시료를 관리하기 위한 분석실 시료관리대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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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사업장 단위로 연번을 기록하도록 한다.

- 의뢰일자(접수일자): 분석을 의뢰받은 일자를 기입토록 한다. 시료인계인수대상의 인계일과 일치할 것이

다(경우에 따라서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석팀 조직이 따로 있거나 외부에서 분석을 공문

으로 의뢰받은 경우 문서 시행일자와 문서와 시료를 받은 접수날짜가 상이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문서접수날짜를 기입토록 한다.

- 사업장명(공문번호): 사업장명과 공문이 있는 경우 공문번호를 함께 기입토록 한다.

- 시료고유번호: 가장 중요하게 기재하여야 할 부분이다. 분석기기, 즉, GC로분석하는 것인지, AA로 분석

하는 것인지, 아니면 HPLC로 분석하는 시료인지를 구분하고 해당기기별 시료를 묶어 표기토록 한다. 상

기 대장장의 작성 예시를 보면 이해할 것이다.

- 보관방법: 해당시료의 보관방법, 즉 냉장보관인지, 냉동보관인지 아니면 데시케이터 안에서 보관 할 것인

지를 기입한다.

- 분석일자: 해당시료를 분석한 날짜를 기입한다.

- 분석방법: 해당시료를 분석하는데 사용한 분석기기 명칭을 기입한다.

- 결과통보일자: 분석하여 분석결과서를 통보한 날짜를 기입한다.

- 분석자: 해당 시료를 분석한 분석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 비고: 상기사항 이외의 사항이 있을시 해당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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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뢰서 및 결과통보

□ 목적

  측정팀이 채취한 시료를 분석팀에게 분석의뢰시 작성해야 하는 분석의뢰서의 내용과 분석

의뢰서의 분석대상항목을 분석한 후 측정팀에게 통보하는 분석결과 통보서의 관련내용을 기

록 및 관리하는 요령과 대장양식을 제시하고자 함.

□ 핵심사항

○ 측정자가 작성하는 분석의뢰서의 내용은 분석자가 해당 내용만을 보고도 분석을 수행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련 기록을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 시료별 분석의뢰항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 분석대상물질이 미지인 경우 분석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시료채취매체 등에 대

한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시료채취 후에도 분석의뢰물질 이외의 관심대상물질이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 역시 관련정보를 분석자와 충분히 공유하여야 한다.

○ 분석팀이 별도조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측정기관의 경우 분석의뢰서와 결과통보서

를 한 양식에 의해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측정팀에서 먼저 작성된 

분석의뢰서 및 결과통보서의 원본은 측정팀에서 보관하고, 사본을 분석팀에 주어 분석

을 실시토록 한 다음, 분석완료 후 해당 사본 분석의뢰서 및 결과통보서에 분석결과를 

기재하여 이를 다시 복사하여 한부는 분석팀이 그리고 다른 한부는 측정팀에서 보관 

관리토록 한다.

○ 별도의 조직으로 분석팀을 운영하는 경우 시료분석의뢰서와 분석결과통보서는 분리하

여 사용토록 한다.

○ 분석의뢰 및 결과통보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작성토록 한다.

□ 대장의 구성항목 및 기재하여 할 내용(예시)

○ 다음은 분석의뢰서 및 결과통보서의 한 예시이다. 기관의 사업특성, 상황 등을 고려하

여 이 예시 이외의 적절한 대장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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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분석의뢰서 및 결과통보서 양식

- 사업장명: 측정사업장을 기입한다. 측정사업장 경우 분석자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이다.

- 일자: 측정일자(측정팀 기입), 분석의뢰일자(측정팀 기입), 그리고 분석이 완료된 후 분석결과 통보일자(분

석팀 기입)를 순차적으로 기입하여 이곳만 보아도 시료측정에서 분석결과 접수가 언제 되었는지 한눈에 

파악가능 하도록 한다. 

- 업종 주생산품: 측정사업장 업종과 주생산품을 기재토록 한다. 이 정보는 분석자에게 측정대상 사업장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측정자/의뢰자/분석자: 시료측정자, 분석의뢰서 작성자, 그리고 분석자의 이름을 기입토록 한다. 분석자는 

해당 시료분석시 시료채취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측정자정보를 알고 있음으로 인해 쉽게 의사소통이 가

능할 것이다. 측정자 역시 분석에 관한 의무사항은 해당분석자를 알고 있음으로 인해 쉽게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 측정장소: 시료가 채취된 단위작업장소(또는 공정)이름을 기입토록 한다.

- 시료번호: 시료채취시 사용한 시료고유번호를 기입토록 한다. 이 번호는 시료 인계·인수대상의 시료고유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 평균유량: 시료채취 전과 후의 유량보정을 통한 전체평균 유량을 기입토록 한다.

- 시료채취시간: 시료채취 된 시간을 분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토록 한다.

- 분석의뢰물질: 해당시료에서 분석이 필요한 물질명을 기재토록 한다. 상기예의 경우를 보면 하나의 시료

에서 여러 개의 물질을 분석 의뢰하는 경우의 작성 예를 들어 놓았다.  

- 분석결과: 분석의뢰물질별로 분석결과를 계산하여 기재토록 한다. 이때 가스상물질(가스, 증기)은 ppm 

단위로 작성하고, 입자상물질(먼지, 미스트, 흄, 금속류 등)은 mg/m
3
 단위로 작성토록 한다.

- 비고: 해당물질 분석 시 특이사항(예: 파과)을 기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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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분석단계

  측정팀으로부터 인계받아 보관 중이던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하루전날 탈착효율

(회수율)시료를 조제해야하고, 분석시마다 검량선 작성을 위한 표준용액 조제가 필요하게 된

다. 또한 현장시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일련의 정도관리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러

한 분석과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검량선 작성, 시료의 탈착효율 및 회수율 실험방법

1) 검량선 작성방법

□ 목적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유기용제와 금속류의 기기분석을 위한 올바른 검량선 작성방법을 제

시하고자 함. 

□ 핵심사항

○ 검량선 작성은 현장시료의 분석에 앞서 실시되어져야 한다.

- 매 분석시마다 검량선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 분석기기의 상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 분석시마다 검량선 작

성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 비록 동일한 날짜에 분석한다고 할지라도 분석기기를 끄고 난 다음 다시 장비를 작동

시켜 분석하는 경우라도 현장시료 분석 전에 검량선은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 검량선 작성을 위한 표준용액은 공시료를 포함하여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한다.

○ 검량선의 농도범위는 분석되는 시료의 농도범위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표준용액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을 혼합하여 조제할 수도 있고, 단일물질로 조제할 수

도 있다. 

○ 표준용액에 조제에 사용되는 시약은 반드시 특급이상의 시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 표준용액으로 사용될 시약의 순도, 제조일자, 유효기간(시약에 따라서는 유효기간이 



84 · 2014년도 지정측정기관 평가 설명회

없는 반영구적인 시약이 있을 수 있음)등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탈착효율 또는 회수율평가에 사용되는 시약과 표준용액조제에 사용되어지는 시약은 같

은 롯트(lot) 번호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 내부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시료주입 변동에 따른 기기의 응답변동을 보정해 주는 것이 

좋다. 

○ 검량선 작성 후 농도와 기기반응간의 관계가 양호한 선형관계를 보이는지 여부를 회기

방정식의 결정계수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최소한 0.99 이상을 보이는 것이 좋다).  

□ 표준용액 조제방법(유기용제)

  표준용액을 조제하는 방식으로 희석식과 배치식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물질의 특성파악: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노출기준을 확인한다.

대상물질 제조회사, 순도 분자량 비중 노출기준

벤젠 SIGMA, 99%이상 78 0.874 1ppm=3.2 mg/m3

톨루엔 ALDRICH, 99%이상 92.13 0.867 50ppm=188 mg/m3

o-크실렌 SIGMA, 98% 106.16 0.870 100ppm=434 mg/m3

② 채취시료의 예상농도를 결정한다.

- 기존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참조한다.

- 시료채취자(현장측정자)와 의견교환을 통해 예상농도를 추정한다.

③ 시료채취시간을 확인한다.

④ 시료채취량을 계산한다.

⑤ 예상되는 공기중 농도와 시료채취량으로부터 시료채취 매체에 채취되는 분석대상 물질

의 농도를 결정하고 결정된 농도의 약 0.1배 수준에서부터 약 2배 수준의 농도범위를 

갖는 표준용액을 조제토록 한다.

⑥ 작업장의 농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 노출기준을 중심으로 검량선작성을 위한 

표준용액의 농도를 결정한다.

- 다음은 분석대상물질의 작업장 공기중 농도가 노출기준의 0.1배에서 2배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총 10리터의 공기를 시료채취매체에 통과시켜 시료채취시 이를 분석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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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준용액의 농도범위 결정사례이다.

농도수준
벤젠 톨루엔 o-크실렌

mg/10 L mg/10 L mg/10 L

2배 0.064 3.770 8.680

1배 0.032 1.880 4.340

0.5배 0.016 0.943 2.170

0.25배 0.008 0.471 1.035

0.1배 0.0032 0.188 0.434

⑦ stock 용액을 조제한다.

- ⑥에서 제시된 가장 높은 농도인 2배 수준에서 각물질의 양을 해당물질의 비중(밀도)

를 이용하여 부피비를 계산한다.

- 벤젠의 경우 비중이 0.874이므로 1 uL는 0.874 mg, 톨루엔은 1 uL는 0.867 mg, 그

리고 o-크실렌의 1 uL는 0.870 mg임 

- 따라서 0.064 mg: 3.770 mg: 8.680 mg = 0.073 uL: 4.313 uL: 9.977 uL, 이는 

1:59.1:136.7인데 1:60:140 부피비로 하면 된다.

- 결정된 부피비로 B:T:X를 혼합하면 되는데 이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너무 많은 시

약을 소모하지 않고 또한 계량되는 시약의 부피가 정확히 계측될 수 있는 부피를 선정

하면 좋다.

․ 예를 들면 실험실에 보유하고 있는 용량피펫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 만약 

5 mL의 시약이 필요한 경우 1 mL 용량피펫으로 5번 피펫팅 하는 것 보다 5 mL의 

용량피펫으로 한번에 피펫팅 하는 것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 상기에서 결정된 1:60:140으로 BTX를 혼합해야 하는데, 이를 1 mL, 60 mL, 그리고 

140 mL로 혼합하면 너무 많은 시약이 소모되므로 0.1 mL, 6 mL, 그리고 14 mL로 

혼합하여 Stock 용액을 만들도록 한다. 이 용액 속에는 

벤젠: (0.1 mL x 0.874 g/mL)/20.1 mL = 0.00435 g/mL = 4.35 mg/mL 

톨루엔:(6 mL x 0.867 g/mL)/20.1 mL= 0.25881 g/mL = 258.81 mg/mL

o-크실렌:(14 mL x 0.870 g/mL)/20.1 mL=0.60597 g/mL=605.97 mg/mL

따라서 이 stock 용액을 적절히 희석하여 사용하면 되는데, 다음은 그 실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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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희석식 방법을 이용한 표준용액 조제 흐름도

희석식으로 조제된 표준용액의 물질별 농도

표준용액
벤젠농도

(mg/mL)

톨루엔농도

(mg/mL)

o-크실렌농도

(mg/mL)

표준용액 1 0.0435 2.5881 6.0597

표준용액 2 0.0290 1.7254 4.0398

표준용액 3 0.0217 1.2940 3.0300

표준용액 4 0.0145 0.8627 2.0199

표준용액 5 0.0109 0.6470 1.5149

표준용액 6 0.0072 0.4313 1.0100

표준용액 7 0.0054 0.3235 0.7575

표준용액 8 0.0036 0.2157 0.5100

표준용액 9 0.0027 0.1618 0.3787

표준용액 10 0.0014 0.0809 0.1894

표준용액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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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에서 설명한 희석식 표준용액 조제방법 이외의 또 다른 방법은 배치식으로 조제하는 

방법이다.

- 배치식은 조제된 Stock 용액에서 일정량씩을 각기 달리 취해 탈착용매에 직접 주입하

여 조제하는 방식으로 그 실 예를 아래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그림 5] 배치식 방법을 이용한 표준용액 조제 흐름도

배치식으로 조제된 표준용액의 물질별 농도

표준용액
벤젠농도

(mg/mL)

톨루엔농도

(mg/mL)

o-크실렌농도

(mg/mL)

표준용액 1 0.0435 2.5880 6.0600

표준용액 2 0.0290 1.7253 4.0400

표준용액 3 0.0218 1.2940 3.0300

표준용액 4 0.0116 0.6901 1.6160

표준용액 5 0.0073 0.4313 1.0100

표준용액 6 0.0044 0.2588 0.6060

표준용액 7 0.0022 0.2194 0.3030

표준용액 8 0.0015 0.0863 0.2020

표준용액 9 0.0007 0.0431 0.1010

표준용액 1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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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상기에서 설명한 두 사례의 경우 한 개의 Stock 용액으로부터 표준용액을 조제하는 방

법을 설명하였으나, 2개 이상의 Stock 용액을 조제하여 표준용액을 조제하여도 된다.

⑩ 표준용액 조제시 내부표준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내부표준물질을 첨가하는 요령은 

일정량의 내부표준물질을 용매에 투입한 후, 이 용매를 사용하여 표준용액을 조제하면 

모든 표준용액에 들어 있는 내부표준물질의 농도는 동일하게 조제가 된다. 

- 내부표준물질 선정 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토록 한다.

․ 머무름시간(RT 값)이 분석대상물질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한다.

․ 내부표준물질의 피크가 분석대상물질의 피크와 중첩되지 않아야 한다.

․ 내부 표준물질의 양이 분석대상 물질의 농도보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지 않도록 한다.

․ 내부표준물질에 대한 기기의 반응이 양호해야 한다. 

․ 캐필러리(모세관) 칼럼을 사용하는 GC-FID 검출기 경우 탈착용매인 이황화탄소 자

체를 내부표준물질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검량선 작성

○ 다음은 상기 희석식으로 조제된 표준용액 중 톨루엔에 대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시 내부표준물질(옥탄)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검량선 식의 직선성

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실 예를 제시한 것이다.

- 적절한 내부표준물질의 선정은 공정시험방법에서 권고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

으며, 일반적으로 분석대상물질과 피크 겹침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또한 검출되어

져 나오는 시간이 분석대상물질의 사이에 있거나 혹은 뒤에 나오더라도 너무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 내부표준물질 첨가요령은 모든 시료와 표준용액에 들어 있는 내부표준물질의 양은 동

일해야 하므로, 탈착용매(예: 이황화탄소)를 시약병으로부터 일정량 분취한 후 이곳에 

일정량의 내부표준물질을 첨가한 후, 이 용액을 표준용액조제에 사용하고 또한 시료탈

착용매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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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용액
표준용액 

농도(mg/ml)
톨루엔 면적값

내부표준물질 

면적값

톨루엔 면적값/

내부표준물질면적값

ST0 0 0 3500.5 0

ST1 0.0809 211.2 3513.2 0.0601

ST2 0.1618 442.5 3505.2 0.1262

ST3 0.2157 554.2 3457.5 0.1603

ST4 0.3235 894.2 3580.2 0.2498

ST5 0.4313 1121.3 3510.2 0.3194

ST6 0.6470 1652.2 3425.2 0.4824

- 앞 페이지의 회귀분석결과는 톨루엔 면적 값만을 가지고 검량선을 작성하기 위해 엑

셀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임(회분석시 y 값은 톨루엔 면적 값이고 x 값

은 표준용액 톨루엔의 농도 값임).

․ 회귀분석으로부터 회귀방정식을 구하면

y(톨루엔 농도) = 2564.378 X(톨루엔 면적 값) + 15.04906

․ 톨루엔의 농도 증가에 따른 와 기기간의 반응의 증가가 얼마나 직선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결정계수 값은 0.998118임을 확인할 수 있음. 결정계수 값이 1 이면 가장 

완벽한 직선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최소한 유기용제 분석에서 0.99이상의 값을 나

타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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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표준물질의 면적 값과 톨루엔 면적 값을 가지고 검량선을 작성하기 위해 엑셀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임(회귀분석시 y 값은 톨루엔 면적 값/내부표준물질 

면적 값 이고 x 값은 표준용액 톨루엔의 농도 값임).

․ 회귀분석으로부터 회귀방정식을 구하면

y(톨루엔농도)=0.744269 X(톨루엔면적 값/내부표준물질면적 값) + 0.001961

․ 톨루엔의 농도 증가에 따른 와 기기간의 반응의 증가가 얼마나 직선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결정계수 값은 0.999442임을 확인할 수 있음. 내부표준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정계수 값(0.998118)보다 직선성이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표준용액 조제방법(금속)

○ 금속을 원자흡광광도계로 분석시 금속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분석에 사용되는 장비의 

종류에 따라 가장 분석이 잘되는 최적농도범위(working range)가 다르다. 따라서 기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장비의 매뉴얼 확인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금속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농도 구간 이상에서는 흡광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

지 않으므로 직선성 유지구간 내에서 표준용액을 조제하여야 한다.

○ 시료의 흡광도가 검량선의 직선구간을 벗어난 경우 시료를 희석하여 직선구간 내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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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게 한 후 분석하여야 한다.

○ 다음은 금속의 표준용액 조제방법을 망간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① 작업환경중의 예상농도를 결정 하거나 그 농도를 예상하기 힘든 경우 노출기준에서 공

기채취량 400 L(또는 200 L)로 했을 때 여과지에 채취되는 양을 목표농도(target 

concentration)로 한다. 다음은 카드뮴(Cd)을 가지고 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 노출기준: 0.05 mg/m
3

- 시료채취량: 400 L

- 목표농도: 0.02 mg

② ①에서 구한 목표농도를 가지고 표준용액의 농도를 목표농도의 0.1배에서 2배 수준에 

최소한 5개 이상 조제한다.

표준용액 목표농도(X) 표준용액 농도a

ST5 2x 2 ug/ml

ST4 1X 1 ug/ml

ST3 0.5X 0.5 ug/ml

ST2 0.25X 0.2 ug/ml

ST1 0.1x 0.1 ug/ml

ST0 0 0

a: 목표농도를 20 mL의 용량플라스크를 사용하여 조제한다고 가정한 경우임. 

- 물질에 따라서는 상기와 같이 노출기준과 공기채취량을 가지고 표준용액의 농도범위

를 결정하였으나 그 농도 수준이 분석장비의 직선성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종종 발생

한다(예: 망간). 이러한 경우 직선성 범위 내에서 표준용액을 조제하되, 현장시료를 희

석하여 직선성 범위내로 들어오게 한 후 분석을 실시하면 된다.

2) 탈착효율 및 회수율 실험 실시방법

□ 목적

  공기중 측정대상물질을 시료채취매체로 채취한 후 시료전처리과정을 통해 시료채취매체로

부터 분석대상물질이 얼마나 탈착(유기용제) 또는 회수(금속)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실제 이 

결과를 가지로 현장시료를 보정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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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사항

○ 탈착효율이란 흡착제를 사용하는 시료채취매체를 이용하여 채취된 분석대상물질이 탈

착용매에 얼마나 탈착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탈착효율(%) = (검출량 * 100)/ 주입량

○ 회수율이란 여과지를 사용하여 채취된 분석대상물질이 전처리 산용액에 얼마나 회수되

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진다.

- 회수율(%) = (검출량 * 100)/ 주입량

○ 탈착효율은 최소한 75% 이상이어야 하고 회수율은 적어도 90% 이상이어야 한다

(NIOSH, ???).

○ 탈착효율(또는 회수율)은 시료채취매체로부터 분석대상물질이 탈착(또는 회수)되는 양

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작성한 검량선이 적정한지 여부를 체크 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의 시료채취 및 분석에 사용되는 측정방법은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들이다. 따라서 공인된 방법에서 정한 대로 시료채취 및 분석을 실시한다

면 탈착효율은 최소 75%이상 나와야 한다(100%전후로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음).

- 그러나 실제 실험을 행하여 나온 탈착효율이 75%미만이거나 125%이상일 경우 그 원

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이다.

․ 시료주입량이 잘못된 경우

․ 검량선이 잘못 작성된 경우

- 따라서 탈착효율(또는 회수율)이 비정상적인 경우 현장시료를 분석하지 말고 검량선이 

잘못 작성되었는지 또는 시료주입량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한 후 교정을 완료하고 현장

시료를 분석하여야 한다.

□ 탈착효율 시료 조제방법

○ 탈착효율은 시료군 배치당 최소한 한 번씩은 행해야 한다.

- 시료군 배치당 이라함은 분석이 실시되는 날 검량선 하나로 분석되어지는 유기용제 

시료 전체를 한 배치로 보면 된다.  

○ 탈착효율을 구할 시료를 만들 때 사용되는 원액의 농도계산은 검량선 작성시 원액조제 

방법처럼 하면 된다. 각 물질을 따로 주입하는 방법과 혼합용액을 만들어 주입하는 방

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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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실 예는 다음과 같다.

① 탈착효율 실험용 흡착튜브의 뒷층을 제거한다. 이때 3개 농도 수준(저농도, 중농도, 고

농도)에서 각각 3개씩 총 9개와 공시료 3개를 준비한다.

② 분석대상물질 원액의 일정량을 미량주사기를 이용하여 정확히 흡착튜브의 앞층에 주입

한다. 이 때 주입되는 양도 앞서 검량선 작성시처럼 작업장의 농도를 예측하여야 하는

데 검량선 작성용 표준용액 조제에서처럼 혼합용액을 만들 수도 있고 각 물질별로 주

입할 수도 있으나 각 물질별로 하면 미량이라 주입하기 어렵다. 또한 일정량을 탈착용

매인 이황화탄소에 희석하여 주입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이황화탄소의 비율이 너무 

높으면 활성탄에 경쟁적으로 흡착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벤젠: 톨루엔: o-크실렌의 비율을 0.2:6:11로 혼합한 용액을 사용한다면 uL 당 들어 

있는 세 가지 물질의 농도는 다음과 같다.

벤젠: (0.1 ml x 0.874 g/ml)/17.1 ml = 0.0051 g/ml = 5.10 mg/ml =0.0051 mg/uL 

톨루엔: (8 ml x 0.867 g/ml)/17.1 ml = 0.4056 g/ml = 405.6 mg/mL = 0.4056 mg/uL

o-크실렌: (9 ml x 0.870 g/ml)/17.1 ml = 0.4579 g/ml = 457.9 mg/ml = 0.4579 mg/uL

이용액을 2 uL, 4 uL, 6 uL 씩 흡착튜브에 정확히 주입한다.

주입량 (uL)
주입량 (mg)

벤젠 톨루엔 o-크실렌

2 0.0102 0.8112 0.9158

4 0.0204 1.6225 1.8316

6 0.0307 2.4337 2.7474

③ 흡착튜브를 마개로 막고 하루 동안 실온에서 둔다.

④ 탈착시켜 검량선 작성 표준용액과 같이 분석한다.

⑤ 탈착효율을 구한다. 

⑥ 구해진 탈착효율을 가지고 실제 시료에 적용하여 보정한다.

- 상기에서 구해진 탈착효율 값은 기본적으로 저농도 수준에서 평균탈착효율, 중농도 수

준에서 평균탈착 효율, 그리고 고농도 수준에서 평균탈착효율과, 전체농도수준에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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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탈착효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여러 탈착효율 값 중 실제시료에는 어느 값을 적용할지를 판단해야하는데, 3가

지 농도수준에서 평균탈착효율 값들의 차이가 별로 없을 경우에는 전체 평균탈착효율 

값을 적용시켜 보정하는 것이 좋으나 그 값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실제 시료

농도와 가장 가까운 농도수준의 탈착효율 값을 가지고 보정하는 것이 좋다.

- 만약, 현장시료농도가 탈착효율 용 시료의 저농도와 중농도의 사이에 있다면 이 두 수

준 농도의 평균탈착효율 값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회수율 시료 조제방법

○ 회수율은 시료군 배치당 최소한 한 번씩은 행해야 한다.

- 시료군 배치당 이라함은 분석이 실시되는 날 검량선 하나로 분석되어지는 금속시료 

전체를 한 배치로 보면 된다.  

○ 회수율을 구할 시료를 만들 때 사용되는 원액의 농도계산은 검량선 작성시 원액조제 

방법처럼 하면 된다. 각 물질을 따로 주입하는 방법과 혼합용액을 만들어 주입하는 방

법이 있다. 

○ 구체적인 실 예는 다음과 같다.

① 회수율 실험을 위한 첨가량을 계산한다.

- 작업장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예상되는 농도(mg/m3)와 공기채취량(L)에 따라 첨가량

을 계산한다.

․ 예상되는 농도를 모르는 경우 첨가량은 노출기준과 공기채취량 400 L(또는 200L)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계산된 첨가량에 3가지 수준(0.5 - 2배)의 양을 반복적으로 각각 3개씩 떨어뜨린다. 따

라서 회수율 시료 수는 3 수준 x 3 반복으로 9개가 된다.

- 공기 중 납 농도가 예상이 안 되는 경우 납의 노출기준(0.05 mg/m
3
)과 시료채취량 

400 L를 기준으로 예상목표 농도를 구하면 0.02 mg이 된다.

- 따라서 회수율 첨가량은 0.02 mg의 0.5 ~ 2배 수준에서 3가지 농도수준을 결정하면 되

는데 0.5배, 1배, 1.5배로 결정한다면 각각 0.01 mg, 0.02 mg, 0.03 mg이 될 것이다.  

③ 금속의 표준용액을 마이크로실린지 또는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상기에서 결정된 

양이 되도록 정확히 해당 부피만큼 취하여 여과지 중앙부위에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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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에 서서히 떨어뜨리면서 여과지 전체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고, 여과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시료가 첨가된 시료는 실온에서 하룻밤 둔다.     

⑤ 회화시켜 검량선 작성 표준용액과 같이 분석한다.

⑥ 회수율을 구한다. 

⑦ 구해진 회수율을 가지고 실제 시료에 적용하여 보정한다.

⑧ 만일, 회수율간의 차이가 크고 변이가 심하여 일정성이 없으면 정확한 보정이 될 수가 

없다, 이 경우 그 원인을 찾아 교정하고 다시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 현장시료 분석시의 정도관리 요령

○ 현장시료를 분석하기 위해 전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탈착효율(또는 회수율) 시료조제: 최소 분석을 실시하는 날 이전일 → 표준용액 조제 

→ 장비가동 및 최적화 실시 → 분석실시

○ 기기분석 시 시료분석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공시료 및 표준용액 시료 분석

② 탈착효율(또는 회수율) 시료분석

③ 현장시료 분석

- 현장시료 분석시 분석장비의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수의 현장시료 분석 시 마다 표준용액 시료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석한다.

․ 예를 들면 현장시료 1-5번 까지 분석한 후 표준용액 2를 분석하고, 다시 현장시료 

6-10번 분석, 다시 표준용액 2 분석 등의 요령이다.

- 만약 일정 시료 수 이후 찍은 표준용액의 농도가 최초 검량선 작성을 위한 표준용액 

분석시의 농도와 차이가 나는 경우 즉시 시료분석을 중단하고 그 원인을 찾아 교정한 

후 다시 검량선을 작성해서 분석할지 아니면 계속 분석을 진행할지를 결정하여 분석

을 진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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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작성단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작성시 앞서 현장 조사시 파악된 정보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고

서를 작성하면 된다. 여기서는 보고서 작성시 비정상작업시간에 대한 노출기준 보정방법과 

종합의견 작성시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측정결과의 노출기준 보정방법

□ 목적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입자상 및 가스상 물질

에 대하여 작업자들이 1일 8시간(주 40시간) 이상 노출시 현행 8시간 작업기준으로 규정되

어 있는 고용노동부의 노출기준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 핵심사항

○ 현행 관련 고시에 따르면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정노출기준을 

산출한 후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작업시간이 1일 8시간(주 40시간)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 천정치 노출기준(C), 단시간노출기준(STEL)은 비록 1일 8시간(주 40시간) 이상 작업을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보정을 실시하지 않음.

○ 가벼운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역시 장시간 작업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 보정방법

보정노출기준 = 시간노출기준×노출시간일
시간

□ 급성중독물질 및 만성중독물질 구분요령

○ 급성중독물질(acute toxicity substance)

- 급성중독물질이라 함은 해당 작업 일에 인체에 과축적이 일어나 인체에 급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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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해당하는 물질은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

동부 고시)의 건강유해성 분류기준 중 급성독성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이 이에 해당된

다고 간주 할 수 있다.

○ 만성중독물질(Cumulative toxicity substance)

- 만성중독물질이라 함은 유해물질이 오랫동안 인체에 누적되어 만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이에 해당하는 물질은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

동부 고시)의 건강유해성 분류기준 중 생식세포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표적

장기독성으로 분류되는 물질이 이에 해당된다고 간 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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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작성 방법

□ 목적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측정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 핵심사항

○ 작업환경측정 방법과 함께 노출기준 초과 여부를 상세히 기술함.

- 가급적 6하 원칙에 따라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what), 왜

(why), 어떻게(how)로 종합의견을 기술한다.

- 노출기준(TWA, STEL, C)의 종류를 명확히 기술하고, 기준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료 

재취방법과 실제 소요된 시간을 일련의 과정으로 기술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환경측정 방법(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고용노

동부고시 제2011-25호)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을 제시한다. 

-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측정에 활용된 공인된 측정 및 분석법

을 제시한다.

- 자체 분석법을 이용한 경우는 간단히 분석 방법을 기술한다.

-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고 이를 제시한다.

보정노출기준(1일간 기준)=8시간 노출기준× 8
h

                                            (h: 노출시간/일)

- 물질간에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는 혼합물을 평가

할 때는 유해 작용이 가중되므로 노출기준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고 이를 기술한다. 

C1
＋

C2
＋ ․․․․․․․․＋ Cn

T1 T2 Tn  

주) C : 화학물질 각각의 측정치

T : 화학물질 각각의 노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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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을 기술함. 

-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에 대해 기술한다. 

- 화학적 인자의 경우 유해인자 발생공정의 특성과 공정내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 방

식(포위식, 외부식 등) 등에 대한 문제점을 기술한다.

- 소음의 경우 소음발생원의 특징(연속음, 단속음 등)을 기술하고 흡음 및 방음 장치 등

의 실태 및 문제점을 기술한다.

○ 공학적 측면으로 작업환경개선 방법을 제시하되, 필요 시 별지에 작성함. 

- 공학적 작업환경개선을 제시할 때는 ①대체 ②격리 ③환기 순서의 우선순위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 대체방법을 제시할 때는 공정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무엇을 대체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제안하고(공정, 설비, 물질 등) 경제성, 작업의 특성, 생산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다.

- 격리방법을 제시할 때는 공정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무엇을 격리하는 지를 명확

히 제안하고(공정, 설비, 작업자 등) 어떠한 격리방법(물리적, 거리적, 시간적인 격리 

등)인지를 기술한다.

- 환기방법을 제시할 때는 공정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관리의 대상이 물질인지 

온·습도인지를 명확히 기술하고 물질이 대상인 경우는 입자상물질(미스트, 분진, 

흄), 가스나 증기의 제어특성에 따라 국소배기 또는 전체환기(희석환기)를 제안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국소배기로 관리하는 경우 아래 제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3>에 따라 물질의 상태를 고려하여 후드 형식과 제어풍속을 제시한다.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m/sec)

가스 상태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4

0.5

0.5

1.0

입자 상태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7

1.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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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나 금지유해물질을 국소배기로 관리하는 경우 아래 제시한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454조와 제500조>를 참조하여 부스식 후드를 제안하

고 물질의 상태에 따라 제어풍속을 제시한다.

- 물질 상태에 따라 덕트의 반송속도를 제시한다.

- 전체환기(희석환기)를 제안할 때는 강제환기(기계식)인지 자연환기 방식인지를 명확히 

기술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경우는 아래 제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0조>를 참조하여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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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적 측면으로 작업환경개선 방법을 제시하되, 필요 시 별지에 작성함 

- 작업시간 조절이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기술한다.

- 교대제 근무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기술한다.

-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을 간단히 기술한다. 

○ 개인위생 측면으로 작업환경개선 방법을 제시하되, 필요 시 별지에 작성함 

- 개인위생을 위한 설비(목욕시설, 세탁 등)가 필요한 경우 제안한다.

- 작업공정이나 물질 및 소음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개인보호구 종류를 제시한다.

- 개인보호구의 관리방법 및 착용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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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측정 및 분석관련 기록물 보관단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완성되고 일련 내부결재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주에게 발송되고 

나면 지금 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기록물이 발생되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기록물들을 어떻게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이 체계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측정 및 분석관련 기록물 보관 및 관리방안

□ 목적

  작업환경측정에 이용된 각종 기록물 및 그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핵심사항

○ 측정 및 분석관련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보관되어야 하는 이유는 최종 작업환경측정결

과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 기록물의 기본적 관리는 측정완료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 좋다.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측정팀과 분석팀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측정파트와 분석파트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연계성을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져야 한다.

○ 생산되는 기록물 등이 단순히 직원의 개인 컴퓨터에 파일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은 

전자저장매체로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전자저장매체의 기록물이라 함은 개별 개인 컴퓨터에서 생산되는 자료가 전자매체 기

록물을 보관하는 전용의 컴퓨터에 보관되고 또한 주기적으로 백업데이터를 생산하여 

보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저장매체로 기록 보관되고 있다

고 보아야 한다.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사정상 이렇게 전자저장매체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경우는 극소

수이므로 개별 개인컴퓨터에서 작성되어진 기록물 등은 출력되어 관리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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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파트에서 생산되는 측정관련 기록물

○ 사업장 단위로 생산이 가능한 기록물의 종류

- 작업환경측정계획서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의3제1항1호에 따라 예비조사시 작성되는  작업환

경측정계획서는 사업장 단위로 생산되는 것이므로 사업장 단위로 생산이 가능한 기

록물이다.

․ 최종 사업장단위의 기록물 자료철에 보관되는 자료의 형태는 직접 관련 양식에 수

기로 작성한 것이나 또는 컴퓨터의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작성된 것이나 상관

없다. 

- 작업환경측정조사표

․ 현장측정시 활용되는 작업환경측정조사표 역시 사업장단위로 생산되는 것이므로 사

업장 단위로 생산이 가능한 기록물이다.

․ 최종 사업장단위의 기록물 자료철에 보관되는 자료의 형태는 직접 관련 양식에 수

기로 작성한 것이나 또는 다시 컴퓨터의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작성된 것이나 

상관없다. 

- 누적소음노출량측정기 기록물

․ 측정대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음을 누적소음노출량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

한 경우 측정기에서 결과표를 출력하여야 한다.

․ 소음결과표는 측정장비를 부착한 개인별로 출력되어야 하고, 그 결과표에는 측정사

업장명, 측정자명, 측정일자, 측정시간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 측정기기의 초기 측정의 설정조건을 세팅하면 상기 내용들이 입력되어 출력되어질 

수 있다. 만약, 미리 이러한 값들을 세팅하여 출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기로 관련

내용이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 이는 측정결과물에 관련내용이 들어 있거나 기입되어 있어야만 최종 작업환경측정결

과표상의 각 개인별 소음측정치와 관련 백업자료의 기록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결과송부 공문 및 작업환경측정결과표

․ 최종 완성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는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해당 사업장에 송부하게 

되는데, 이들 역시 사업장 단위로 생산이 가능하다.

․ 최종 사업장단위의 기록물 자료철에 보관되는 자료는 결과송부공문과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같이 보관할 수도 있고, 만약, 공문을 따로 보관하여 관리하는 사업장 이

라면 작업환경측정결과표만을 보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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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단위로 생산이 어려운 기록물의 종류

- 측정파트에서 생산되는 측정관련 기록물 중 사업장단위로 생산이 어려운 것은 유량보

정일지, 시료인수인계대장, 소음기보정수행대장, 중량분석대장이 있다.

- 유량 보정대장

․ 개인시료채취기에 대한 유량보정대장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생산이 가능한 경우라

면 사업장 단위로 생산 가능한 기록물의 종류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한다.

- 시료인계인수대장

․ 시료인계인수대장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작성할 필요도 없고, 또한 사업장단위로 작

성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도 않다.

- 소음기보정 수행대장

․ 소음기보정수행대장 역시 매 사업장 측정 전에 사업장별로 보정수행을 할 수 도 있

지만, 매일 사용되는 소음기라면 주기적(예: 일주일 간격)으로 보정을 실시하면 된

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로 소음기보정수행 결과물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굳이 사업장별로 관련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할 필요는 없다.

- 중량분석 대장

․ 중량분석대장 역시 하나의 대장에 통합 관리되는 것이 편리 하다. 그러나 중량분석

대장에 기입되는 필터별 시료채취 전의 필터무게와 채취 후의 필터무게는 시료채취

대장에 작성되어지는 필터의 고유번호와 일치해야하며, 또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작성되는 개인별 측정결과와 추적 가능 하도록 작성되어져야 한다. 

□ 분석파트에서 생산되는 분석관련 기록물

○ 분석파트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종류에는 분석실시료관리대장, 분석결과통보서, 분석

결과물(GC등의 크로마토그램과 AA등의 분석결과물)이 있다. 

○ 자료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사업장 단위로 분석을 

실시해서 관련 결과물을 취합하는 방식이지만, 이는 현재 측정기관의 분석여건상 불가

능하고 또한 현실적이지 않는 방법이다. 

○ 따라서 현재 측정기관의 분석실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몇 개의 사업장의 시료

를 한데 묶어 한꺼번에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 분석 관련 

기록물 관리 요령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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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시료관리대장

- 분석시료관리대장이라 함은 측정자로부터 받은 시료를 언제 인계받아 어떻게 보관하

였고, 이를 언제 분석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대장이다.

- 따라서 이 기록대장은 굳이 사업장별로 작성될 필요는 없고, 다만, 사업장명, 시료고유

번호, 시료인계·인수일자, 분석일자, 보관방법 등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어 나중에 분

석결과물과 추적 가능하도록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 분석결과서

- 분석을 실시하고 난후 작성되어지는 분석결과서 작성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즉, 시료에 들어 있는 분석대상물질의 양만을 정량하여 그 결과 값을 측정파트로 넘기

고 측정파트에서 시료채취량을 적용하여 공기중 최종농도로 환산하거나, 아니면 분석

파트에서 최종 공기중 농도까지 계산하여 넘기는 경우도 있다.

- 어떤 경우가 되었던 분석결과서 뒤에는 관련 분석결과출력물이 같이 붙어 하나의 자

료로 통합 편철되거나, 분석결과서와 분석결과물을 분리하여 보관하는 경우 이들 상

호간의 각각의 분석결과치 및 관련 분석결과물이 추적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분석결과물(크로마토그램 등)

- 분석기기를 작동하여 분석이 이루어진 시료들의 분석결과물의 하나의 세트로 관리되

어져야 한다.

- 검량선 작성과 관련된 자료와 탈착효율 또는 회수율관련 자료, 공시료 분석과 관련된 

자료이다.

- 검량선 및 탈착효율 또는 회수율은 시료 분석 시 마다 행해져야 하므로 이 자료 들은 

모든 현장시료 분석세트 마다 같이 포함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 측정파트에서 생산되는 측정관련 기록물의 보관 및 관리요령

○ 사업장 단위별로 앞에서부터 다음 순으로 측정관련 기록물을 편철하여 1건으로 보관하

도록 한다.

- 결과송부공문(따로 관리하는 경우 철하지 않을 수 있음)→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작

업환경측정계획서(해당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작업환경측정조사표 → 누적소음노출

량측정기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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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측정파트 자료보관을 위한 사업장별 자료편철 예시

○ 사업장별로 생산된 자료철 문서는 문서철 겉표지에 사업장명, 생산년도, 보존기간 그리

고 측정기관명을 기입하고 생산년도 별로 보관토록 한다.

- 년도 말에는 문서를 사업장명 순으로 분류한 후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문서보관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사업장명단 리스트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

○ 사업장별로 작성이 곤란한 유량보정일지 대장, 시료인수인계대장, 소음기 보정수행대

장, 그리고 중량분석대장은 각 해당 대장을 년도별로 철을 한 후 대장명, 생산년도, 보

존기간, 그리고 측정기관명을 기입한 후 생산년도 별로 보관토록 한다.

□ 분석파트에서 생산되는 분석관련 기록물의 보관 및 관리요령

○ 기본적으로 분석결과서와 분석결과물은 같은 문서철 안에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

기분석시 생산되는 분석결과물은 그 양이 많아 해당년도에 생산되는 이러한 결과물을 

하나의 문서철로 철하여 보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생산된 자료를 적당한 분량의 크기로 편철하여 관리토록 

하는 것이 좋다.

- 분석자료 취합의 기본 방향은 분석이 행해진 날에 생산된 분석관련 기록물 및 이 기록

물로부터 최종 작성된 분석결과서는 1건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 따라서 분석결과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한 개 사업장 일 수도 있고 2개 이상의 사업

장일 수도 있다. 

- 이 기본 1건안에는 가장 먼저 분석결과서를 놓고, 그 다음에 분석결과물을 두면 되는

데, 분석결과물 역시 가장 먼저 표준용액조제를 위한 농도계산 자료를 두고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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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착효율(또는 회수율) 평가위한 농도 계산 자료를 둔다. 그 다음에 탈착효율(또는 회

수율) 평가자료와 현장시료 농도 계산 자료를 둔 후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물을 두면 되

는데 각각의 분석결과물에 해당 분석결과물이 어느 시료(표준용액, 탈착효율 또는 회

수율, 그리고 현장시료)를 주입하여 나온 결과물인지 확인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7] 분석파트 자료보관을 위한 분석 1건별 자료편철 예시

 

- 상기와 같이 1건으로 합쳐진 자료를 여러 개 합쳐 적당한 분량이 되면 한권의 문서철

로 철하여 보관한다.

○ 완성된 보관문서철 겉 표면에는 제목(분석관련 기록물 등), 생산년도, 보존기간, 측정기

관명을 기입하고, 문서철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 문서철에 들어 있는 사업장명, 분석일

자 등을 정리한 종합 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하여 부착함으로서 향후 해당 문서철에 들

어 있는 사업장의 분석관련 결과물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장별로 작성이 곤란한 분석실 시료관리대장은 년도 별로 철을 한 후 대장명, 생산

년도, 보존기간, 그리고 측정기관명을 기입한 후 생산년도 별로 보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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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환경측정기관 운영 가이드

  앞장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은 예비조사단계에서부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작성, 그리고 

관련 기록물들의 보관에 이르기까지 작업환경측정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부분이다.

  이러한 각 단계의 내용들이 아무리 충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각 단계에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그리고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전문성 향상들의 노력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관 자체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 

시설 및 장비의 성능 유지 및 관리 방안, 그리고 보유인력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방안 등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다.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 자체 매뉴얼 확보

□ 목적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의 지속적인 신뢰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 자체 매뉴얼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핵심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에서 제시한  <별표 11

의 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 자체 매뉴얼을 

확보해야 함.  

-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 및 알칼리류 17종, 가스 상태 물질 15종, 영 제30

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14종 그리고 분진 6종에 대해서는 측정기관에서 보유

하고 있는 측정 및 분석 장비의 특성에 따라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 자체 매뉴얼을 

작성하여 문서화 한다.

-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 자체 매뉴얼은 측정책임자와 분석책임자가 협의하여 작성하

고 기관에서 작성한 최초 일자를 문서에 기록한다. 

- 법적 측정 대상인 물리적 인자(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보건규칙 제7

장에 따른 고열) 2종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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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측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측정 장비의 특성에 따라 매뉴얼을 작

성하고 문서화 한다. 

- 정기적으로 법적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변동을 확인하고 매뉴얼을 검토한 후 검토일자

를 기록하고 서류화 한다. 

- 부록으로 최신화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과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을 보유한다.

○ KOSHA GUIDE, NIOSH, OSHA, HSE 또는 ISO의 공정시험법 등의 활용 방안

-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 매뉴얼을 작성시 공인된 KOSHA GUIDE, NIOSH, OSHA, 

HSE 또는 ISO의 공정시험법을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을 참조하여 활용한다.

- 참조 또는 활용된 공정시험법은 측정기관 매뉴얼 작성시 논문에서 사용하는 참고문헌 

작성방법에 근거하여 기록한다.

- 공인된 공정시험법을 활용시에는 측정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특성(예, 가스크로

마토그래피의 분리관 등)을 고려하여 분석조건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용

한다.

- 공인된 공정시험법 선택시에는 측정책임자와 분석책임자가 협의하여 선정하고 협의 

과정을 문서화한다.

- 공인된 공정시험법을 활용시에는 주기적으로 공정시험법 작성 기관에 대한 자료의 최

신화 검토를 수행한다.

○ 공인된 공정시험법이 없는 경우는 다양한 측정·분석 논문 등을 참조함.

- 공인된 공정시험법이 없는 경우는 각종 측정·분석 논문 등을 참조하여 자체 매뉴얼

을 작성하고 참조 또는 활용된 논문 또는 자료는 측정기관 매뉴얼 작성시 논문에서 

사용하는 참고문헌 작성방법에 근거하여 기록한다. 

- 총분진을 무게분석법(중량분석)으로 수해하는 경우는 측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

온·항습기, 저울 등을 고려하여 매뉴얼 작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의 적정 기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 자체 매뉴얼 유지·관리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에서 제시한  별표 11

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 자체 매뉴얼은 문

서화(서류철 또는 자체 제작한 책자)를 하여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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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에서는 전산시스템에서 측정 및 분석인력이 매뉴얼을 쉽

게 참조할 수 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법적 측정 대상 유해인자 외의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은 별도 관리를 해도 무방하다.

- 측정 및 분석장비 등의 보유 현황이 변경될 때는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매뉴얼 수정으

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정된 날짜를 문서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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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분석정도관리 시스템 보유 및 실행

□ 목적

  기관 내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 분석정도관리의 시스템 보유방안 및 이 시스템에 따

른 내부 분석정도관리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함.

□ 핵심사항

○ 내부 분석정도관리를 수행하는 기관 자체의 기본적인  운용규정이 제정되어 이를 바탕

으로 정도관리가 수행되어 져야 한다.

○ 내부정도관리를 수행하는 조직이 갖춰져야 하고 각 조직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

히 해야 한다.

○ 내부분석정도관리라 함은 기관 자체적으로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용 가능

한 내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수단과 절차를 말

하며, 수단과 절차의 내용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아래 예시에서 제시한 내용은 하나의 일의 예이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을 추가

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분석 내부정도관리 규정(예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내부 분석정도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기준 및 처리절차를 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OOO 기관에서 실시하는 내부 분석정도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장비”라 함은 작업환경측정 시료분석에 사용되는 분석장비를 말한다.

 2. “분석정도관리”라 함은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의 생산을 위해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가 일정한 신뢰한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하는 모든 수단 및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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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확도”라 함은 분석치가 참값에 얼마나 근접하였는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을 말한다.

 4. “정밀도”라 함은 일정한 물질에 대해 반복분석 했을 때 나타나는 분석치의 변동크기

가 얼마나 작은가에 대한 수치상의 표현을 말한다.

 5. “분석책임자”라 함은 분석담당자에 의해 생산된 분석결과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

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분석담당자”라 함은 실제 분석결과물을 생산해 내는 분석자를 말한다.

 7. “정확도차트”라 함은 분석결과의 정확도 관리를 위해 작성된 차트를 말한다.

 8. “정밀도차트”라 함은 분석결과의 정밀도 관리를 위해 작성된 차트를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3조(조직) 측정기관의 장은 내부정도관리의 효율적 추진 및 책임을 위해 분석책임자와 분

석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임무) 기관의 장은 분석 내부정도관리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분석책임자와 분석담

당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분석책임자의 임무

 1. 내부정도관리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내부정도관리 시행에 따른 이상사항 발견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내부정도관리를 위하야 필요한 사항

② 분석담당자의 임무

 1. 내부정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

 2. 내부정도관리 시행에 따른 이상사항 발견 시 조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도관리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내부정도관리 항목 및 수행절차

제5조(분석방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분석방법은 국내·외적으로 검증된 분

석방법 중 기관에서 자체분석방법으로 확정된 분석방법만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확정된 

분석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분석하는 경우 내부절차에 따라 그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제6조(시료수령 및 보관) 분석실에 접수되는 시료는 접수 시 시료의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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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를 확인 한 후 분석실시료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시료의 보관은 작업환경측정방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대로 보관하여야 하고, 시료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기간 내에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약 및 표준물질) 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시약 및 표준품은 분석방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시약등급이상의 시약 및 표준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 전에 이상유무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검량선 작성) 검량선 작성은 반드시 현장시료분석 직전에 이루어져야하고 그 이전에 

작성되어진 검량선에 의해 농도가 계산되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9조(탈착효율 및 회수율) 탈착효율 및 회수율 검증을 위한 시료조제는 최소 현장시료분석 

전날에 이루어져서 현장시료분석과 함께 탈착효율 및 회수율이 확인되어 현장시료농도에 

보정되어야 한다.

제10조(현장시료분석절차) ① 현장시료분석 절차는 검량선 작성을 위한 표준용액 시료, 공시

료, 탈착효율(또는 회수율) 검증용 시료, 그리고 현장시료 순으로 분석하되 일정 수의 현장

시료를 분석하고 난 후에는 기기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료(예: 표준용액)를 한 개 선택

하여 반복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는 즉시 분석을 중단하고 그 원인을 찾아 교정한 후 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야 한다.

 1. 검량선의 직선성이 좋지 못한 경우

 2. 탈착효율 또는 회수율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3. 기기의 변동이 심한 경우

 4. 정밀도 및 정확도 차트의 관리한계를 벗어난 경우

제11조(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현장시료가 검출한계미만이어서 분석결과에 검출한계(또는 정

량한계와 함께) 미만으로 기록하는 경우 분석자가 사용한 분석방법에 대한 검출한계 값을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내부적으로 검출한계(또는 정량한계)를 구하는 절차를 가

지고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따라  값을 계산하여 제시해야 한다.

제12조(분석자료 검정 및 해석) ① 분석담당자는 분석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측정파트로 넘

어가기 전에 반드시 다음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시료는 적절하게 채취되었는가 ?

 2. 사용한 분석방법은 분석대상 물질에 적합하였고 분석결과는 분석방해물질에 대한 

간섭은 없었는가 ?

 3. 계산방법 및 계산과정에서의 오류는 없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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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석출력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가 ?

② 분석담당자가 ①항의 내용에 대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면 분석책임자는 분석결

과통보서가 최종 발송되기 전 이중검토를 실시하여 분석담당자의 실수 여부를 확인토록 

해야 한다.

제13조(내부분석숙련도검증) ① 외부정도관리를 통해 분석능력의 검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 

내부 분석숙련도검증은 1년에 최소 2회 이상 실시되어야한다.

② 외부정도관리를 통해 분석능력이 검증이 안 된 분석자(예: 신규입사자)의 경우 내부분

석숙련도검증을 통해 그 분석능력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실제 현장시료분석의 주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정도관리차트) 정확도차트와 정밀도차트를 작성하여 분석과정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관리하여야 하고, 관리한계를 벗어난 경우 그 원인을 찾아 교정한 후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물의 보관 및 관리) 내부정도관리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록물은 기관에서 정한 절

차 및 보관기간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되어져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규정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분석내부정도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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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산출방법

□ 목적

  내부분석정도관리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의 산출요령을 제

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핵심사항

○ 검출한계(정량한계)란 용어는 분석기기가 검출(정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말하는 

것이지만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기관에 따라 그 정의 및 검출한계를 구하는 방법은 다

르다. 따라서 검출한계(정량한계)를 구할 때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구했는지를 명기할 

필요가 있으며, 측정기관은 자신의 기관이 어떤 방법으로 검출한계(정량한계)를 구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다.  

○ 기관에 따른 검출한계의 정의

- IUPAC: 어느 주어진 분석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농도나 양

- ACS(american chemical society): 정해진 분석절차로 신뢰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가

장 낮은 농도

- FDA: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시료에 존재하는 분석대상물질의 최소의 양 또는 농도

(FDA, 1998)

- EPA: “0”과 신뢰성 있게 구별할 수 있지만 적절한 정밀성으로 정량할 수 없는 가장 

낮은 농도(EPA, 2004)

- NIOSH: 공시료 분석 평균신호 값 이상에서 공시료 분석 신호 값들의 표준편차 값의 

3배를 나타내는 동도, 즉 3·σb를 말한다. σb은 공시료 분석 신호 값의 표준편차를 말

한다(NIOSH, 1995).

○ 검출한계를 지칭하는 용어도 기관에 따라 다른데, NIOSH 경우 LOD(limit of detection), 

EPA의 경우 MDL(method detection limit), FDA 경우 DL(detection limit)라고 부른

다. 작업환경측정분야에서 가장 친숙한 용어는 LOD 이다. 

○ 검출한계를 기기검출한계(IDL)와 분석방법검출한계(MDL)로 나누어 구분하기도 한다.

- 기기검출한계(IDL): 시료전처리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분석물질, 즉 순수하게 기기

에서 검출될 수 있는 검출한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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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방법검출한계(MDL): 시료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기기분석과정을 실시한 시료의 

검출한계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작업환경측정시료 분석 시 제시해야 하는 검출한

계는 분석방법검출한계로서 상기의 LOD, MDL등은 모두 분석방법 검출한계이다.

○ 기관에 따른 정량한계의 정의

- FDA: 주어진 정확도과 정밀도 범위에서 정량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농도(FDA, 1998)

- EPA: 단지 검출이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정밀도를 가지고 정량할 수 있는 가장 낮

은 농도(EPA, 2004)

- NIOSH: 정밀성과 함께 보고할 수 있는 분석대상물질의 최소양(NIOSH, 1995)

□ EPA 방법에 의한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계산방법 

① 분석대상물질의 일정량을 직접 시료채취 매체에 주입한 후 하룻밤 동안 놓아둔다(탈착

효율 또는 회수율 시료 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 주입량의 결정은 탈착효율(또는 회수율)을 고려하여 분석기기가 검출할 것으로 예상되

는 최소한의 양을 주입한다.

- 가능한 낮은 농도를 확인하면 할수록 검출한계 값은 낮아진다.

- 시료채취 매체에 주입하지 않고 분석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농도를 가진 

용액을 검출한계 산출에 사용한다면 이는 기기 검출한계이지 분석방법의 검출한계는 

아니다.

- 기기 검출한계를 구하든 분석방법 검출한계를 구하던지 간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에 기재될 경우 기기 검출한계인지, 분석방법 검출한계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하여야 한다.

② 기기가 일정한 반응을 보이는 가장 낮은 농도가 선택되면 이 농도를 7번 반복 분석한다.

- 7번 반복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반복분석 횟수가 달라지면 검출한계 구하는데 

사용되는 t-통계량 값이 달라진다.

․ 동일한 시료를 반복분석 시 분석되어진 값들의 분포는 정규분포(t-분포)를 하게 되

는데 EPA 경우 검출한계 계산시 99% 신뢰수준 값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이 의미

는 EPA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검출한계를 구하면 그 검출한계 값 이상에서 분석

대상물질이 검출되어진다고 99%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99%의 신뢰수준에서 t-통계량 값은 자유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유도가 6(n-1, n: 

반복분석횟수)인 경우 그 값이 3.143이고, 5인 경우 3.365, 그리고 4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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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이다(자유도에 따른 t-통계량 값은 일반 통계학 책에서 찾아보면 된다).  

- 반복 분석시 해당 검량선을 작성하여 농도 값을 산출한다.

③ 7회 반복분석시의 농도 값을 가지고 아래 식으로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를 계산한다.

- 검출한계(MDL 또는 IDL): 3.143 x 표준편차

- 정량한계(RQL, reliable quantitation limit): 4 x 검출한계 

□ EPA 방법에 의한 검출한계 계산 예

  어떤 물질에 대한 추정 검출한계가 0.05 mg/L 라고 하자(우리는 추정검출한계 값을 모르

므로 상기 “□ EPA 방법에 의한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계산방법”에서 설명한 것처럼 분석

방법 검출한계 인 경우 첨가시료를 분석하여 바탕선과 의미 있게 피크가 뜨는 가장 낮은 농

도의 첨가시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기기 검출한계인 경우 가장 낮은 농도용액을 

연속하여 희석해 가면서 분석하여 바탕선과 의미 있게 피크가 뜨는 지로 확인 할 수밖에 없

습니다).

  ① 우선 블랭크를 포함하여 4-5농도 수준에서 표준용액을 조제한 다음 검량선을 작성한다

(검량선의 R 값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

  ② 추정 검출한계의 약 5배 정도 되는 농도(또는 바탕선과 의미 있게 구별되는 분석피크

를 가지는 농도의 약 5배 정도 해당하는 농도)를 한 개 선정하여 7번 반복하여 분석한

다. 위의 사례 경우 이에 해당농도는 0.25 mg/L 가 된다.

  ③ 7번 반복 분석한 면적값을 가지고 ① 에서 구한 검량선으로 농도를 계산한다.

  ④ 상기의 과정을 거쳐 계산된 농도 값이 다음 같다고 가정하자

반복분석     분석결과(mg/L)  회수율

첫 번째 분석 0.23 92%

두 번째 분석 0.21 84%

세 번째 분석 0.24 96%

네 번째 분석 0.19 76%

다섯 번째 분석 0.18 72%

여섯 번째 분석 0.23 92%

일곱 번째 분석 0.22 88%

  평균값(계산에 의한 값) 0.214 85.6%

  표준편차값(계산에 의한 값)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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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분석결과 값을 가지고 상기 표와 같이 표준편차 값을 구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검출한계 = 3.143 x 0.022(표준편차) = 0.069, 즉 0.069 mg/L가 된다.

  ⑥ 이렇게 계산된 검출한계 값이 합리적인지 체크하는 과정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계산된 검출한계 x 10 > spike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 사례 경우를 살

펴보면 0.069 mg/L x 10 = 0.69 mg/L로  반복 분석한 농도 0.25 mg/L 보다 크므로 

이 기준에 부합한다. 만약 spike 한 값이 검출한계 X 10 보다 크면 spike 수준이 너

무 높았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는 spike 수준을 낮춰서 다시 반복 분석하여 계산해야 

한다.

    - 두 번째: 검출한계 값이 spike 값보다는 적어야 한다. 만약 검출한계 값이 크다면 

spike 수준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경우도 다시 조정하여 다시 분석해야 한

다. 상기 예 경우 검출한계 0.069 mg/L 값이 0.25 mg/L 보다 적기 때문에 역시 이 

조건에 부합한다.

    - 세 번째: Signal/Noise 비가 적당한지 여부를 확인 한다. 상기 표 예시에서 S/N를 계

산하면, 0.214(평균값)/0.022(표준편차) = 9.6이 된다. 이렇게 계산된 S/N 비는 2.5 

- 10배 수준이 적당하다. S/N 값이 2.5보다 적으면 검출한계 값이 높아지게 되는 경

우로 이 경우는 좀 더 고농도 수준의 spike 샘플을 만들어 다시 검출한계 값을 구하

면 된다. 반대로 S/N 값이 10을 초과한 경우는 spike 샘플의 농도가 너무 높은 경우

이다. 이 경우는 좀 더 희석하여 다시 실시해야 한다.

    - 네 번째: 회수율이 적합한지 여부이다. 

□ NIOSH 방법에 의한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계산방법 

① 가능한 가장 낮은 농도수준의 총 6개의 첨가시료를 조제하여 하룻밤 놓아둔다.

② 예상되는 검출한계에 해당하는 농도와 탈착효율이 75%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농

도의 양을 시료채취매체에 주입하는 첨가시료를 따로 만들어 이 역시 하룻밤 놓아둔다.

- 75%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도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이 경우 가능한 탈착효

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도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선택하도록 한다. 

③ ①과 ②에서 조제된 시료를 탈착용매로 탈착시켜 분석시료를 준비한다.

- 공시료의 경우 기기 반응이 없음을 확인한다.

④ ①에서 조제된 시료의 분석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Ⅲ. 작업환경측정기관 운영 가이드 · 119

농도(ng/standard) 기기반응(면적값)

0.153/sample 1 214.8

0.306/sample 2 739.3

0.615/sample 3 1575

1.23/sample 4 3790

2.46/sample 5 6921

4.92/sample 6 11526

⑤ 회귀방정식을 구한다. 상기 분석 값의 회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회귀 분석식으로부터 검출한계 계산에 필요한 값 등을 찾으면 된다.

․ 회귀방정식: y=2383.388 x + 280.8946

․ 표준오차: 603.5659

․ 상관계수: 0.9923

⑥ 다음식에 의해 검출한계 값을 구한다.

- LOD = 회귀방정식의 계수
×표준오차


×

 

⑦ 시료채취매체에 첨가하지 않고 시약으로부터 직접 ①에서의 첨가한 시료농도 범위로 

희석식이나 배치식으로 표준용액을 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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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②에서 조제된 시료를 ⑦의 표준용액으로 구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탈착효율(또는 

회수율)을 구한다.

- 예측되는 검출한계가 1 ng/sample 이고 이 농도를 주입한 첨가시료의 탈착효율이 

16%로 나왔다고 하자.

- 또한 탈착효율이 75% 이상 나오는 첨가시료의 최소 양이 50 ng/sample이라고 하자.

⑨ ⑥에서 구한 검출한계 값(0.76 ng/sample)을 예측되는 검출한계 1 ng/sample에서의 

탈착효율인 16%로 보정한다.

- 보정하면 


 ≒   이 된다.

⑩ ⑨에서 구한 보정된 검출한계 값인 5 ng/sample이 최종 검출한계가 된다.

⑪ ⑩에서 구한 검출한계에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구해진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정량

한계로 한다.

- 3.33·LOD = 3.33·5 = 16.65 ng/sample

- 75% 이상 탈착효율(또는 회수율)을 보인 첨가시료 농도 중 가장 낮은 농도: 상기 예의 

경우 이 값이 50 ng/sample임.

- 따라서 최종 정량한계 값은 50 ng/sample이 된다.

2) 정확도차트 및 정밀도 차트 작성방법

□ 목적

  내부분석정도관리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 정확도 차트와 정밀도 차트를 작성하는 

요령과 이를 활용하여 분석정도관리를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핵심사항

○ 정확도와 정밀도 차트를 작성하여 정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 평가를 위한 별도의 

시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 분석물량이 많아지고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기서는 현장시료 분석시 함께 분석되어지는 자료를 가지고 관련 차트를 작성하는 방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확도란 측정값이 참값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말하는 개념으로 정확도 차트 작성

에 사용되는 자료는 현장시료 분석시 조제되는 첨가시료의 탈착효율(또는 회수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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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일 분석물질 첨가량(mg) 분석량(mg)

2011/10/18 벤젠

0.0022 0.0018

0.0022 0.0020

0.0022 0.0019

0.0116 0.0110

0.0116 0.0120

0.0116 0.0111

료를 활용토록 한다.

○ 정밀도란 특정조건하에 반복적으로 분석시 측정치간의 서로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장시료 분석시 현장시료 중간 중간에 반복적으로 분석되어지는 표

준용액의 분석자료를 활용토록 한다.

○ 정확도와 정밀도 모두 기준 값에서 ±2·표준편차 범위가 경고한계이며, ±3·표준편차 

범위가 관리한계이다.

○ 만약 관리한계를 벗어난 다면 즉시 분석을 중단하고 오차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 다음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 정확도 차트 작성요령

① 현장시료가 BTX를 분석해야 한다고 하자. 이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상

되는 농도범위의 저농도, 중농도, 그리고 고농도 수준에서 각각 3개씩 총 9개의 탈착효

율 시료를 조제하여 분석할 것이다.

② ①에서 조제한 시료의 첨가량과 분석량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 여기서는 벤젠에 대한 실 예만 제시하고 나머지 톨루엔과 크실렌의 경우도 여기서 제

시하는 벤젠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 아래 경우는 2011년 10월 17일 날 조제된 탈착효율시료를 그 다음날인 10월 18일 날 

분석한 자료와 2011년 11월 16일 날 조제된 탈착효율 시료를 그 다음날인 11월 17일 

날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도차트를 작성하고자 한다.

- 그 이후로 계속 벤젠의 탈착효율 자료가 계속분석 되어 진다면 계속 연이어서 정확도

차트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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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일 분석물질 첨가량(mg) 분석량(mg)

2011/10/18 벤젠

0.0290 0.0300

0.0290 0.0310

0.0290 0.0270

2011/11/17 벤젠

0.0022 0.0017

0.0022 0.0016

0.0022 0.0019

0.0116 0.0121

0.0116 0.0120

0.0116 0.0124

0.0290 0.0289

0.0290 0.0320

0.0290 0.0271

③ 정확도의 경고한계(warning limit)와 관리한계(control limit)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 경고한계: ±




′
 



․ 













  통합평균검출비   개별농도수준에서평균검출비   시료수 

․ ′ 





 








 

 ′  통합평균표준편차   정도관리기준계산을위한계수

  각농도수준에서검출량범위를이론주입량으로나눈값

․   









 


 






 






  
′   

   시료간표준편차

․  

 








  
 




   시료간 분산의 평균자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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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관리 기준 계산을 위한 계수

시료수(n) d2

2 1.128

3 1.693

4 2.059

5 2.326

6 2.534

7 2.704

8 2.847

9 2.970

10 3.078

④ 다음은 ②의 자료를 가지고 ③의 계산방법에 의해 정확도 경고한계 및 관리한계를 설

정하기위한 계산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 ③의 계산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엑셀 등을 이용

하여 수식을 한번 입력해 놓으면 편리할 것이다.

자료

세트

시료 

수(n)
검출량

검출량

평균
주입량 범위

X(검출량평균/

주입량)
R(범위/주입량)

1 3

0.0018

0.0019 0.0022 0.0002 0.8636 0.09090.0020

0.0019

2 3

0.0110

0.0114 0.0116 0.0009 0.9828 0.07760.0120

0.0111

3 3

0.0300

0.0293 0.0290 0.0040 1.0103 0.13790.0310

0.0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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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료수가 일 경우의 정도관리기준계산을 위한 계수값임③의 표참조

  
   



×


×


×
  ×   × 자료세트수 에서 을 뺀수임 

 

- 관리한계: ± × 





    

- 경고한계: ± × 





    

자료

세트

시료 

수(n)
검출량

검출량

평균
주입량 범위

X(검출량평균/

주입량)
R(범위/주입량)

1 3

0.0017

0.0017 0.0022 0.003 0.7727 0.13640.0016

0.0019

2 3

0.0121

0.0122 0.0116 0.004 1.0517 0.03450.0120

0.0124

3 3

0.0289

0.0293 0.0290 0.0049 1.0103 0.16900.0320

0.0271

- 
  

  
 

- ′ 
     


  

 

  시료수가 일 경우의 정도관리기준계산을 위한 계수값임③의 표참조

  
   



×


×


×
  ×   × 자료세트수 에서 을 뺀수임 

 

- 관리한계: ± × 





    

- 경고한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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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④에서 구한 경고한계와 관리한계의 구간값과, Xi(검출량평균/주입량)값을 가지고 정도

관리 차트를 그린다.

[그림 2-1] 정확도 정도관리차트 작성 예

- 2011년 10월 18일 분석하여 작성한 벤젠의 정확도차트와 2011년 11월 10일 분석하여 

작성한 벤젠의 정확도 차트를 보면 모든 Xi 값들이 경고한계 내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따라서 현장시료의 분석결과도 정확도 측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분석 값이 관리한계 내에 있고 경고한계 밖에 있다면 분석은 계속될 수 있으나 가능한 

오차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좋다.

- 만약 관리한계 밖에 있다면 분석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오차에 대한 적절한 교정조

치를 완료한 후 시료는 재분석되어야하고 관련 기록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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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도 차트 작성요령

① 현장시료 분석시 현장시료 중간 중간에 동일한 표준용액을 반복 분석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 아래 경우는 2011년 10월 17일 날 현장시료 10개 분석시마다 반복 분석된 표준용액 

1의 벤젠분석결과와 2011년 11월 16일 날 현장시료 10개 분석마다 반복 분석된 표준

용액 2의 벤젠분석결과이다.

- 그 이후로 계속분석 되어 자료가 축적되어 진다면 연이어서 정밀도차트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다.  

분석일 분석물질 표준용액벤젠량(mg) 분석량(mg)

2011/10/18 벤젠

0.0022 0.0018

0.0022 0.0020

0.0022 0.0019

2011/11/17 벤젠

0.0116 0.0117

0.0116 0.0120

0.0116 0.0118

0.0116 0.0119

③ 정밀도의 경고한계(warning limit)와 관리한계(control limit)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 경고한계: 하한  ′ ′ 상한  ′ ′ ′  ′  경고한계 계수 아래표 참조 
- 관리한계: 하한   ′ 상한   ′     관리한계 계수 아래표 참조 

․ 정도관리 기준 계산을 위한 계수

시료수(n) D1 D2 D'1 D'2

2 0 3.69 0 2.83

3 0 4.36 0 3.47

4 0 4.70 0.30 3.82

5 0 4.92 0.60 4.05

6 0 5.08 0.84 4.23

7 0.20 5.20 1.04 4.37

8 0.39 5.31 1.21 4.49

9 0.55 5.39 1.35 4.59

10 0.69 5.47 1.48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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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은 ②의 자료를 가지고 정밀도 경고한계 및 관리한계를 설정하기위한 계산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 ③의 계산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엑셀 등을 이용

하여 수식을 한번 입력해 놓으면 편리할 것이다. 

- 정밀도정도관리 차트작성에 있어서는 반복분석치의 표준편차 값, 즉 ′만 필요하다.

자료

세트

시료 

수(n)
분석량 분석량 평균 표준액벤젠량 범위 R(범위/표준액벤젠량)

10/18 3

0.0018

0.0019 0.0022 0.0002 0.09090.0020

0.0019

11/17 4

0.0117

0.0119 0.0116 0.0003 0.0259
0.0120

0.0118

0.0119

- 10월 18일 분석자료

․ ′ 



   시료수가 개일 경우의
정도관리기준계산을 위한 계수값임

․ 경고한계하한값: 
′ ′  ×  

․ 경고한계상한값: 
′ ′  ×  

․ 관리한계하한값: 
′  ×  

․ 관리한계상한값: 
′  ×   

- 11월 17일 분석자료

․ ′ 



   시료수가 개일 경우의
정도관리기준계산을 위한 계수값임

․ 경고한계하한값: 
′ ′  ×  

․ 경고한계상한값: 
′ ′  ×  

․ 관리한계하한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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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한계상한값: 
′  ×  

⑤ ④에서 구한 경고한계와 관리한계의 구간값과, Ri값을 가지고 정밀도 정도관리 차트를 

그린다.

[그림 9] 정밀도 정도관리 차트 작성 예

- 상기자료 경우 모두 경고한계 내에서 분석정밀도가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Ri 값들이 경고한계 이내라면 모든 자료를 받아들인다.

․ Ri 값들이 관리한계 밖이면 현재 분석결과들은 비정도관리 상태이다. 따라서 그 당

시 분석되었던 모든 분석자료는 사용치 않아야 하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후 교정

을 완료하고 분석을 재실시해야 한다.

․ Ri 값들이 경고한계를 벗어나지만 관리한계 이내라면 측정치들은 잠정적으로 받아들

인다. 다음에 분석한 시료의 Ri 값이 경고한계 이내에 들어온다면 이전의 모든 자료

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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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분석숙련도 검증방법

□ 목적

  내부분석정도관리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 내부분석숙련도 검증방법을 제시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핵심사항

○ 내부분석정도관리 규정에서 정한 내부분석숙련도 검증이라 함은 측정기관자체적으로 

분석능력검증용 정도관리 시료를 만들어 내부적으로 테스트 하는 것을 말한다.

○ 기관자체적으로 정도관리시료를 조제하여야 하는데, 분석능력을 검증받는 사람이외의 

사람이 정도관리 시료를 조제하여야 한다.

○ 정도관리시료는 기준 값이 설정가능 하도록 충분한 수의 시료를 조제하여야 한다.

○ 측정기관이 분석자 1인만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자신이 만든 정도관리시료를 자신이 

분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경우는 자체 조제한 정도관리 시료로 내부분석

숙련도 검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외부에서 정도관리시료를 구입하

면서 구입된 정도관리시료의 기준 값을 미리 확보하여 숙련도검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내부정도관리 시료는 현재 공단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이 유기용제와 금속분야로 나누

어서 기관의 사정에 알맞게 물질과 농도수준을 정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정도관리시료 조제 및 자료처리 

○ 시료조제

- 대상물질은 우선 정도관리 물질로서 타당해야 한다. 정도관리 물질로서의 타당성 평가

는 많은 평가를 필요로 하므로 측정기관에서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외부정도관리 물질 

중 측정기관에서 분석을 많이 실시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1～2 가지를 유기용제 및 금

속분야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농도수준 결정과 조제방법은 탈착효율 또는 회수율 검정을 위한 시료조제방법과 동일

하다.

- 선택된 물질의 농도수준을 몇 개로 할 것인지 역시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

로 결정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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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된 시료의 기준값 설정방법

- 일단 정도관리 물질과 농도수준이 정해지고 나면 정도관리 시료를 조제해야 한다. 예

를 들어 석면을 대상으로 목표로 정한 1개 농도수준의 시료를 35개를 조제하여 이중 

25개를 기준값 설정을 위해 분석하였고, 나머지 10개시료를 내부분석숙련도 검증을 

위한 정도관리 시료로 사용한다고 하자.

- 상기 자료를 가지고 기준값 설정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분석결과자료를 엑셀에 입력한 후 작은 값에서 큰 값 순으로 정렬시킨다.

② 분석자료의 분포를 확인한다. 분포확인결과 정규분포하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그 다

음 단계인 이상값 제거과정을 시행할 수 있다.   

․ 정규성 검증은 SPSS, SAS등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만약 분석자료가 정규분포를 하지 않는 경우 분석자료를 자료변환하여 정규분포 하

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료변화요령은 결과치에 로그값을 취하던지, 제곱하던

지, 제곱근하던지, 아니면 삼각함수값을 적용하던 상관없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자

료변환 하던지 간에 변환된 자료가 정규분포를 하는 것으로 판정되면 변환된 자료

를 가지고 이상값을 제거하고 기준값을 설정한 다음 마지막에 다시 원자료로 변환

시켜 주면 된다.

③ 분석자료의 이상값을 제거한다.

․ 이상값은 모집단에 속하지 않은 분석치를 말한다. 이는 개별 숫자로부터 확인이 어

렵기 때문에 모집단의 속할 확률이 일정수준 이하에 있을 경우 우리는 이들 값을 

이상값으로 간주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상값 발견을 위한 통계적인 검정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다음과 같

은 Grubbs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Grubbs, 1972).

  ☞ Grubbs 검정방법

  (가) 자료를 크기순서로 배열한다. X1, X2, ...., Xn

  (나) 평균, 표준편차를 구한다.

  (다) 이상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치로 기각할 위험수준(유의수준)을 결정한다.

  (라) 다음과 같이 T 통계량 값을 구한다.

       


, s: 표준편차,  : 평균, Xn: 개별 측정치

  (마) 계산된 T값과 시료수(n), 유의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아래표의 판정치를 참고

하여 T의 절대값이 판청치를 초과하면 이상값으로 간주하고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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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95% 신뢰수준에서 Grubbs 검정을 통한 이상값을 제거를 위한 판정치

시료수 판정치 시료수 판정치 시료수 판정치

3 1.153 16 2.444 29 2.729

4 1.464 17 2.475 30 2.744

5 1.671 18 2.504 31 2.759

6 1.821 19 2.531 32 2.773

7 1.938 20 2.557 33 2.786

8 2.032 21 2.580 34 2.799

9 2.110 22 2.603 35 2.811

10 2.177 23 2.624 36 2.823

11 2.235 24 2.644 37 2.834

12 2.286 25 2.662 38 2.845

13 2.332 26 2.680 39 2.856

14 2.737 27 2.698 40 2.867

15 2.410 28 2.714 41 2.877

- 다음은 이상 값이 존재하지 않은 자료세트의 이상값 확인과정과 기준값 설정의 실제 

예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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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 경우 분석값 25개를 정규성 검정을 한 결과 정규분포 한 것으로 확인되어 

Grubbs 검정방법을 이용하여 T-통계량을 구하 였으며, 그 결과 절대값의 최대값이 

2.2655로 나왔다. 이는 95%신뢰수준에서 시료 25개일 때의 기각치 판정기준값인 

2.662(Grubbs 검정방법의 표 참조)보다 작으므로 25개 시료분석값 모두 이상값이 

없다는 의미이다.

․ 따라서 25개 시료분석값 모두를 사용하여 평균을 구한 값인 338.2가 기준값이 된다. 

- 다음은 자료세트가 정규분포를 하지 않은 분석자료에 대한 이상값 제거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 시료 35개의 분석자료에 대한 정규성 검정결과 정규분포를 하지 않아(Kolmo-

gorove-Smirnove 검정결과 p=0.013), 분석결과에 2.2제곱하여 자료변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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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된 자료값을 가지고 다시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 정규분포한 것으로 나타나

(Kolmogorove-Smirnove 검정결과 p=0.053), 이 값을 사용하여 T-통계량 값을 계

산하였다.

․ 첫 번째 계산된 T-통계량 값의 절대 값을 보면 시료 35개의 이상값을 판정을 위한 

기준값인 2.811를 초과한 시료가 1번 시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1번 시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34개 시료의 자료변환값으로 다시 T-통계량을 

구해 이상값 검정을 실시하면, 시료 34개의 이상값 판정을 위한 기준치 2.799를 초

과한 시료가 35번 시료이므로 다시 이 시료의 분석치를 제외한다.

․ 다시 2번 시료부터 34번 시료의 분석값에 대한 자료변환값을 사용하여 T-통계량을 

구한 후 시료 33개의 이상값 판정을 위한 기준치 2.786을 초과하는 시료를 판정한 

결과 이상값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번부터 34번 시료의 분석결과에 대한 자료변환 값을 가지고 평균을 구한 후, 이 

평균값(1191723.4)을 다시 원래 자료변환전의 값으로 환원시켜주어야 하는데, 즉 

이 경우에는 2.2제곱근하면 577.96이 된다. 따라서 577.96이 이 정도관리 시료세트

의 기준값이 된다.  

○ 적합범위 산정 기준값 설정방법

- 정도관리 시료세트의 기준값이 선정되고 나면 적합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적합범위는 일반적으로 기준값 ± 3×표준편차로 설정하며, 만약 변이계수(CV) 값이 

4% 미만일 때는 4%로 조정하여 CV가 4%가 되게 하는 표준편차 값을 사용하여 적합

범위를 산정하도록 한다.

․  평균
표준편차

×

․ 만약 표준편차 값이 3.1이고 평균값이 100이라면 이때 CV 값은 3.1%이 될 것이다. 

이 경우 CV 값이 4% 미만이므로, CV값이 4%로 될 수 있도록 표준편차 값을 조정

한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 표준편차 값을 4.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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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 성능 유지·관리

1) 장비 매뉴얼 등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 지침 작성 및 운영방안

□ 목적

  작업환경측정장비와 분석장비의 정확한 사용방법 및 적정한 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 작업

환경측정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 향상을 목표로 함.

□ 핵심사항

○ 작업환경측정장비와 분석장비의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 지침을 문서화하여 보유할 필요

가 있다.

- 측정기관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측정 및 분석 장비의 특성에 따라 유지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문서화 한다. 이 경우 측정 및 분석장비의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도 포함한다.

- 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경우 별도의 사용방법은 필요하지 않으며 유지관리 지침만 작성

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지정측정기관의 장비기준)에 의한 작업

환경측정장비는 “①화학적 인자ㆍ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②검

지관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저울(0.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 

③소음측정기(누적소음폭로량 측정이 가능한 것), ④건조기 및 데시케이터, ⑤산소농

도측정기, ⑥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

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

기))”가 해당된다.

- 작업환경측정장비는 지정측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상이하여 표준화된 유지

관리 지침을 제공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화학적 인자ㆍ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와 검지관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의 정기적인 점검, 고장 시 대

책 등 포괄적인 유지관리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용 시료채취기의 유량보정의 수

행, 소음측정기의 보정, 저울을 이용한 중량분석의 과정 등의 내용도 필요하다. 한편, 

유량보정기, 표준소음발생기, 열선풍속계, 전자저울 등 정기적으로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포함하여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 분석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지정측정기관의 장비기준)에 의하여 가

스크로마토그래피(GC),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 플라스마(ICP)와 선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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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서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X-ray회절분석기 또는 적외선분광분석기, 

위상차현미경이 해당될 수 있다. 분석장비는 측정장비와는 달리 사용방법에 대한 매

뉴얼도 요구되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별표2] 제3절 분석기기 편에서 각각의 장비에 대한 원리 및 적용범위, 주요 구

성, 조작방법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각 측정기관의 분석장비 특성에 맞도록 다소 추

가 또는 보완될 필요는 있다. 한편, 분석장비 역시 정기적인 점검, 고장 시 수리 절차, 

소모품 관리방안 등 적절한 유지관리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측정장비와 분석장비의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 지침은 측정책임자와 분석책임

자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기관에서 작성한 최초 일자를 문서에 기록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KOSHA GUIDE 등의 활용 방안

- 측정 및 분석장비의 유지관리지침 작성시 KOSHA GUIDE(A)(시료 채취 및 분석지침)

과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을 참조하여 

활용한다.

- 참조 또는 활용된 규정 등은 측정 및 분석장비 유지관리지침 작성시 논문에서 사용하

는 참고문헌 작성방법에 근거하여 기록한다.

- 공인된 측정 및 분석과 관련된 규정을 활용 시에는 주기적으로 최신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2) 장비·점검 대장 관리 및 기록 유지(직독식 장비 포함)

  2-1) 측정장비·점검 대장 관리 및 기록 유지

□ 목적

  작업환경측정장비의 체계적인 점검과 주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

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핵심사항

○ 작업환경측정장비의 대장관리는 해당 장비 목록의 보유 수량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작업환경측정장비 목록대장과 모든 장비에 대한 세부 기록이 문서화되어 있는 작

업환경측정장비 세부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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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장비의 목록과 관련된 대장에는 장비명, 기기명 및 용도, 제조 회사, 보유

수량, 작동상태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 작업환경측정장비 세부관리대장에는 기구번호, 장비명 및 장비 설명, 제조사 정보(제

조국, 제조사), 규격(모델), 구입년월일, 구입처, 구입가격, 관리책임자, 설치장소, 용

도, 주요부품, 점검일자, 수리정보 등의 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작업환경측정장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하는 화학적 인

자·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시료채취기 세트(유량보정기 포함), 검지관 가스·증기

농도 측정기 세트, 소음측정기(지시소음계, 누적소음노출량계), 조도측정기, 대기의 온

도·습도·기류·고열 측정기기(WBGT 등), 산소농도측정기,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

장비[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

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 측정기)]를 의미한다.

□ 작업환경측정장비 목록 대장의 구성 항목 및 기재하여 할 내용

  작업환경측정장비의 목록대장과 세부관리대장에서 반영되어야 한 항목과 정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 작업환경측정장비 목록 대장

- 측정장비별 보유수량 및 작동상태 등을 편하게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

고 내용도 간단하게 작성되는 것이 좋다.

- 예시:

<표 15> 작업환경측정장비 목록 대장

연번 장비 기기명(용도)
제조회사

(모델명)

구입

년월

보유

수량

작동 상태

정상 수리 불량

1

 

High Volume  air 

Sampler(개인시료채취/입

자상)

Gilian 
(GIL Air/ 

Clock)

2000. 3 20대 18대 1대 1대

2
Low flow air sampler

(개인시료채취/가스상)
GILIAR 2000. 3 15대 15대 0대 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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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보유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장비에 모든 연번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 장비 : 해당 장비에 대하여 반드시 사진을 구비할 필요는 없지만 사진을 포함하면 관리하기 용이하다.

․ 기기명(용도) : 개인시료채취기는 크게 고용량펌프와 저유량펌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종류별로 크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제조회사(모델명) :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개인시료채취기는 다르며 이에 대한 제조회사 및 모델명을 

부여하여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제조회사 또는 모델명이 다를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

는 것이 좋다.

․ 구입년월 : 해당 장비의 구입 시기를 기입한다.

․ 보유수량 : 작업환경측정장비 별 총 보유수량을 기록한다.

․ 작동상태 : 각 장비에 대한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상, 수리 및 불량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도

록 한다.

○ 작업환경측정장비 세부관리 대장

- 모든 작업환경측정장비 별로 설명서, 구입정보, 수리정보 및 점검일자 등의 기록이 포

함되어야 하고 내용은 가급적 명료하게 작성되는 것이 좋다.

- 예시:

<표 16> 작업환경측정장비 세부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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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번호 : 해당 측정장비는 충분히 여러 대가 구비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시료채취기 등에 번호를 부여하면 유량보정 등 관리가 훨씬 수월할 수 있다.

․ 소속 : 그 측정장비의 구입 주체를 기술한다.

․ 기구명칭 : 각 측정장비의 명칭을 한글과 영문으로 구분하여 기록해두면 좋다.

․ 제조(사) 정보 : 각 측정장비의 제조국과 제조사를 기입한다.

․ 규격(모델) : 각 측정장비의 규격과 모델명을 부여하여 관리하면 향후 수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형식/고유번호(Serial number) : 형식번호는 모든 측정장비마다 다르며 하나의 대장에 기록해두면 관리가 

수월할 수 있다.

․ 구입처, 구입가격 및 구입년월일 : 모든 측정장비는 직수입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관련업체를 통해 

들어온다. 따라서 구입처, 구입 시 가격과 구입년월일을 기록해두면 향후 해당 장비의 관리가 용이할 수 

있다.

․ 관리책임자 : 해당 측정장비의 점검 등의 관리책임자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용도 : 주 용도를 간략히 정리하여 기술한다.

․ 검교정 주기 : 검교정 주기는 해당 장비마다 다르며 검교정이 요구되지 않는 측정장비도 있다. 다면 포괄

적인 양식에 포함시켜 검교정이 필요한 경우 그 장비는 주기를 기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주요(장비) 설명 : 해당 측정장비의 주 설명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면 향후 신입으로 들어오는 직원 등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중요부품 : 해당 측정장비별 배터리 등 소모품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면 관리가 용이할 수 있다.

․ 수리내역 : 측정장비의 수리이력은 유지관리에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다.

  2-2) 분석장비·점검 대장 관리 및 기록 유지

□ 목적

  분석장비의 체계적인 점검과 주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분석결과의 신

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핵심사항

○ 분석장비의 대장 관리는 모든 해당 장비에 대한 세부 기록을 문서화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분석장비 세부관리 대장에는 기구번호, 장비명 및 장비 설명, 제조사 정보(제조국, 제

조사), 규격(모델), 구입년월일, 구입처, 구입가격, 관리책임자, 설치장소, 용도, 주요

부품, 점검일자, 수리정보 등의 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분석장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하는 장비로서 광전분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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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 저울, 건조기 및 데시케이터,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ICP),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TDI), X-선 회절분석기 또는 

적외선분광분석기(유리규산), 위상차현미경(석면)을 의미한다.

□ 분석장비 세부관리 대장의 구성 항목 및 기재하여 할 내용

  분석장비의 세부관리 대장에서 반영되어야 한 항목과 정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 모든 분석장비별로 주요 설명, 구입정보, 수리정보 및 점검일자 등의 기록이 포함되어

야 하고 내용은 가급적 명료하게 작성되는 것이 좋다.

- 예시:

<표 17> 분석장비 세부관리 대장

․ 기구번호 : 분석장비는 여러 대가 구비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장비에 번호를 

부여하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 소속 : 그 분석장비의 구입 주체를 기술한다.

․ 기구명칭 : 각 분석장비의 명칭을 한글과 영문으로 구분하여 기록해두면 좋다.

․ 제조(사) 정보 : 분석장비의 제조국과 제조사를 기입한다.

․ 규격(모델) : 분석장비의 규격과 모델을 부여하여 관리하면 향후 수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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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고유번호(Serial number) : 형식번호는 모든 분석장비마다 다르며 하나의 대장에 기록해두면 관리가 

수월할 수 있다.

․ 구입처, 구입가격 및 구입년월일 : 모든 분석장비는 직수입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관련업체를 통해 

들어온다. 따라서 구입처, 구입 시 가격과 구입년월일을 기록해두면 향후 해당 분석장비의 관리가 용이할 

수 있다.

․ 관리책임자 : 해당 분석장비의 점검 등의 관리책임자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용도 : 주 용도를 간략히 정리하여 기술한다.

․ 검교정 주기 : 검교정 주기는 해당 분석장비마다 다르며 요구되지 않는 장비도 있다. 다면 포괄적인 양식

에 포함시켜 검교정이 필요한 경우 그 분석장비는 주기를 기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주요(장비) 설명 : 해당 분석장비의 주 설명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면 향후 신입으로 들어오는 직원 등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중요부품 : 해당 분석장비별 컬럼 등 소모품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면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수리내역 : 분석장비의 수리이력은 유지관리에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다.

  2-3) 직독식장비·점검 대장 관리 및 기록 유지

□ 목적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분야에서 직접 결과를 판독 할 수 있는 장비의 체계적인 점검과 주

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핵심사항

○ 직독식장비의 대장관리는 산소농도 측정기와 열선 풍속계에 한정하여 세부 기록을 문

서화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직독식장비 관리 대장에는 기구번호, 장비명 및 장비 설명, 제조사 정보(제조국, 제조

사), 규격(모델), 구입년월일, 구입처, 구입가격, 관리책임자, 설치장소, 용도, 주요부

품, 점검일자, 수리정보, 사용실적 등의 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직독식장비 관리 대장의 구성 항목 및 기재하여 할 내용

  직독식장비의 관리 대장에서 반영되어야 한 항목과 정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 직독식장비 관리 대장

- 산소농도 측정기와 열선풍속계에 대하여 설명서, 구입정보, 수리정보 및 점검일자 등

의 기록이 포함되어야 하고 내용은 가급적 명료하게 작성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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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표 18> 직독식장비 관리 대장

․ 기구번호 : 직독식장비는 여러 대가 구비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독식장비에 

번호를 부여하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 소속 : 그 직독식장비의 구입 주체를 기술한다.

․ 기구명칭 : 각 직독식장비의 명칭을 한글과 영문으로 구분하여 기록해두면 좋다.

․ 제조(사) 정보 : 직독식장비의 제조국과 제조사를 기입한다.

․ 규격(모델) : 직독식장비의 규격과 모델을 부여하여 관리하면 향후 수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형식번호(Serial number) : 형식번호는 모든 직독식장비별로 다르며 하나의 대장에 기록해두면 관리가 수

월할 수 있다.

․ 구입처, 구입가격 및 구입년월일 : 모든 직독식장비는 직수입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관련업체를 통해 

들어온다. 따라서 구입처, 구입 시 가격과 구입년월일을 기록해두면 향후 해당 직독식장비의 관리가 용이

할 수 있다.

․ 관리책임자 : 해당 직독식장비의 점검 등의 관리책임자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용도 : 주 용도를 간략히 정리하여 기술한다.

․ 검교정 주기 : 검교정 주기는 해당 직독식장비마다 다르며 요구되지 않는 장비도 있다. 다면 포괄적인 양

식에 포함시켜 검교정이 필요한 경우 그 직독식장비는 주기를 기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주요(장비) 설명 : 해당 직독식장비의 주 설명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면 향후 신입으로 들어오는 직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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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파악할 수 있다.

․ 중요부품 : 해당 직독식장비별 컬럼 등 소모품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면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수리내역 : 직독식장비의 수리이력은 유지관리에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다.

3) 장비별 담당 책임자 지정 및 관리 방안

□ 목적

  작업환경측정장비와 분석장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관련 장비의 유지 및 관리

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 핵심사항

○ 측정 및 분석장비의 책임자를 지정한다.

- 측정장비의 경우 관련 유지관리 지침 및 장비대장에 그 책임자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

어야 한다. 유지관리 지침이라 함은 측정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을 의미하여 장비대장

이라 함은 측정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가 적절하게 되는 서류를 의미한다. 유지관

리 지침 및 장비 대장은 앞부분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된다.

- 측정장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하는 화학적 인자·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시료채취기 세트(유량보정기 포함), 검지관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소음측정기(지시소음계, 누적소음노출량계), 조도측정기, 대기의 온도·습도·

기류·고열 측정기기(WBGT 등), 산소농도측정기,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스모크

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전열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 측정기)]를 의미한다.

- 분석장비는 관련 유지관리 지침 및 장비대장에 그 책임자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매뉴얼이라 함은 분석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을 의미하여 장비대장이라 함은 분

석 장비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가 적절하게 되는 서류를 말다. 지침 및 장비 대장은 

앞부분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된다.

- 분석장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하는 장비로서 광전분광광

도계, 저울, 건조기 및 데시케이터,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ICP),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TDI), X-선 회절분석기 또는 

적외선분광분석기(유리규산), 위상차현미경(석면)을 의미한다.

○ 분석장비의 경우 책임자를 지정과 함께 장비에 해당 표찰을 부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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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장비의 경우 측정장비와는 달리 이동적이지 않다. 또한, 지정한계에 따라 분석자

가 1명 이상되는 경우도 많아 분석장비의 관리상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장비별로 해

당 표찰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분석장비 표찰 구성 항목 및 기재 내용

  분석장비에서 요구하는 표찰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작성하여 기기의 잘 보이는 부분

에 정보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 예시:

<표 2-5> 분석장비 표찰 항목 작성 예시

관리대상 장비명 광전분광광도계 책임자

정 한 ○ ○

부 남 ○ ○

4) 장비 검·교정 관련 문서 기록 및 검·교정 실시 방안

  4-1) 장비의 검·교정 계획 수립

□ 목적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정확도와 직접 연관이 있는 장비 등의 검·교정에 대한 정기적인 계

획을 수립하고 해당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핵심사항

○ 정기적인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에 대한 검·교정 계획을 문서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반드시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는 유량보정기(Personal air sampler Calibrator), 표

준소음발생기(Noise Dosimeter Calibrator), 열선풍속계, 전자저울(또는 표준 분동)이

며, 조도계, 산소농도측정기, 건·습구 온도계 등은 자율적으로 검·교정을 실시할 수 

있다.

- 검·교정의 계획에 관한 문서에는 “기관 보유 장비 중 검·교정 대상 장비 목록, 장비

별 검·교정 주기, 해당 장비별 검·교정 가능 의뢰기관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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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교정 주기는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의 측정기의 교정대상 및 주

기운영 등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참조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측정 및 

분석장비 유지관리지침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

□ 장비의 검·교정 계획(예시)

제1장

제1조(목적) 이 계획은 장비의 합리적인 검·교정에 대한 계획 및 처리절차를 정하고 이에 

따른 권한을 명백히 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OOO 기관에서 실시하는 검·교정에 대한 계획 수립에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계획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비”라 함은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하여 배터리 등의 동력원을 사용하는 물품과 동

력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조 및 기능이 수공구로 분류하기 어려운 물품을 말한다.

 2. “장비 등”이라 함은 장비, 수공구, 소모품을 말한다.

 3. “검·교정의 관리자”라 함은 검·교정에 필요한 장비 등 운용관리자를 말한다.

 4. “검·교정의 운영책임자”라 함은 해당 기관의 작업환경측정장비 검·교정의 책임자

를 말한다.

 5. “검·교정”이라 함은 특정조건 하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물적 척도 또는 측정 시

스템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6. “시험측정”이라 함은 검·교정대상 장비를 제외하고 신뢰도 확보가 요구되는 장비

에 대하여 해당 장비의 오차 여부를 측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반출교정”이라 함은 교정대상 장비를 국가교정기관으로 반출하여 검·교정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8. “현장교정”이라 함은 국가교정기관의 교정담당자가 해당 장비운용부서에 방문하여 

교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사용”이라 함은 장비운영부서에서 장비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교정 대상 필수 장비”라 유량보정기(Personal air sampler Calibrator), 표준소

음발생기(Noise Dosimeter Calibrator), 열선풍속계 및 전자저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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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직 및 임무

제4조(검·교정 조직) 운용총괄자는 장비의 명확한 검·교정을 위하여 관리자(담당자)를 지

정한다.

제5조(임무) ○○기관의 장은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1. 장비의 검·교정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예산 확보

 2. 검·교정 대상 장비의 주기 확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검·교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장비의 검·교정 및 시험측정 계획 수립 및 시행

 5. 검·교정에 필요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6. 교정, 시험측정, 수리 결정에 따른 시행

제3장 검·교정 수행절차

제6조(교정 및 시험측정) ① 검·교정 대상 장비 및 주기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검·교정 대상 장비 및 주기는 별표1(장비의 검·교정 실시 편 참조)과 같으며 운

용책임자는 교정주기 내에 검·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별표 1에서 정한 검·교정대상 장비 중 자체보정기능을 보유한 장비는 해당 운용책

임자가 판단하여 교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별표 1에서 정한 교정대상 이외의 장비라도 필요시 운용책임자가 판단하여 교정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험측정 대상장비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험측정 대상장비 및 주기는 별표2(장비의 검·교정 실시 편 참조)와 같으며 운용

책임자는 시험측정 주기 내에 시험측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별표2에서 정한 시험측정 대상장비 중 자체 보정기능을 보유한 장비는 해당 운용책

임자가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별표2에서 정한 시험측정 이외에 장비라도 필요시 운용책임자가 시험측정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③ 검·교정 및 시험측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교정방법은 해당 측정분야에 대해 인정된 국가교정기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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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2. 시험측정방법은 국가시험기관 및 외부 시험측정기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운용담당자는 검·교정 및 시험측정 성적서를 편철하여 관리한다.

⑤ 검·교정 및 시험측정의 결과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운용총괄자는 교정결과 해당 장비의 허용한계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비

를 수리하거나 신규장비로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해당 운용총괄자는 시험측정결과치와 기준치를 비교하여 해당 장비의 정밀도 및 정

확도에 따라 수리 또는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기관의 장비운영부서 운용책임자는 매년 2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

교정 요청서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규정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검·교정 계획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도 불

구하고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장비의 검·교정 관련 참고자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 17011의 규정에 따라 교정기관 인정, 시험기관 인정, 검사기관 인정, 표준물질생산

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정기구”는 법 및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교정기관,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를 말한다. “공인기관”은 

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의미한다.

○ 교정기관/개요

- 교정기관은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해당 기준(KS Q ISO/IEC 

17025)에 따라 자격 있는 평가사에 의해 교정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

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의미

- 그 목적은 측정기의 정밀·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밀정확도가 더 

높은 표준기와 주기적으로 교정을 실시하여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시킴으로

써, 측정기의 계속 사용, 마모, 내용년수 경과 및 사용환경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

는 측정오차를 항시 허용 공차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함이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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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조공정에서 제품의 균질성과 성능을 보장하고, 시험/연구기관에서 산출하는 측

정결과의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 교정기관/교정대상 및 주기

- 교정대상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

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한 자

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다.

- 교정주기의 설정은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②측정

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국가측정표준에 소급된 상위표준기 또는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자체교정을 실시한 때에도 적합한 교정으로 간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자체교정은 유효성이 검증된 교정방법에 의해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고정표

준실이 아닌 현장에서 교정을 실시할 때에는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현장교

정수행을위한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운영세칙에서 

정한 표준교정주기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에서 사용하였을 때 그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교정주기이다. 25개 측정분야 총 448종의 측정기에 

대하여 표준교정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각 산업체에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보유하

고 있는 자는 측정기의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같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각 부서별로 측정기

를 사용하는 작업환경과 측정범위 및 허용오차범위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

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교정주기

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각 부서별로 측정기 사용실태 및 측정값을 조사

한 data를 기초로 하여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

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기조정의 근거가 되는 과거 축적된 측정데이터의 확보

가 선행되어야 한다. 

- 측정기의 교정대상 및 주기 (운영요령 제41조 관련)는 아래 표와 같고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장비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요약하였다.

○ 국제공인 교정기관에 대한 정보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인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2014

년 현재 총 20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지방)기관은 34개소, 공공기관 20개소, 

측정기 제조 판매업체는 135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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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기관 공공기관 측정기 제조 판매업체 합계

37 18 146 201

201. 질량(Mass)

분류번호 소 분 류 명
교정용

표준기
정밀계기

20109 전기식 지시 저울  (Balances, electric) 24 12

20113 접시  지시 저울, 스프링 지시 저울 등 (Balances, spring scale) 36 24

20116 분동  및 추 (Weights) 24 24

204. 압력(Pressure)

분류번호 소 분 류 명
교정용

표준기
정밀계기

20402 기압계; 수은, 아네로이드,  디지털, 기압기록계 등 (Barometers) 24 24

206. 부피(Volume)

분류번호 소 분 류 명
교정용

표준기
정밀계기

20601 뷰렛 (Burets) 84 60

20602 실린더 (Cylinders) 84 60

209. 유체유동(Fluid flow)

분류번호 소 분 류 명
교정용

표준기
정밀계기

20901 열선/바람개비 형 유속계  (Anemometers, hot-wire/vane) 12 12

20902 아네모미터, S형 포함 (Anemometers, pitot tube) 12 12

20903 
기체용  중량식 유량계 교정장치 

(Calibrators, gas gravimetric flow meter)
24 12

20904 
기체용  부피식 유량계 교정장치 

(Calibrators, gas volumetric flow meter)
24 12

20905 
액체용중량식유량계교정장치

(Calibrators,liquidgravimetricflowmeter)
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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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습도(Humidity)

분류번호 소 분 류 명
교정용

표준기
정밀계기

50206 
온·습도기록계, 자기온·습도기록계 포함 

(Recorders,temperature-humidity)
12 12

601. 음향(Acoustics)

분류번호 소 분 류 명
교정용

표준기
정밀계기

60104 마이크로폰 (Microphones) 12 12

60107 지시 소음계 (Sound level meters) 12 12

701. 광도(Photometry)

분류번호 소 분 류 명
교정용

표준기
정밀계기

70101 광 조명도계 (Iluminance meters) 24 12

702. 광원 및 검출기(Properties of detectors  & sources)

분류번호 소 분 류 명
교정용

표준기
정밀계기

70217 분광광도계 (Spectrophotometers) 24 12

70218 퓨리에변환 적외선 분광광도계 (FT-IR spectrophotometer) 24 12

901. 화학분석(Chemical analysis)

분류번호 소 분 류 명
교정용

표준기
정밀계기

90101 원자 흡광 분석기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s) - 12

90103 가스 크로마토그라피 (Chromatography, gas) - 12

90104 발광 분광 분석기 (Emission spectrophotometers) - 12

90106 가스 분석기 (Gas analyzers)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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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장비의 검·교정 실시

□ 목적

  수립된 검·교정의 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하여 작업환경측정과 관련

된 장비의 정확성을 유지·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핵심사항

○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를 목록화하고 검·교정계획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검·교정 필수 장비는 유량보정기(Personal air sampler calibrator), 표준소음발생기

(Noise dosimeter calibrator), 열선풍속계, 전자저울(또는 표준 분동)이며, 조도계, 

산소농도측정기, 건·습구 온도계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해당 장비의 검·교정 주기, 교정기관, 차기교정일 등이 표시된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검·교정 주기는 지식경제부 기

술표준원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의 측정기의 교정대상 및 주기를 

참고하면 된다.

- 검·교정을 실시한 장비는 국내와 인정기구 또는 공인으로 인증된 판매회사에 의뢰하

여 교정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관련 문서 등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 장비의 검·교정 대장(예시)

검·교정

대상장비
모델명

보유수량

(개)

검·교정실적

(개)

검·교정비율

(%)
비고

유량보정기

표준

소음발생기

열선풍속계

전자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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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교정 대상장비 : 필수 장비로 유량보정기, 표준소음발생기, 열선풍속계, 전자저울로 구분하며, 조도계, 

산소농도측정기, 건·습구 온도계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우선 대장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 모델명 : 검·교정 대상장비의 모델명을 기록한다.

- 보유수량 : 검·교정 대상장비의 총 보유 수량을 기록한다.

- 검·교정 실적 : 검·교정이 완료된 수량을 기록한다.

- 검·교정 비율(%) : 검·교정 비율은 검·교정실적 ÷ 보유 수량 × 100으로 계산한다.

- 검·교정 대상장비 : 필수 장비로 유량보정기, 표준소음발생기, 열선풍속계, 전자저울을 기록한다.

- 모델명 : 검·교정 대상장비의 모델명을 기록한다.

- 제조사 : 검·교정 대상장비의 제조사를 기록한다.

- S/N : 검·교정 대상장비의 고유번호를 기록한다.

- 검·교정 계획 : 검·교정 계획은 분기별로 계획일, 접수일 및 검·교정이 완료된 회수일을 기록한다.

- 검·교정 기관 : 검·교정을 실시한 기관명을 기록하고 검·교정 일자를 기록한다.

- 검·교정 주기 : 해당 검·교정 장비별 주기를 기록한다.

□ 장비의 검·교정 계획서(예시)



152 · 2014년도 지정측정기관 평가 설명회

5)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작성 및 운영 방안

  5-1)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여부

□ 목적

  실험실 안전보건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

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및 제24조(보건조치)의 규정과 관련된 산업안

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실험실 등에서 실험 중에 취해

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핵심사항

○ 실험실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하여 실험실 안전보건지침에는 화학물질의 누

출이나 전기설비의 누전 등 사고 시 행동요령,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장치 설

치, 분석용 유해물질의 배기 또는 배액처리,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실험실내 착용 가능한 전용 보호용구의 구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실험실 안전보건지침과 관련된 항목과 내용은 조정이 가능하나 상기에서 제시한 항목

은 필수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 항목은 각 실험실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추

가가 가능함.

-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작성 시에는 측정책임자와 분석책임자가 협의하여 선정 및 작성

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한다.

□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구성 항목 및 내용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과 작성하여 요구되는 구성항목 및 그 내용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의 기술지침 GUIDE G-82-2012(부록 참조)의 실험실 안전보건지침의 전문은 너무 

방대하여 예시에는 목차만 제시하고자 한다.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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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 

 4.1 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4.2 실험실 종사자 안전보건 수칙 

 4.3 다른 실험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고려 

 4.4 실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4.5 사고시 행동요령 

 4.6 비상조치 교육 및 훈련 요령 

5. 사고시 응급조치 

 5.1 호흡정지 

 5.2 심한 출혈 

 5.3 화상 

 5.4 유해물질에 의한 화상 

 5.5 외상 

6. 실험실 안전장치 

 6.1 실험실 부스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Cabinet) 

 6.3 개별저장용기 

 6.4 실험실용 냉장고 

 6.5 세안장치 

 6.6 샤워장치 

 6.7 소방설비 

7. 유해물질 취급시 안전조치 

 7.1 유해물질의 운반 

 7.2 유해물질의 저장 

 7.3 유해물질의 취급 

 7.4 유해물질의 안전조치 

8. 유해위험물질의 안전대책 

 8.1 폭발성 물질 

<표 20>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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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발화성 물질 

 8.3 산화성 물질 

 8.4 인화성 액체 

 8.5 독성물질의 누출방지 대책 

9. 실험기구 및 장치의 취급안전 

 9.1 실험기구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10.1 수집 운반상의 일반적 주의 

 10.2 처리상의 일반적 기준 

11. 방사선 폐기물처리(미 취급 시 생략 가능) 

 11.1 고체 

 11.2 액체 

 11.3 기록의 유지 

 11.4 처리구분 

12. 기계·물리실험의 안전(미 취급 시 생략 가능) 

 12.1 기계·물리실험실에서의 일반적인 주의사항 

 12.2 기계·기구 사용 작업 

13. 위험장비 및 장치사용 시 안전 

 13.1 가스용기 

 13.2 진공장치 

 13.3 천장크레인(또는 호이스트)의 안전상 주의사항 

 13.4 유압프레스의 안전상 주의사항 

 13.5 연삭기의 안전상 주의사항 

 13.6 고온로 

 13.7 레이저 장치의 안전상 주의사항 

 13.8 고에너지 장치의 안전상 주의사항 

14. 전기적 위험 및 안전 

 14.1 감전방지대책 

 14.2 일반적인 전기안전 작업요령 

15 방사선 취급 안전(미 취급 시 생략 가능) 

 15.1 방사선 취급 일반사항

 15.2 물질별 취급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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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 안전보건지침의 경우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

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는 경우를 의

미함.

- 이는 최소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험실 안전보건지침과 관련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점검표의 체크리스트를 구성하고 점검 담당자를 지정하여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서류화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실험실 일상점검 체크리스트 구성 항목 및 내용

  실험실 일상점검 체크리스트 구성 항목으로는 화학물질, 전기설비, 실험실용 후드장치의 

상태, 분석용 유해물질의 배기 또는 배액처리 상태,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상태,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실험실내 착용 가능한 전용 보호용구 등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래 실험실 일상점검 체크리스트는 예시로 작성된 표로 각 측정기관

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점검결과 : 점검결과는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 불량사유 : 점검결과 불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유를 기록한다.

- 조치사항 : 불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록한다.

○ 국내 관련 법령 또는 외국의 참고자료를 활용방안

-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작성 시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KOSHA GUIDE G-82-2012, Occupational exposure to hazardous chemicals in 

laboratories - OSHA 1910.1450, Chemical hygiene in laboratories - 1910.1450 

App. A(NSC recommendations) 등을 활용하여 작성 할 수 있다.

- 참조 또는 활용된 공정시험법은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작성 시 논문에서 사용하는 참

고문헌 작성방법에 근거하여 기록한다.

- 실험실 안전보건지침은 주기적으로 작성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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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표 21> 실험실 일상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예시

(점검일자 : ○○○○년 ○월 ○일)

기관 실험실명 : 실험실 근무 인원 수 :                 명

점검자 : 책임자

구분 점검항목(일반 사항) 점검결과 불량 사유 조치 사항

안전관리

사항

○ 실험실용 보호구 착용 및 비치 상태

○ 가스용기 전도 방지장치 설치 상태

○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설치 상태

화학물질 

관리 사항

○ 각종 화학물질 누출 여부

○ 실험실용 후드장치의 설치 및 작동 상태

○ 분석용 유해물질의 배기 또는 배액처리 상태

소방·전기

관리 사항

○ 실험실 내 소화기 등의 소화설비 상태

○ 전기설비의 상태

기타 사항

○ 구급함의 비치 및 관리 상태

○ 실험실의 환기상태

○ 실험실 내 각종 비품의 관리상태

○ 실험실 바닥 장애물, 전도위험 여부

○ 청결상태 및 폐기물 등의 처리 상태

○ 초순수 제조장치 정상가동 여부

○ 기타 실험실 안전에 관한 사항

○ 실험실 근무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수행 여부

※ 점검결과 : 양호(○), 보통(△),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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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각 분석장비별 실험실용 후드 및 흄후드 장치 설치 여부

□ 목적

  유기화합물과 금속을 취급하는 실험실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

한 국소배기장치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경우 제어풍속을 확인하

여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을 목적으로 함.

□ 핵심사항

○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 및 흄후드 장치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 각 분석장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2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와 원자흡광

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스마(ICP)를 의미한다.

○ 실험실용 후드 및 흄후드 장치는 실험이 이루어지는 동안 반드시 가동되어야 하며, 실

험실용 후드 또는 흄후드 장치 내에 시약 등이 보관되고 있다면 항시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편, 그 대상물질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

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을 유지하여야 한다.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m/sec)

가스 상태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4

0.5

0.5

1.0

입자 상태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7

1.0

1.0

1.2

․ 가스 상태 :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 입자 상태 :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흄,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 제어풍속 :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

서의 풍속,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려는 범위 내에서 해당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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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나 금지유해물질을 국소배기로 관리하는 경우 아래 제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454조와 제500조>를 참조하여 그 물질의 상태에 

따라 제어풍속을 준수하여야 한다.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m/sec)

가스 상태 0.5

입자 상태 1.0

○ 실험실용 후드 및 흄후드 장치의 제어풍속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열선풍속계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제어풍속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해

당 장치의 효율을 개선하여 제어풍속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실험실용 후드 및 흄후드 장치의 제어풍속 점검대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자체

점검 일시, 제어풍속, 점검자, 기타 점검항목 등이 포함된 대장을 마련하면 보다 효율

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 실험실용 후드 및 흄후드 장치의 참고사항

○ 실험실용 후드 및 흄후드는 실험을 할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 후드 형식에 따라 그 제어 풍속이 유지되어야 한다.

     ※ 예) 상방향 후드의 제어풍속은 실험대 상에서 1.0 m/sec 정도 유지

○ 실험실용 후드 입구의 공기의 흐름방향은 입구 면에 수직이고 안쪽으로 향하여야 한다.

○ 실험실용 후드 및 흄후드 장치의 위치는 문, 창문, 주요 보행통로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실험실용 후드 및 흄후드 장치의 앞에 서 있는 작업자는 주위에 흐르는 공기를 난류로 

만들므로 실험자를 2인 이하로 최소화한다.

○ 실험실용 후드 및 흄후드 장치는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에서 발간한 산업환기

(Industrial ventilation)의 규격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 실험실용 후드 및 흄후드 장치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후드나 배기장

치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중이라는 표지를 붙인다.

○ 실험실용 후드 및 흄후드 장치로 배출되는 물질의 냄새가 감지되면 배기팬이 작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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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점검하고, 실험실용 후드 및 흄후드 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정비하도

록 한다.

○ 실험실용 후드 및 흄후드 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어풍

속을 3개월에 1회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실험용 기자재 등이 실험실용 후드 및 흄후드 장치의 위에 연결된 배기 덕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5-3) 분석 중 배액(폐액)처리 설비의 적정 여부

□ 목적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이로 인한 실험실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를 목적으로 함.

□ 핵심사항

○ 실험실에서 분석을 할 때에 유해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기 또는 배액처리

를 위한 설비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 유해물질의 배액처리 설비의 경우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시, 군, 구에 아래와 같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또는 허가신청서를 구비하면 좋다.

 



160 · 2014년도 지정측정기관 평가 설명회

- 특히, 그 대상물질이 허가대상 유해물질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5

조(배출액의 처리)에 의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설비로부터 오염물이 

배출되는 경우에 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배출액을 중화·

침전·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또한, 석면의 정석분석 등을 위하여 석면 잔재물이 실험실 내에 존재하는 경우 산업안

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에 따라 석면 해체·제

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

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제496조 관련)

1. 양 식

석  면  함  유

      

신 호 어: 발암성물질  

유해ㆍ위험성: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예방조치 문구: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취급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공급자 정보: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규 격

규   격

300㎠(가로×세로) 이상  

(0.25×세로)≤가로≤(4×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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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배액처리 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액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수거통을 

구비하여 밀폐 등의 방법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폐수처리업체 등 위탁처리시설에 의뢰한 경우에는 반드시 폐

수위(수)탁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을 작성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 실험실 배액(폐액) 처리 관련 참고 사항

○ 화학폐기물 수집 용기는 운반 및 용량 측정이 용이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수집용기 외부에는 부서명과 호실, 전화번호, 품명, 특성 및 주의사항 등을 기록한 특

정폐기물 표지를 부착한다.

○ 유해물질의 폐기물을 수집할 때는 폐산, 폐알카리, 폐유기용제(할로겐족, 비할로겐족) 

폐유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 수집한 유해물질의 폐기물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을 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복도, 계단 등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 유해물질의 폐기물 취급 및 보관 장소에는 금연, 화기취급엄금 표지와 폐기물 보관수칙 

을 부착한다.

○ 빈 시약병은 깨어지지 않도록 기존 상자에 넣어 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 수집·보관된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는 폐액의 유출이나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2중 

마개로 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집된 폐기물을 운반할 때는 손수레와 같은 안전한 운반구 등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은 별도 수집하며, 정해진 처리규정에 따라 누설되지 않도

록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 폐액에 의하여 처리 중 유독가스의 발생, 발열, 폭발 등의 위험을 충분히 조사하고, 첨

가하는 약재를 소량씩 넣는 등 주의하면서 처리해야 한다.

○ 악취가 나는 폐액,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폐액 및 인화성이 강한 폐액은 누설되지 않도

록 적당한 처리를 강구하여 조기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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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성 물질을 함유하는 폐액은 보다 신중하게 취급하고 조기 처리한다.

○ 간단한 제거제로는 처리가 어려운 폐액은 적당한 처리를 강구하고, 처리되지 않은 상태

로 방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처리 후에도 폐수가 유해한 경우에는 추가로 후처리 할 필요가 있다.

○ 유해물질이 부착된 거름종이, 약봉지, 폐 활성탄 등은 적절한 처리를 한 후에 보관한다.

  5-4) 실험실 내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보유 여부

□ 목적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이 누출되거나 배출되어 신체에 접촉되는 응급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비상용 샤워설비와 세안설비를 이용함으로서 실험실 종사자의 사고 및 건강

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함.

□ 핵심사항

○ 실험실 종사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실험실 내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용 샤워설비와 세안설비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8조(세안설비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응급 시 근

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 등에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실험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

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에 의하여 실험실 등 

작업장에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이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 찌꺼기와 녹물 등이 나오지 않고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

록 유지하여야 한다.

○ 실험실 내 비상용 샤워설비와 세안설비는 가급적 가까운 장소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비상용 샤워설비와 세안설비는 가급적 실험실 내부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험

실 내부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긴급 상황에서 15∼30초 이내에 도달 가능한 곳에 설치

되었다면, 복도 등 실험실 외부에 설치된 샤워 및 세안설비는 그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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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 내 비상용 샤워설비와 세안설비는 항상 작동이 유지되어야 한다.

-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험실 내 비상용 샤워설비와 세안설비에 대한 점검을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 등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권장된다.

□ 실험실 내 비상용 샤워설비와 세안설비 관련 참고 사항

1. 샤워장치

○ 샤워장치는 신속하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고 알기 쉽도록 확실한 표시를 한다.

○ 실험실 종사자들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샤워장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샤워장치는 쥐고 당길 수 있는 사슬이나 삼각형 손잡이로 작동되게 한다. 

○ 사워장치를 잡아당기는 장치는 모든 사람의 키에 맞도록 높이를 조절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 샤워장치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는 몸 전체를 덮을 수 있어야 한다. 

○ 샤워장치가 작동되는 동안 혼자서 옷을 벗고 신발이나 장신구를 벗을 수 있어야 한다.

○ 샤워장치는 전기 분전반이나 전선 인입구 등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샤워장치는 배수구 근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세안장치

○ 세안장치는 실험실의 모든 장소에서 15 m 이내, 또는 15∼30 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

는 위치에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표시와 함께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실험실 작업자들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가장 가까운 세안장치에 도착될 수 있어야 

한다.

○ 눈 부상은 보통 피부 부상을 동반하게 되므로 세안장치는 샤워장치와 같이 붙어 있어

서 눈과 몸을 동시에 씻을 수 있도록 한다.

○ 세안장치의 사용 및 유지는 다음각호의 요령에 따른다. 

․ 물 또는 눈 세척제는 직접적으로 눈을 향하게 하는 것 보다는 코의 낮은 부분을 향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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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꺼풀은 강제적으로 열리도록 하여 눈꺼풀 뒤도 효과적으로 세척하도록 한다. 

․ 코의 바깥쪽에서 귀쪽으로 세척하여 씻겨 진 화학물질이 거꾸로 눈 안이나 오염되지 

않은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물 또는 눈 세척제로 최소 15 분 이상 눈과 눈꺼풀을 씻어 낸다. 

․ 유해한 화학물질로 오염된 눈을 씻을 때에는 가능한 빨리 콘택트렌즈 등은 벗겨낸다. 

․ 피해를 입은 눈은 깨끗하고 살균된 거즈로 덮는다.

․ 병원이나 구급대에 전화한다. 

․ 세안장치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수직형의 세안장치는 공기 중의 오염물질로부터 노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5-5) 실험실내 가스용기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 목적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가스용기가 전도될 경우 폭발 등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서 이로 인한 사고 및 인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 핵심사항

○ 실험실 종사자가 실험을 위하여 가스용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

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에 따라 실험실 종사자가 가

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제3호에 의거하여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가스용기는 사용할 때나 보관 중에 안전한 물체(벽이나 무거운 실험용 책상 등)에 가

죽 끈이나 체인으로 안전하게 고정시키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뚜껑을 씌어 놓

도록 한다.

○ 가스공급 시설은 별도의 공간(옥외, 가스 저장설비, 보관함)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수소, 산소, 아세틸렌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

용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그 특정고압가

스의 사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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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의 저장과 관련해서 시설기준으로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

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압가스

의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산소의 저장설비(1만 이하의 저장설비)

는 1종 보호시설의 경우 12m, 2종 보호시설은 8m의 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고압가스 등은 실험실 외의 고압가스 저장설비 등의 별

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그 장소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험실 내 가스용기 관리 등을 위한 조치 관련 참고 사항

○ 가스용기는 직사광선이나 눈, 비를 맞지 않게 저장하여야 한다. 또한 40℃ 이하로 유지

되어야 한다.

○ 가스용기의 저장실(설비)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누설 등으로 저장설비 내에 체류하지 

않도록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실 등 통풍이 불가능한 경우 강제통풍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스용기 저장설비 내에는 가연성, 발화성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 가스 저장소 주위 8 m 이내에서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 가연성 가스 및 독성가스와 산소는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가스 저장소에는 소화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 가스용기를 운반할 때에는 뚜껑을 씌워 안전한 손수레를 사용토록 한다. 

○ 가스용기 옆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가스 누출이 없음을 확인한다.

○ 가스용기는 정기적으로 규정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조정기를 연결하기 위해 어댑터는 쓰지 않으며, 각각 가스의 특성에 맞는 조정기를 사

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조정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사용 가스에 맞는 배관, 조정기 및 부속품을 사용한다. 

○ 가스용기는 가열로 등과 같은 열기기 근처에 놓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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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보관의 적정성

□ 목적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시약을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실험실 내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고 실험실 종사자가 이를 흡입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 또는 보건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핵심사항

○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금지대상, 허가대상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시약은 적정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 가장 바람직한 적정 보관의 의미는 시약 자체가 외부로 발산되지 않아야 하고 발산된

다 하더라도 그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가 필요하며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 관련규정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에 따라 실험실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 그 물질이 새

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 또한, 그 저장장소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하

여야 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한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61조(용기 등)에서도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 그 물질이 샐 우려가 없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

단하게 포장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보관할 경우에 일정한 장소

를 지정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 시약을 보관하는 장소는 가급적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환기장치는 시약장에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설치된 

것을 의미한다.

- 다만,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시약장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최소한 실험실과 

분리된 장소에 시약을 보관하는 것이 권장된다. 실험실과 분리된 장소는 최소한 사람

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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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시약병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그 특성에 따라 파라 필름 등으로 밀봉하여 

보관하는 것이 권장된다.

- 가급적 모든 시약은 시약명, 소유자, 구입날짜, 위험성, 응급절차를 나타내는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좋다.

○ 모든 시약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자료 또는 

독성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시약 등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리

화학적 특성, 유해성·위험성 등 16가지 항목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실헙실 

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화학물질의 분

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13-37호)을 참고하고 자

료와 관련된 정보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안전보건정보에서 확보할 수 있다.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

○ 시약을 포함한 화학물질에 경고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에서는 시약 등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를 취급하는 실험실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

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

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고표지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가 있어야 하며 양식 및 규격은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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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식

(명  칭)

(그림문자 예시) (신  호 어)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공급자 정보  : 

[그림 2-2-3] 경고표지의 양식 예

② 규격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는 아래 표와 같다. 그림문자의 크기의 

경우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한 0.5㎠ 이상이어야 한다.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500ℓ 450㎠ 이상

200ℓ≤용량<500ℓ 300㎠ 이상

50ℓ≤용량<200ℓ 180㎠ 이상

5ℓ≤용량<50ℓ 90㎠ 이상

용량<5ℓ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이상

□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시약 적정 보관 시 참고 사항

○ 시약은 물성이나 특성별로 저장하여야 하며 알파벳순이나 가나다순 등 이름 분류로 저

장하지 않아야 한다.

○ 서로 반응할 수 있는 시약을 함께 두지 않아야 한다. 

○ 유리상자에 저장된 것은 가능한 시약장 선반의 제일 아래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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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약은 가연성 물질용 시약장은 가연성물질 및 인화성 액체 저장용으로 사용한다. 

○ 시약 중 산, 부식물질용 시약장은 내부식성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 실험실 외부에 가연성 및 부식성 액체를 저장할 때에는 저장 시약장을 별도로 설치하

여 사용한다.

○ 시약을 저장하는 용기를 선택할 때에는 약품과 반응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시약 용기는 크기를 20 리터 이하로 제한한다. 

○ 시약 용기는 꼭 막을 수 있는 뚜껑, 배출구 덮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용기 내부 압력

이 상승되지 않도록 서늘한 장소에 보관한다.

○ 유리용기를 구매할 때에는 폭발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기구 뚜껑 등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5-7) 실험실 내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

□ 목적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사고 및 질병 예방을 위하

여 해당 보호용구를 착용함으로서 실험실 종사자의 안전사고 및 건강장해를 사전에 방지하

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핵심사항

○ 실험실 종사자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실험실 내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

안경,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유기용제용 장갑, 실험복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에서는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 류 등을 취급하는 실험실 등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

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필요시 착용하고 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보호복 등의 비치 등)에서는 실험실 종

사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

호복, 보호장갑 등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 실험실 종사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

고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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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에서도 실험실 

종사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전용의 방진마스크

나 방독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실험실 보호용구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보호용 구명, 구입일

자, 지급일시, 담당자명, 사용자명, 사용 및 점검 실적, 보관 장소 등의 항목 중 타당한 

부분을 선택하여 주기적으로 작성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 실험실 내 보호구 구비 관련 참고 사항

○ 지급된 보호용구를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할 필요가 있다.

○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

복 및 보호장갑 이외에 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도 갖추는 것이 권장된다.

○ 호흡용 보호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는 것이 권장된다.

○ 가급적 방독마스크 등 보호용구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는 것도 권장

된다.

○ 모든 보호용구는 검정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8) 시료보관 냉장실 및 냉동실 적정 운영 여부

□ 목적

  실험실에서 취급되는 시료가 보관된 냉장실 및 냉동실에 시료 이외에 각종 시약, 음식물, 

음료 등을 공동으로 보관함에 따른 교차오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핵심사항

○ 실험실 종사자는 시약, 음식물, 음료 등을 실험실내 시료가 보관된 냉장실 및 냉동실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 시료가 보관된 냉장실 및 냉동실에 시약이 존재하는 경우 교차 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음식물, 음료 등을 동시에 보관하는 경우에

도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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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보관 냉장실 및 냉동실 적정 운영관련 참고 사항

○ 시료 이외에 다른 물질 또는 음식물을 냉장실 또는 냉동실에 공동으로 보관하지 않아

야 한다.

○ 실험실에서는 시료보관 전용의 냉장실 및 냉동실을 마련하도록 한다.

○ 시료의 보관기간은 가급적 짧게 유지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분석하도록 한다.

○ 시료보관용 냉장실 및 냉동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권장된다.

○ 냉장실 또는 냉동실 내에 보관되는 시료들은 완전히 밀폐되거나 뚜껑이 덮여있어야 하

며, 시료를 설명할 수 있는 표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

○ 뚜껑이 알루미늄 호일, 코르크마개, 유리마개 등으로 제작된 것은 저장을 피한다. 

○ 냉장실 및 냉동실은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리가 끼지 않는 것을 사용

한다. 

  5-9) 실험실 내에서 흡연 및 음식물 취식 금지 및 사무실 공간 활용 금지 여부

□ 목적

  실험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흡연 또는 음식물을 취식을 사전에 방지하고 오염된 음

식물을 섭취와 화학물질과 흡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핵심사항

○ 실험실 종사자는 실험실 내에서 흡연과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7조(흡연 등의 금지) 및 제458조(흡연 등의 금지)

에 의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 등에서 실

험실 종사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또한, 실험실 종사자는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실험실 내 담배꽁초 또는 음식물을 조리 할 수 있는 

취사도구 등이 실험실 내에 발견 또는 보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권장된다.

○ 실험실을 분석자의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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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은 전적으로 실험을 실시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분석자가 실험실에 사무용 집기

를 갖추어 놓고 근무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5-10) 실험실 내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 표지의 적정부착 여부

□ 목적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실험실 종사자들에게 그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표지 부착

으로 간접적인 노출을 최소화하여 이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을 목적으로 함.

□ 핵심사항

○ 실험실 종사자가 제조금지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

는 경우 유해물질 보관 및 취급 장소에 표지 등을 부착하여 그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5조(출입의 금지 등)에서 금지유해물질 제조·사

용 설비가 설치된 실험실 등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7조(출입의 금지)에서도 허가대상 유해물질

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붙이도록 하고 있으며, 석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실험실 등 작업장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야 한다.

- 한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 등 실내작업장에도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

계 100리터(기체인 경우에는 그 기체의 부피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한다) 미

만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연 및 음식물 반입(취식)금지 표지도 부착하도록 한다.

○ 실험실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산

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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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표지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2.

경고표지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1

저온 경고

212

몸균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

전신독성ㆍ호흡기 과민성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지시표지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 따라서, 실험실 내에는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및 안내표지 등 필요한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보건 표지 규격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안

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별용도, 사

용 장소, 형태 및 색체), 동 시행규칙 별표 3(안전보건 표지의 색체, 색도 기준 및 용

도), 동 시행규칙 별표 4(안전. 보건 표지의 기본 모형)에 의한다.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참고 사항

[별표 1의2] <개정 2011.3.3>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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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4.

안내표지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407

좌측비상구

408

우측비상구

5.

관계자외

출입금지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50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관계자외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용/보관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관계자외 출입 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관계자외 출입 금지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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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관 보유 인력 전문성 향상

□ 목적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측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측정인력 및 분석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핵심사항

○ 측정 및 분석자의 교육·훈련계획 등을 문서화 한다.

- 측정기관에서는 측정 및 분석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각각의 개인별로 정기적인 

교육·훈련계획 등을 년 초에 기획하여 문서화 한다.

- 교육은 외부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과 측정기관 자체에서 실시하는 자

체 교육 및 훈련으로 구분하여 년 간 계획을 기획한다. 

- 기획되지 않은 교육 및 훈련은 특별 교육 및 훈련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수행기관 

및 이수 일자 등을 기록하여 문서화 한다.

- 측정 및 분석자 모두가 1년에 1회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 하도록 계획한다.

○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내용을 문서화 한다.

- 교육대장을 작성하여 전문교육 이수내용과 관련된 공문, 영수증, 수료증, 관련 사진 등

을 보관한다.

- 교육 이수 내용을 교육 대장에 작성할 때는 교육 실시기관, 교육시간, 교육내용을 기

록한다.  

- 교육·훈련계획 등을 이수 한 후 전문성의 향상 부분 및 교재를 기록물로 보관한다.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을 문서화 한다.

- 측정기관은 측정 및 분석업무의 흐름에 따라 조직도를 작성하고 개인별로 업무분장을 

문서화 한다.

- 조직도에 따른 업무분장 작성시 측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총괄책임자, 

작업환경 측정의 계획, 결과 평가에 관한 책임자, 분석 책임자, 그리고 정도관리 책임

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 개인별 업무 분장 작성시 학력, 경력사항, 교육이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측정 및 분석 인력의 자기계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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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및 분석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국가자격 취득 및 상위학위 취득을 위한 시간적 

배려, 학원 수강 시 금전적 지원 등이 포함된 시스템을 문서화 한다. 

- 필요시 작업환경측정 업무관련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측정·분석 인력이 자기계발 및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계발시기와 내용 등이 

기록된 개인별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자격증, 상위학위 취득 서류, 교육 이수

증 등)와 함께 관리한다. 

- 새로운 측정·분석 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국내 산업보건 관련학회(한국산업위생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실내환경학회, 한국독성

학회, 한국분석과학회 등)와 국외 산업보건 관련학회에 참석을 유도하며 참석한 경우

는 개인별 이력카드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함께 일정 기간 보관한다. 

○ 측정 및 분석자의 연구와 대학 등의 강의 활동 지원시스템을 구축 한다.

- 국내 산업보건 관련학회(한국산업위생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한

국환경보건학회, 한국실내환경학회, 한국독성학회, 한국분석과학회 등)와 국외 산업보

건 관련학회 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한 실적을 개인별 이력카드에 기록하고 관련 논

문 및 발표집을 보관한다.

- 대학 및 대학원의 산업보건관련 학과의 강의활동을 개인별 이력카드에 작성하고 측정

기관 자체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 한다. 

- 작업환경측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설명회나 교육을 실시한 경우 

개인 이력카드에 기록하고 강의자료 등을 보관하여 향후 교육 및 설명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측정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세미나 및 직무교육 그리고 학습조직을 운영한다.

- 작업환경측정기관 내부에 측정 및 분석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

직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직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통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실

시한다.

- 내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강사는 외부 전문 인력을 초빙하거나 내부 인력이 순

환하여 강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개인별 이력카드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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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내 측정분석 관련 교육프로그램

□ 배경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기 및 기타 특정 기기를 제외한 환경 계측기기만을 분

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는 27213이

다. 이는 환경산업특수 분류로 2007년 12월 28일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하여 산업구

조 및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기초로 하여 개정되었다. 27213은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으로서 온도계와 고온

계, 액체비중계·기압계·습도계 등, 액체 또는 기체를 측정하는 기타기기 및 관련부품, 가

스 또는 매연분석용 기기, 크로마토그래프, 분광계, 노출계, 광선을 이용하는 기타기기, 물

리 또는 화학적분석용의 기타기기, 마이크로톰을 포함한 관련부품, 기타의 광학식기기, 기타

의 측정 또는 검사기기, 자동차 배기가스분석기, 소음 및 진동측정기가 포함되며 액체의 유

량 또는 액면의 측정용 검사기기, 압력의 측정 또는 검사기기가 포함되는 광범위 단위의 기

기분류이다.

  그 중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에 해당되는 기업체 수는 2009년 

현재 854개 업체에서 생산액은 5,270,864원이다. 그러나 이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기기만을 

취급하는 분류로서 국외 장비 수입은 한국무역협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코드 분류 제18부 광학 측정 의료기기, 시계와 악기 중 제90

류 광학 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에 포함되며 세부분류 코드로는 다음 <표 2-8>과 같다.

  조사된 수입 기기 중 모든 장비가 환경 계측기기와 연관이 있는 장비는 아니라 할지라도 

각 기계의 성질에 따라 구조적으로 컨소시엄(Structural Consortium)이거나 기술합작을

(Technical Cooperation) 통하여 분류에 따라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환경 계측기기 시장

이라고 통칭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국내외 환경계측기기 시장액은 1년에 10조원으로 추산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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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국내 수입되는 환경 계측기기 HSK코드

HSK코드 품목명
2011년 수입

금액(천불)

18부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그 부분품 

90류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

들의부분품과 부속품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

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83,817

9026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의 기기(예 :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

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322,569

9027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

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

한다) 및 마이크로톰

689,461

9028 기체ㆍ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42,099

9029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적산

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및 스트로보스코우프

26,119

9030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

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

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999,008

9031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

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
1,459,294

9032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850,663

9033
제90류의 기계ㆍ기기ㆍ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의 다

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1,827

계 4,4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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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현재 총 7,698,676명으로서 각 업종별로 활동하고 있다. 2007년 

7월 2일 통계청 고시 제 2007-3호에 따른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통계로 알 수 

있는 환경관련 종사 분류는 128개 분류로 되어 있으나,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하여 

분류되는 직종 221(환경공학기술자·연구원), 223(환경관련 장치조작원)은 각각 16,079명, 

15,180명으로 우리나라 환경기술인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은 총 31,259명으로 추산

된다. 그러나 환경기능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활동 잠재인원은 <표 2-9>와 같다. 이

는 중복 자격보유 인원 포함한 단순 누계로 127,435명으로 조사된다.

<표 2-9> 환경부 주관 환경기술자격증 보유 경제활동 잠재 보유자 인원 현황 수(2010년 기준)

대기환경

기술자

생태분류

기사

수질관리

기술자

폐기물처리

기술자

소음·진동

관리기술자

자연생태

복원기술자

토양환경

기술자

환경

기능사

기술사 224 294 223 183 125 91

18,671기사 17,592 349 27,022 6,255 2,948 756 2,319

산업기사 18,419 22,951 8,078 683 252

계 36,235 349 50,267 14,556 3,814 1,133 2,410 18,671

  환경 기술 인력이 환경기술자격을 보유함으로서 광범위한 환경 분야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의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각 사업장에서 실무 

활동에 앞서 숙련된 환경 계측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교육훈련 및 실습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재 다양한 계측기기는 측정항목 및 품목에 따라 폭 넓은 기술력이 요구되는데, 이를 

교육하고 실습하기에는 시간, 장소 및 교육위원에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여 환경 기술 

인력이 환경 계측기기를 운용하기에 애로사항이 제반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 계측기기의 교육에 관한 현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통하여 

시간, 장소 및 교육위원의 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으로 본 연구에서

는 환경 계측기기의 교육의 현 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내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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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

  본 조사의 흐름도는 <그림 2-4>와 같다.

[그림 11] 조사 흐름도

1. 국가기관에서의 교육훈련 현 실태 파악

  한국표준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립환경인

력개발원, 한국환경보전협회, 고용노동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을 조사하였다.

2. 사업체 내에서의 교육훈련 현 실태 파악

  테스토코리아, 영인과학, 영린기기, 지올코리아 등을 조사하였다.

3. 대학교 내 교육훈련 현 실태 파악

  국립 18개소 대학, 사립 29개소 대학 총 47개소 대학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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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1. 국가기관에서의 교육훈련 현 실태 파악

  1.1 한국표준과학기술연구원

  2011년 한국표준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환경기술인의 환경 계측기기 교육을 위해 다음의 

<표 24>와 같은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표준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산업체 및 시험 연구기관의 인격을 

위하여 최신의 선진기술과 응용측정기술을 소개하여 우리나라 정밀측정기술 수준을 향상시

키고 궁극적으로 산업의 국제경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취지로 전문가 분야와 기술자 분

야로 나누어 교육훈련을 하고 있으며, 매년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1) 전문가 과정 (19개 분야) 

측정현장에서 기술책임자 또는 품질책임자로 일하시는 분 

특정 측정분야에서 측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신 분 

  2) 기술자 (8개 분야) 

측정현장에서 측정 및 시험기술자로 일하시는 분 

특정 측정분야에서 측정기술을 습득하고자 하시는 분 

  3) 위탁교육 

해당 산업체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측정기술을 습득하고자 맞춤형 측정교육을 원하

시는 기업 

※ 교육담당자와 사전협의 요망 : 1기업 2인 이상 신청 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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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2011년 한국표준과학기술연구원 환경기술인의 환경 계측기기 교육

※ 전문가 과정

분야 교육명 교육기간(2011년)
수강

인원
수강료(원) 접수시작일 접수종료일

11-5001 무기화학분석 전문교육 01.27~01.28(2)일 13 0 2010.12.28 2011.01.27

실내공기질측정 실내공기질측정 전문교육 03.09~03.11(3)일 20 300,000 2011.02.07 2011.03.09

천연가스 천연가스분석 전문교육 03.17~03.18(2)일 35 200,000 2011.02.15 2011.03.17

X-선 회절(l) X-선 회절 측정/분석 전문교육 03.21~03.23(3)일 15 300,000 2011.02.19 2011.03.21

질량 질량측정 전문교육 04.11~04.14(4)일 20 400,000 2011.03.12 2011.04.11

압력 압력측정 전문교육 04.13~04.15(3)일 30 400,000 2011.03.14 2011.04.13

유체유동 유체유동측정 전문교육 04.27~04.29(3)일 2 900,000 2011.03.28 2011.04.27

표면분석 표면분석 입문과정 교육 05.12~05.13(2)일 20 200,000 2011.04.12 2011.05.12

광도/복사도 광측정 전문교육 05.17~05.19(3)일 15 400,000 2011.04.17 2011.05.17

방사능 방사능 측정 전문교육 05.17~05.20(4)일 15 500,000 2011.04.17 2011.05.17

방사선 방사선측정 전문교육 05.24~05.27(4)일 15 400,000 2011.04.24 2011.05.24

천연가스/

가스측정기 교정
천연가스 및 가스측정기 교정 전문교육 05.30~05.31(2)일 30 300,000 2011.04.30 2011.05.30

시간주파수 시간주파수분야 전문교육 06.15~06.17(3)일 20 600,000 2011.05.16 2011.06.15

X-선 회절(ll)
고분해능 X-선 회절 및 X-선 

반사율 측정 전문교육
08.17~08.19(3)일 20 350,000 2011.07.18 2011.08.17

X-선 회절(lll) Rietveld분석 전문교육 08.22~08.24(3)일 15 300,000 2011.07.23 2011.08.22

표면분석 표면분석 전문교육 09.06~09.09(4)일 20 450,000 2011.08.07 2011.09.06

※ 기술자 과정

재료시험법 재료시험법 기술교육 04.11~04.15(5)일 20 500,000 2011.03.12 2011.04.11

유체유동 유량측정 기술교육 04.11~04.13(3)일 40 400,000 2011.03.12 2011.04.11

비파괴 비파괴 측정 기술교육 04.13~04.15(3)일 20 400,000 2011.03.14 2011.04.13

진동 진동측정 기술교육 04.18~04.21(4)일 20 400,000 2011.03.19 2011.04.18

습도/수분 습도/수분 측정 기술교육 05.11~05.13(3)일 20 500,000 2011.04.11 2011.05.11

진공 진공응용 및 시험평가 기술교육 05.12~05.13(2)일 20 200,000 2011.04.12 2011.05.12

음향 음향,소음 측정 기술교육 05.16~05.19(4)일 20 400,000 2011.04.16 2011.05.16

환경계측기기
대기 및 실내공기질 

환경측정기기 교육
05.25~05.27(3)일 20 420,000 2011.04.25 2011.05.25

인간공학 인간공학 기술교육 06.08~06.10(3)일 20 300,000 2011.05.09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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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KOLAS(시험/교정/검사/표준물질) 

및 KAS(제품인증)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 22조 및 제 23조에 

따라 KOLAS 인정을 획득하거나, 준비 중인 시험기관(KS Q ISO/IEC 17025)과 검사기관(KS 

Q 17020)의 직원 및 표준물질생산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

구원은 컨설팅의 전문분야별로 구성된 자문그룹의 지원으로 표준화, 품질관리 및 시험 연구 

분야의 40년 역사를 가진 KOLAS/KAS 평가/교육의 선행 기관으로서 KOLAS평가, KAS평가, 

JIS심사, KS심사, Q마크 및 S마크의 공장심사 등의 평가와 심사 등을 통하여 축적된 지도진

단 수법을 컨설팅에 적용하여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경영시스템 수립으로 목표로 하고 있

다(<표 25> 참조).

<표 25> 2011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환경 계측기기 교육

월

과정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강료

합

숙

K
O
L
A
S

KS Q ISO/IEC 17025 45만원

측정불확도 45만원

표준물질생산기관평가사 70만원

비

합

숙

K
O
L
A
S

KS Q ISO/IEC 17025 33만원

KS Q 17025 33만원

측정불확도 33만원

내부심사자 33만원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 33만원

보수교육  5만원

G
M
P

공정 Validation 20만원

멸균 Validation 20만원

위험관리 20만원

의료기기시험평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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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으로 1966년 설립 시험평가기술개발 및 국제품질인증획득 지원 등 

산업현장에 필요한 각종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내부 심사자

로서 심사계획·심사수행·심사보고를 실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인터넷 및 오프

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226> 참조).

<표 26> 2011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환경 계측기기 교육

월

과정명
교육인원 분야 교육 수강료

합숙 측정 불확도 추정 40명
교정분야 2박3일 6회/년

45만원
시험분야 2박3일 14회/년

비합숙

내부심사자 40명
교정분야 3일 1회/년

35만원
시험분야 3일 1회/년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 40명
교정분야 3일 6회/년

35만원
시험분야 3일 15회/년

기술요원 40명 - 3일 8회/년 40만원

  1.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시험 등을 포함한 전문 인력 양

성을 위하여 측정 분석 및 현장체험 교육 강화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표 2-27> 참조).

<표 2-27> 2011년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기술인의 환경 계측기기 교육

※법정교육

교육명 교육기간(2011년) 수강 인원 수강료(원)

대기측정분석기술요원과정 2011.11.21.∼2011.11.25. 23 60,000

실내공기질측정분석기술요원과정 2011.11.14.∼2011.11.18. 25 60,000

수질측정분석기술요원과정 Ⅰ 2011.11.28.∼2011.12.02. 20 60,000

수질측정분석기술요원과정 Ⅱ 2011.10.31.∼2911.11.04 20 60,000

※전문교육

폐기물분석전문과정 2011.11.07.∼2011.11.11. 20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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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반(30만원) 수질반(30만원) 소음·진동반(15만원)

1일차 실험 기초이론
실험기초이론, BOD, DO, 

표준용액 및 시액 조제

소음진동기초이론 및 

공정시험방법 이해

2일차
현장실습(시료채취 방법의 이해), 

대기질분석이론
COD, SS, T-N, T-P 분석 소음·진동 현장측정

3일차 입자상 물질(Dust)분석
표준용액 표정(BOD), 

N-Hexan 분석
결과분석 평가

4일차
가스상 물질(SOx, NOx, HCl) 

분석

음이온계면활성제 분석, 중금속 

전처리
-

5일차 중금속 분석, 평가 및 토의 중금속 분석, 평가 및 토의 -

* 측정장비

공통분야

장비명 제원 및 모델명 수량 용도 및 범위 제작사

Chemical Balance FR-200 1 0.1mg-210g AND(일)

Dry Oven 500x600x450 1 0 - 180℃ Neuronfit(한국)

A.A Spectrophotometer GBC 908 PBT 1 중금속 분석 GBC(호주)

U.V Spectrophotometer GBC 916 1 흡광도측정 GBC(호주)

ICP OPTIMA7000DV 1 중금속 분석 퍼킨엘머(미국)

GC Clarus600 1 유기화합물분석 퍼킨엘머(미국) 

  1.5 한국환경보전협회

  환경부 위탁기관 한국환경보전협회에서는 1983년 ｢환경보전법｣에 의거 환경요원 훈련기

관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사업을 실시하여 환경기술인에게 올바른 

환경의식을 심어주고, 실무 및 신기술 등을 소개하고 있다. 동 교육은 매년 총 55,000명을 

대상으로 약 400회 실시되며 교육은 환경보존협회 본회를 포함한 전국 11개 시도지회에서 

수행된다. 교육과정은 대기기술인과정, 수질기술인과정, 소음 및 진동기술인과정 등 환경기

술인교육을 비롯해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분뇨처리담당자교육,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

기 질 관리자 교육, 수도시설의 관리교육 등이 있다.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와 관련 

인증심사원교육도 수행하고 있다. 환경기술인의 환경 계측기기 교육을 위해 대기/수질은 5

일, 소음진동은 3일에 걸쳐 환경 계측기기를 교육 한다(<표 28> 참조).

<표 2-14> 2011년 한국환경보전협회 환경기술인의 환경 계측기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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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분야

기 압 계 70mm 1 기압측정 SPLING FILD(미)

풍 향 풍 속 계 OTA 24 1
max 80m/sec

-160 - 137
대전계기(일)

열전대 온도계 T/245515 1 2℃ YOKOGAWA(일)

CO 측 정 기 UR-112D 1 CO측정(NDIR) 광명이화학(일)

Gas Sampler Method-5 1 Gas Sampling NUTECH(미)

O2 측정기 10-506 1 0 - 21 % BACHARACH(독)

Handy A.S. SS-6N 1 20 L/min 삼신 ENG.

H.V.A.S. AS-D1 1 비산먼지측정 정 ENG.

전 압 조 정 기 KSS-300 OA 1 전압조정 신일전기

발 전 기 DG-1800 1 AC 110-220 대흥기계

주 사 기 100ml 4 NOx 측정용 서진과학

Ring. S. C. 일 반 1 매연측정 녹원출판사

수질분야

pH-meter pH-meter 220 1 0.00-14.00 CONRING(미)

PURE WATER SW 1000M 1 증류수제조용 삼보과학

온도계 PC 9400 1 온도측정 DELTA(일)

Magnatic Stirrer S-84627 1 교반용 동양이화학

Stirrer PC-320 1 교반용 CORNING(미)

전기로 일반 1 회화용 금성과학

Hot Plate PCC-101 1 교반 및 가열 CONRING(미)

BOD Incubator LTI 1000D 1 BOD 측정용 EYELA(일)

Water Bath 9231-A 1 중탕용 OMEGA(일)

Vacuum Pump M-ST-50 1 SS분석용 SATO(일)

Clean Banch 180 x 70 x 90 1 일반세균측정 대주 ENG.

Colony Counter 일반 1 세균계수측정 화성이화학

Heating Mantle 일반 1 가열용 화성이화학

Jar Test C-6S 1 최적응집조건 제일이화학

Centrifuge 일반 1 원심분리 동양이화학

Microscope BIOLUX41-400 1 미생물관찰 교화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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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ker 일반 1 교반 및 용출 제일이화학

Fume Hood 일반 1 가스배기 금성과학상사

킬달분해장치 6구 1 시료전처리 제일이화학

Autoclave 19 21X 1 고압멸균용 화성이화학

DO Meter HI 9143 1 DO 측정 HANNA(미)

소음측정

정밀소음계 set cel - 573 1 소음측정 cel(영)

정밀소음계 set cel - 440 1 소음측정 cel(영)

진동계 VM - 52 1 진동측정 RION(일) 

진동계 VM - 53 1 진동측정 RION(일) 

  1.6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기관 정도관리 교육을 자율 참여 

형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 교육은 국내에서 작업환경측정기관 종사자(측정 및 분석)를 대

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전문교육프로그램으로 동 교육의 참여는 측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7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자 협의회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자 협의회에서는 매년 1회 정도 측정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자들만을 

대상으로 분석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8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KOLAS 교육(시험.검사기관), 숙련도시험운영을 교육하고 

평가한다(<표 2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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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2011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환경 계측기기 교육

월

과정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강료

KOLAS 평가사 과정 70만원

내부감시자 과정 45만원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시험기관) 45만원

KS Q 17025 운영실무(검사기관) 45만원

측정불확도 추정 45만원

시험방법의 유효화(품질보증)

샘플링 이론

KOLAS 보수 교육 5만원

위탁교육(출장교육)

측정불확도 추청(검사분야)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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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체 내에서의 교육훈련 현실태 파악

  2.1 테스토코리아

  테스토코리아는 열화상카메라, 온도계, 온습도계, 데이터 로거, 무선 온습도 측정프로그램, 

풍속계, 연소가스분석기, 압력계, 트렌스미터 등 다양한 산업용 측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독일 테스토 AG 한국 지사이다.

  상시적으로 기기에 대해서 본사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기술을 교육하며, 부정기적으로 각

종 세미나로 공개적으로 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2011년 2월 18일 13시부터 자사기기

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외 2011년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 2011년 제약, 화장품

산업전 등에서 부스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2 영인과학

  1976년 창립한 영인과학은 GC, GC/MSD, HPLC, LC/QQQ 기기를 판매 및 교육하고 있

다. 1회 교육시 220,000원이 소요되며 GC는 3일 교육 월 2회씩 실시하게 되며, GC/MSD는 

2일 교육 월 2회씩 실시하게 된다. HPLC는 3일 교육 월 1회씩 실시하게 되며, LC/QQQ는 

3일 교육 2개월에 1회씩 실시하게 된다.

  2.3 영린기기

  1985년 창립한 영린기기는 GC/HPLC의 기본 교육과 유지보수 교육을 하고 있다. 1회 교

육시 330,000원이 소요되며 GC/HPLC 기본 교육은 2일 교육 월 12회씩 실시하게 되며, 

GC/HPLC 유지보수 교육은 2일 교육 월 12회씩 실시하게 된다. 

  2.4 지올코리아

  1994년 창립한 지올코리아는 EDS의 교육을 하고 있다. 연 1회 부정기적이며 2일에 걸쳐 

실시하며, 교육 1회당 전문인은 150,000원 학생은 100,000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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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교 내 교육훈련 현실태 파악

<표 30> 간헐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학 목록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1 강릉원주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1 경기대학교 산학협력원

2 강원대학교 미래관 2 경산대학교 공동기기센터

3 경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3 경성대학교 공동기기센터

4 경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4 경일대학교 중앙기기센터

5 공주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5 경주대학교 공동기자재센터

6 부경대학교 공동연구동 6 경희대학교 중앙기기센터

7 부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7 계명대학교 중앙교육기기실

8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공동기기원 8 고려대학교 공동실험실

9 안동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9 국민대학교 공동실험기기센터

10 전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10 대구대학교 중앙기기센터

11 제주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11 대구카톨릭대학교 중앙기기실

12 충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12 동국대학교 기초과학센터

13 충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13 동덕여자대학교 종합기기센터

14 강원대학교(삼척) 공동실험실습관 14 동아대학교 공동기기센터

1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15 동의대학교 산학협력센터

16 한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16 서울여자대학교 공동기기실

17 한밭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17 선문대학교 공동기기센터

18 여수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18 성균관대학교 공동기기원

국립 18개소

사립 29개소

총 47개소 대학

19 숙명여자대학교 공동기기실

20 아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21 영남대학교 중앙기기센터

22 울산대학교 공동기기센터

23 원광대학교 과학관

24 이화여자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공동기기실

25 인하대학교 기기분석실

26 조선대학교 공동기기센터

27 중앙대학교 기초과학센터

28 포항공과대학교 연구기관

29 한림대학교 중앙실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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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안전상의 조치) 및 제24조(보건상

의 조치)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부속 실험실에서 실험 중에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의 부속 실험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국가연구기관의 부속 실험실과 

학교 또는 공공단체 등의 실험실과 연구실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실험” 이라 함은 도구, 장치, 원료, 물질,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어떠한 물건이나 

현상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며 관찰하는 일로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원인 규명이

나 결과도출을 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나) “실험실” 이라 함은 장치 등이 설치된 연구실 등을 포함하여 실험을 하기 위한 목

적으로 구획된 모든 장소를 말한다. 

(다) “위험” 이라 함은 인적재해, 물적 손실, 환경적 피해 또는 이들 요소가 혼재되어 있

는 상태 또는 잠재적인 상황을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잠재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한 빈도와 손실크기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마) “사고” 라 함은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을 말한다. 

(바) “위험요인” 이라 함은 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치나 유해물질, 재료 등에 의하

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된 가능성을 말한다. 

(사) “유해물질”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 29조 1항에서 규정한 금지유해물질, 동 시행

령 제30조에서 규정한 허가대상유해물질 및 동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7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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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으로 화재 폭발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아) “부스(Booth)”라 함은 실험실 등에서 유해물질 취급 시에 발생하는 증기, 가스, 흄

(Fume), 분진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 

  4.1 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1) 실험실에서 안전사고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험실별로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

리 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실험대, 실험부스, 안전통로 등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실험실의 전반적인 구조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출입구는 비상시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사고 시 연락 및 대피를 위해 출입구 벽면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상 연락망 및 대피

경로를 부착하여 놓아야 한다. 

(5)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6) 실험에 필요한 시약만 실험대에 놓아두고, 또한 실험실내에는 일일 사용에 필요한 최

소량만 보관하여야 한다.

(7) 시약병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라벨(Label)에는 물질 명, 뚜껑을 개봉한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8) 유해물질이 누출되었을 경우, 싱크대나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폐액 수거용기에 

안전하게 버려야 한다. 

(9) 실험실의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험실내 실험장치, 시약보

관 상태, 소방 설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0) 취급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를 게시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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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험실내에는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및 안내표지 등 필요한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동 안전보건 표지 규격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안전보건 표지

의 종류와 형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별용도, 사용 장소, 형

태 및 색체), 동 시행규칙 별표 3(안전보건 표지의 색체, 색도 기준 및 용도), 동 시행

규칙 별표 4(안전. 보건 표지의 기본 모형)에 의한다.

  4.2 실험실 종사자 안전보건 수칙 

(1) 유해물질, 방사성물질 등 취급하는 실험실에서는 실험복, 보안경을 착용하고 실험을 

하여야 한다. 일반인이 실험실에 방문할 때에는 보안경 등 필요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

여야 한다.

(2) 유해물질 등 시약은 절대로 입에 대거나 냄새를 맡지 말아야 한다. 

(3)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을 할 때에는 부스(Booth)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절대로 입으로 피펫(Pipet)을 빨면 안 된다. 

(5) 하절기에도 실험실내에서 긴바지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음식물을 실험실내 시약 저장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고, 또한 실험실내에서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7) 실험실에서 나갈 때에는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8) 실험장비는 사용법을 확실히 숙지한 상태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4.3 다른 실험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고려 

(1) 주위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안전한 행동을 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3) 실험에 참가한 모든 실험종사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화재 또는 사고 시에 주위사람에게 알린다. 

  4.4 실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1) 예방은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떠한 실험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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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및 유해물질을 다루기 전에 작업에 관계된 위험성과 안전조치에 대하여 알고 있

어야 한다.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유해물질 등을 취급하는 실험을 할 경우에는, 실험 

전에 위험요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실험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실험실내 모든 종사자가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4.5 사고 시 행동요령

(1) 사고를 대비하여 비상연락, 진화, 대피 및 응급조치요령 등에 포함된 비상조치절차를 

비상조치 계획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2)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3) 실험실내 샤워장치, 세안장치, 완강기, 소화전,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안전장비 및 비

상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4)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호와 같이 행동하도록 한다. 

(가) 긴급조치 후 신속히 큰소리로 다른 실험 종사자에게 알리고 즉시 안전관리책임자

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나) 화재나 사고를 가능한 한 초기에 신속히 진압하고, 필요시 응급조치를 취한다. 

(다)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 외부로 대피하도록 한다. 

(라)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마) 필요시 구급요원 등에 대해 사고 진행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4.6 비상조치 교육 및 훈련 요령 

   비상조치 교육 및 훈련 요령은 비상조치 계획지침을 참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사고 시 응급조치 

  5.1 호흡정지 

(1) 환자가 의식을 잃고 호흡이 정지된 경우 즉시 인공호흡을 해야 한다. 

(2) 주변의 도움을 청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환자를 소생시키면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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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심한 출혈

(1) 심한 출혈은 상처부위를 패드나 천으로 눌러서 지혈시킨다. 

(2) 위급할 때는 의류를 잘라 사용토록 한다. 

(3)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상처부위를 감싸고 즉시 응급요원을 부르도록 한다. 

(4) 피가 흐르는 부위는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높게 하여 계속 누르고 있도록 한다. 

(5) 환자는 편안하게 누이도록 한다. 

(6) 지혈대는 쓰지 않도록 한다. 

  5.3 화상 

(1) 경미한 화상은 얼음이나 생수로 화상부위를 식힌다. 

(2)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른다. 

(가) 바닥에 누워 구르거나 근처에 소방담요가 있다면 화염을 덮어 싸도록 한다. 

(나) 불을 끈 후에는 약품에 오염된 옷을 벗고 샤워 장치에서 샤워를 하도록 한다. 

(다) 상처부위를 씻고 열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동안 수돗물에 상처부위를 담근다. 

(라) 상처부위를 깨끗이 한 후 얼음주머니로 적시고 충격을 받지 않도록 감싼다. 

(마) 사람을 향해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4 유해물질에 의한 화상 

(1) 유해물질이 묻거나 화상을 입었을 경우 즉각 물로 씻는다. 

(2)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모든 의류는 제거하고 접촉부위는 물로 씻어낸다. 

(3) 유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15 분 이상 세안장치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고 즉각 

도움을 청한다.

(4) 몸에 유해물질이 묻었을 경우 15 분 이상 샤워 장치를 이용하여 씻어내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5) 위급한 경우 즉시 구급차를 부르고 샤워 장치를 이용하여 씻어낸다. 

(6) 유해물질이 몸에 엎질러진 경우 오염된 옷을 빨리 벗는다. 

(7) 보안경에 유해물질이 묻은 경우 시약이 묻은 부분은 완전히 세척하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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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외상 

  외상 쇼크의 경우 재해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면 환자를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눕힌 

뒤 병원으로 이송시킨다.

6. 실험실 안전장치 

  6.1 실험실 부스 

(1) 부스(Booth) 

(가) 제어풍속은 부스를 개방한 상태로 개구면에서 0.4 m/sec 정도로 유지 되어야 한

다. 다만, 부스가 없는 실험대에서 실험을 할 경우 상방향 후드의 제어풍속은 실험

대 상에서 1.0 m/sec 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나) 부스 입구의 공기의 흐름방향은 입구 면에 수직이고 안쪽으로 향하여야 한다. 

(다) 부스 위치는 문, 창문, 주요 보행통로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라) 부스 앞에 서 있는 작업자는 주위에 흐르는 공기를 난류로 만들므로 실험자를 2인 

이하로 최소화한다.

(마) 실험 장치를 부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전면에서 15 cm이상 안쪽에 설치하여야 하

며, 부스내 전기기계기구는 방폭형이어야 한다.

(바) 부득이하게 시약을 부스내에 보관할 경우는 항상 후드의 배기장치를 켜두어야 한다. 

(2) 유지관리 

(가) 부스는 규정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나) 부스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후드나 배기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경

우에는 즉시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중이라는 표지를 붙인다.

(다) 후드로 배출되는 물질의 냄새가 감지되면 배기팬이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후드의 

작동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정비하도록 한다.

(라) 후드 및 국소배기장치는 1 년에 1 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어풍속

을 3개월에 1회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마) 실험용 기자재 등이 후드위에 연결된 배기 덕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Cabinet) 

(1) 실험실내에 시약 등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는 강제배기장치가 설치되어 통풍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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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캐비넷에 저장되어야 한다.

(2) 유해물질의 사용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른다. 

(가) 유해물질은 물성이나 특성별로 저장하여야 하며 알파벳순이나 가나다순 등 이름 

분류로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나) 서로 반응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함께 두지 않아야 한다. 

(다) 유리 상자에 저장된 것은 가능한 캐비넷 선반의 제일 아래에 보관한다. 

(3) 캐비넷의 형식은 다음 요령에 따라 선택한다. 

(가) 가연성 물질용 캐비넷은 가연성물질 및 인화성 액체 저장용으로 사용한다. 

(나) 산, 부식물질용 캐비넷은 내부식성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다) 실험실 외부의 가연성 및 부식성 액체를 저장할 때에는 저장 캐비넷을 별도로 설치

하여 사용한다.

  6.3 개별저장용기 

(1) 유해물질을 저장하는 용기를 선택할 때에는 약품과 반응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2) 용기는 크기를 20 리터 이하로 제한한다. 

(3) 용기는 꼭 막을 수 있는 뚜껑, 배출구 덮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용기 내부 압력이 

상승되지 않도록 서늘한 장소에 보관한다.

(4) 유리용기를 구매할 때에는 폭발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기구 뚜껑 등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6.4 실험실용 냉장고 

(1) 일반 냉장고를 가연성물질과 같은 특별한 위험이 있는 물질 보관용으로 사용하지 말아

야 한다.

(2) 실험실 용도의 냉장고는 유해물질의 저장이 가능한 것을 사용한다. 

(3) 위험물질의 보관기간은 가능한 한 짧게 한다. 

(4) 냉장고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5) 냉장고의 사용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른다. 

(가) 냉장고에 저장할 수 있는 유해물질은 표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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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능 물질을 저장할 경우에는 냉장고에 방사능물질을 저장하고 있다는 표지를 

붙인다. 

(다) 냉장고속에 보관되는 용기들은 완전히 밀폐되거나 뚜껑이 덮여있어야 하며, 안전하

게 놓이고, 물질표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

(라) 뚜껑이 알루미늄 호일, 코르크마개, 유리마개 등으로 제작된 것은 저장을 피한다.

(마) 냉장고는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리가 끼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6.5 세안장치 

(1) 세안장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실험실내의 모든 인원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세안장치는 실험실의 모든 장소에서 15 m 이내, 또는 15∼30 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표시와 함께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실험실 작업자들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가장 가까운 세안장치에 도착될 수 있어야 

한다. 

(4) 눈 부상은 보통 피부 부상을 동반하게 되므로 세안장치는 샤워 장치와 같이 붙어 있어

서 눈과 몸을 동시에 씻을 수 있도록 한다.

(5) 세안장치의 사용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른다. 

(가) 물 또는 눈 세척제는 직접적으로 눈을 향하게 하는 것 보다는 코의 낮은 부분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 눈꺼풀은 강제적으로 열리도록 하여 눈꺼풀 뒤도 효과적으로 세척하도록 한다. 

(다) 코의 바깥쪽에서 귀 쪽으로 세척하여 씻겨진 화학물질이 거꾸로 눈 안이나 오염되

지 않은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물 또는 눈 세척제로 최소 15 분 이상 눈과 눈꺼풀을 씻어 낸다. 

(마) 유해한 화학물질로 오염된 눈을 씻을 때에는 가능한 빨리 콘택트렌즈 등은 벗겨낸다. 

(바) 피해를 입은 눈은 깨끗하고 살균된 거즈로 덮는다. 

(사) 병원이나 구급대에 전화한다. 

(아) 세안장치는 분기별 1 회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자) 수직형의 세안장치는 공기 중의 오염물질로부터 노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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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샤워장치 

(1)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에는 샤워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사용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샤워장치의 사용 및 유지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가) 샤워 장치는 신속하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고 알기 쉽도록 확실한 표시를 

한다. 

(나) 실험실 작업자들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샤워 장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샤워 장치는 쥐고 당길 수 있는 사슬이나 삼각형 손잡이로 작동되게 한다. 

(라) 잡아당기는 장치는 모든 사람의 키에 맞도록 높이를 조절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

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마) 샤워 장치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는 몸 전체를 덮을 수 있어야 한다. 

(바) 샤워장치가 작동되는 동안 혼자서 옷을 벗고 신발이나 장신구를 벗을 수 있어야 한다. 

(사) 샤워 장치는 전기 분전반이나 전선 인입구 등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아) 샤워 장치는 배수구 근처에 설치하여야 한다. 

  6.7 소방 설비 

(1) 경보설비 

(가) 경보설비는 실험실 종사자들에게 위험사항을 신속히 알릴 수 있어야 한다. 

(나) 모든 종사자(교직원, 학생포함)들은 그들의 실험실에 가장 가까운 화재발신기의 정

확한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다) 자동화 재탐지 설비는 정전이 되었을 때에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소화기 

(가) 소화기는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되며 화재에 따라서 해당되는 문자나 표시를 

갖춘 종류를 사용한다.

(나) 소화기는 적합한 표시에 의하여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며 출입구 가까운 벽에 안전

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모든 소화기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충전상태, 손상여부, 압력저하, 설치불량 등을 점

검한다.

(라) 사용되었거나 손상을 입고 내부 충전상태가 불량하면 새것으로 교체 하거나 재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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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다. 

(3) 소방담요는 불을 끄기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화상자 또는 쇼크 상태에 있는 환자를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4) 소화전 

(가) 옥내소화전함 앞에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하며, 옥내소화전은 항상 사용 가능하도

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호스는 꼬이지 않도록 감아 사용 시 쉽게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다) 옥내소화전함 내부는 습기가 차거나 호스 내에 물이 들어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호스를 사용한 후에는 건조한 후 원래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스프링클러설비 

(가) 스프링클러설비는 자동적으로 작동되므로 실험실 종사자들이 임의로 설비를 정지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실험실내 용품들은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적어도 50 cm이상 떨어진 위치하도록 한다. 

(다) 스프링클러 헤드에 물건을 매다는 일이 없도록 한다. 

(라) 자동화 재탐지 설비는 정전이 되었을 때에는 비상전원 등으로 정상 작동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7. 유해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7.1 유해물질의 운반 

(1) 유해물질을 손으로 운반할 경우 적절한 운반용기에 넣고 운반하여 넘어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바퀴가 달린 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고르지 못한 평면에서 튀거나 갑자기 멈추지 않도

록 고른 회전을 할 수 있는 바퀴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적은 양의 가연성 액체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 

(가) 증기를 발산하지 않는 보관용기로 운반한다. 

(나) 저장소에 보관 중에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다) 점화원을 제거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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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유해물질의 저장 

(1) 모든 유해물질은 지정된 저장 공간이 있어야 한다. 

(2) 모든 유해물질은 약품이름, 소유자, 구입날짜, 위험성, 응급절차를 나타내는 라벨을 부

착하여야 한다.

(3) 유해물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암소에 저장한다. 

  7.3 유해물질의 취급 

(1) 사용한 물질의 성상, 특히 화재, 폭발 중독의 위험성을 잘 조사 연구한 후가 아니면 

위험한 물질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2) 유해물질을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 소량을 사용하고, 또한 미지의 물질에 대해서는 예

비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

(3)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실험의 경우, 폭발방지용 방호벽 등 특별한 방호설비를 갖추

고 실험에 임하여야 한다. 

(4) 유해물질의 폐기물의 처리는 수질오염, 대기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4 유해물질의 안전조치 

(1) 독성 

(가) 실험자는 자신이 사용하거나 타 실험자가 사용하는 물질의 독성에 대하여 알고 있

어야 한다.

(나) 독성물질을 취급할 때는 체내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밀폐된 지역에서 많은 양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항상 부스내에서만 사용한다. 

(2) 산과 염기물 

(가) 항상 물에 산을 가하면서 희석하여야 하며, 반대의 방법은 금지한다. 

(나) 희석된 산, 염기를 쓰도록 한다. 

(다) 강산과 강염기는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 치명적 증기를 생성시키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뚜껑을 닫아 놓는다.

(라) 산이나 염기가 눈이나 피부에 묻었을 때 즉시 세안장치 및 샤워 장치로 씻어내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마) 불화수소는 가스 및 용액이 맹독성을 나타내며 화상과 같은 즉각적인 증상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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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흡수되므로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

(바) 과염소산은 강산의 특성을 띠며 유기화합물 및 무기화합물과 반응하여 폭발할 수 

있으며, 가열, 화기와 접촉, 충격, 마찰에 의해 스스로 폭발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3) 산화제 

(가) 강산화제는 매우 적은 양으로 강렬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방호복, 고무장

갑, 보안경 및 보안면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취급하여야 한다.

(나) 많은 산화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폭발방지용 방호벽 등이 포함된 특별계획을 수

립해야 한다.

(4) 금속분말 

(가) 초미세한 금속분진들은 폐,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미세분말 취급 

시 방진마스크 등 올바른 호흡기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 실험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부스나 후드 아래에서 분말을 취급한다. 

(다) 많은 미세 분말들은 자연발화성이며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폭발할 수 있으므로 특

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5) 석면섬유와 유사결정들은 피부에 묻지 않고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8. 유해위험물질의 안전대책 

  8.1 폭발성 물질 

(1) 잠재적 위험성이 큰 자기 반응성 물질은 사전에 충분한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성질

에 따른 엄격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화염, 불꽃 등 점화원의 접근을 차단하고 가열, 충격, 타격, 마찰 등을 피한다. 

(3) 직사광선 차단, 습도에 주의하고 통풍이 양호한 찬 곳에 저장한다. 

(4) 강산화제, 강산류, 기타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5) 가급적 적은 양으로 나누어 저장하고 용기의 파손 및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한다. 

(6) 화약류의 기폭제 원료로 사용되는 미세한 분말상태의 것은 정전기에 의해서도 폭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완전한 접지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전기기계기구는 방폭형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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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폭발현상으로 나타나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도난방지 등의 보안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8) 종류를 달리하는 위험물과는 동일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8.2 발화성 물질 

(1) 저장용기는 완전히 밀폐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고 물, 수분, 물의 변형된 형태

(눈, 얼음, 우박 등)의 침투 및 이의 접촉을 금하여야 한다.

(2) 산화성 물질과 강산류와의 혼합을 막아야 한다. 

(3) 용기는 금속제의 견고한 것을 이용하고, 저장용기가 파손되거나 용기가 가열되지 않도

록 한다.

(4) 칼륨, 나트륨 및 알카리 금속은 석유, 등유 등의 산소가 함유되지 않은 석유류에 저장

하며, 보호액의 증발을 막고 보호액 중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5) 종류를 달리하는 위험물과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6) 저장 또는 취급 장소는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습도가 높은 장소, 빗물이 침투

되는 장소 및 습지대를 피한다. 

(7) 다른 위험물, 수용액, 함습물, 흡습성 물질, 수용성 위험물 또는 결정수를 가진 염류 

등과의 저장을 피한다.

(8)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유기금속 화합물류는 화기를 엄금하고 용기 내 압력이 상

승되지 않도록 한다.

(9)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을 취급하는 설비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장치를 설

치해야 한다.

(10) 자연발화 위험성이 있는 물질은 불티,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을 막는다. 

  8.3 산화성 물질 

(1) 화기 및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을 엄금하고, 직사광선을 차단하며, 가열을 피하고 강환

원제, 유기물질, 가연성 위험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2) 염기 및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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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기는 내산성의 것을 사용하고 용기의 파손방지, 전도방지, 용기변형 방지에 주의한다. 

(4) 강산화성 고체와의 혼합, 접촉을 방지한다. 

(5) 종류를 달리하는 위험물과는 동일한 저장소 내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8.4 인화성 액체 

(1) 불꽃, 스파크, 고온체 등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한다. 

(2) 용기는 완전밀폐해서 차가운 장소에 저장한다. 

(3) 취급 시 증기의 발생이 있는 경우에는 가연성 증기가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하고 당해 증기를 감지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기를 

설치한다.

(4) 가연성 증기가 체류하는 장소에서는 스파크를 발생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

며, 전기기계기구는 방폭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질의 유동이나 그로 인하여 정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접지 등을 하여 정전기

를 제거하도록 한다.

(6) 유독한 증기를 발생하는 것은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8.5 독성물질의 누출방지 대책 

(1) 실험실 내에 독성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 한다. 

(2)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부분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 정기

적으로 연결부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3) 독성물질의 폐기·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 등의 처

리공정을 통하여 당해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4) 독성물질의 취급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하여 당해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때에는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완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5)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때에는 실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

한 경보설비를 작업자로부터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6)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때에는 당해가스를 감지 할 수 있는 독성가스누출감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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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기를 설치한다. 

9. 실험기구 및 장치의 취급안전 

  9.1 실험기구 

(1) 화학실험용 기구 

(가) 비이커류에 용매 등을 넣을 때는 크리이프 현상(액이 벽면을 따라 상승하여 외측으

로 나오는 것) 및 증발에 의한 비산에 주의해야 한다.

(나) 플라스크류는 압력 및 변형에는 약하므로 직화에 의한 가열 및 감압 조작에 사용해

서는 안 된다.

(2) 실험장치 

(가) 행하려는 화학실험은 어떠한 종류와 기계적 강도가 요구되는가를 예상한다. 

(나) 사용으로 인하여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는 기구를 사용해야 할 때는 보호, 보강, 방

어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유리관은 직접 사용하여, 클램프로 고정하지 말고 부드러운 고무 등으로 고정한다. 

(라) 온도가 변화하면 기계적 강도가 변화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사용하는 약품에 따라 기계적 강도는 변화한다는 것에 유의한다.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10.1 수집 운반상의 일반적 주의 

(1) 화학폐기물 수집 용기는 운반 및 용량 측정이 용이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집용기 외부에는 부서명과 호실, 전화번호, 품명, 특성 및 주의사항 등을 기록한 특

정폐기물  표지를 부착한다.

(3) 유해물질의 폐기물을 수집할 때는 폐산, 폐알카리, 폐유기용제(할로겐족, 비할로겐족) 

폐유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4) 수집한 유해물질의 폐기물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을 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복도, 계단 등에 방치 하여서는 안 된다.

(5) 유해물질의 폐기물 취급 및 보관 장소에는 금연, 화기취급엄금 표지와 폐기물 보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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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부착한다.

(6) 빈 시약병은 깨어지지 않도록 기존 상자에 넣어 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7) 수집·보관된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는 폐액의 유출이나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2중 

마개로 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수집된 폐기물을 운반할 때는 손수레와 같은 안전한 운반구 등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9)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은 별도 수집하며, 정해진 처리규정에 따라 누설되지 않

도록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10.2 처리상의 일반적 기준 

(1) 폐액에 의하여 처리 중 유독가스의 발생, 발열, 폭발 등의 위험을 충분히 조사하고, 

첨가하는 약재를 소량씩 넣는 등 주의하면서 처리해야 한다.

(2) 악취가 나는 폐액,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폐액 및 인화성이 강한 폐액은 누설되지 않도

록 적당한 처리를 강구하여 조기에 처리한다.

(3) 폭발성 물질을 함유하는 폐액은 보다 신중하게 취급하고 조기 처리한다. 

(4) 간단한 제거제로는 처리가 어려운 폐액은 적당한 처리를 강구하고, 처리되지 않은 상

태로 방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5) 처리 후에도 폐수가 유해한 경우에는 추가로 후처리 할 필요가 있다. 

(6) 유해물질이 부착된 거름종이, 약봉지, 폐 활성탄 등은 적절한 처리를 한 후에 보관한다. 

11. 방사선 폐기물처리 

  11.1 고체 

  고체 방사선 폐기물은 플라스틱 봉지에 넣고 테이프로 봉한 후 방사선물질 폐기 전용의 

고안된 금속제 통에 넣는다.

  11.2 액체 

  액체 방사선 폐기물은 수용성과 유기성으로 분리하며 고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액체 방

사선 폐기물을 위해 고안된 통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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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기록의 유지 

  폐기물이 나온 시험번호,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의 물리적 형태 등으로 표시된 방사선의 

양들을 기록 유지한다.

  11.4 처리구분 

  하수시설이나 일반폐기물 속에 방사선 폐기물을 같이 버려서는 안 된다.  

12. 기계·물리실험의 안전 

  12.1 기계·물리실험실에서의 일반적인 주의사항 

(1) 공작기계, 측정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정해진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실험 중에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안전화를 신도록 하며 슬리퍼나 샌들 등은 신지 않도

록 한다.

(3) 전기배선작업이 필요한 실험을 할 때에는 전선피복의 벗겨짐이나 공구 손상으로 인한 

부상이나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칩이 발생하는 실험 등 필요한 장소에서는 보안경 및 보호구를 착용한다.  

(5) 자외선 조사장치를 취급하는 경우에 자외선은 살균효과가 있으며 강한 자외선을 직접 

눈에 쪼이면 실명을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X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며 방사선 

취급 안전사항을 준수한다.

(7) 장기간의 실험을 하는 경우 전기, 급배수, 증기, 가스 등의 사용은 작업자가 없을 때에 

정전, 단수, 기체의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미연에 대비책을 세워놓아

야 한다.

  12.2 기계·기구 사용 작업 

(1) 기계취급 일반수칙 

(가) 작업자는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편한 복장을 한다. 

(나) 장갑은 거친 작업물을 만질 때 사용하고 회전기계 운전 시는 사용을 금해야 한다. 

(다) 기계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고장중인 기계는 고장, 사용 못함 등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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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붙여야 한다.

(라) 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계를 정지시켜 놓아야 한다. 

(마) 실험 중에 신체가 접촉될 수 있는 동력전달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한다. 

(바) 기계는 항상 잘 손질되어 있어야 하며 청소 혹은 점검, 수리를 할 때에는 필히 기

계를 정지시키고 행하여야 한다.

(사) 기계에 너무 자신을 갖고 방심하여 일하지 말고 원리원칙을 충분히 알고 나서 기계

를 작동해야 한다.

(아) 정전으로 인하여 기계작동이 중지되었을 때에는 스위치를 작동정지 위치로 전환하

여야 한다.

(자) 원칙적으로 구동중인 기계부분에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하고, 작동중인 기계에 주

유하면 위험하므로 금해야 한다.

(차) 공작물을 견고하게 물려서 작업 중 공작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길이가 긴 공작물은 지지대를 사용하고 타인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타) 기계를 정지시킬 때 완전히 정지될 때까지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하며 기계의 타력

(여력)을 손이나 공구, 기타 물건으로 정지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

(파) 회전 물체의 방향 쪽에서는 작업을 금해야 한다. 

(2) 기계작업 수칙 

(가) 기계의 취급은 인가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정지 중 타인에 의해 작동되지 않도록 관

계자 외 스위치 작동금지 표지를 걸어 놓는다.

(나) 기계 가동 전에 기름 주입상태와 각종 레버를 점검한다. 

(다) 기계사용 시 필요한 안전장치 및 보호구를 사용한다. 

(라) 기계를 처음 가동할 시에는 저속으로 시운전한 후 작동한다. 

(마) 기계 운전 시 주위에 화기물질의 유무를 확인한다. 

(바) 기계운전자는 타인과 잡담 및 흡연을 금지한다. 

(사) 기계 운전 시 절삭공구를 교체 할 때에는 반드시 회전을 정지시키고 한다. 

(아) 기계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전원스위치를 끈다. 

(자) 작업 종료 시에는 기계 상태를 점검한다. 

(3) 목공작업수칙 

(가) 목공 기계는 허가된 사람만이 사용해야 한다. 

(나) 목공 기구, 공구(톱, 끌, 대패 등)는 완전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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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날카로운 공구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손을 다치지 않도록 날을 헝겊으로 싸서 두어

야 한다.

(라) 작은 나무를 기계톱으로 자를 때에는 손으로 잡지 말고 목판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마) 나무를 자를 때 톱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즉시 세워야 하며 잘 들지 않는 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의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사) 나무를 자를 때 자르는 방향으로 서지 말고 옆으로 서야 한다. 

(아) 기계톱을 사용할 때에는 보안경과 앞치마를 착용하여야 한다. 

(자) 작업장내의 작업에 소요되는 재료의 보관은 위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 불필요한 목재는 크기별로 일정한 장소에 쌓아 두고 특히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카) 톱밥, 쓰레기, 나무 등은 자주 쓸어내어 화재의 위험을 방지한다. 

(타) 톱밥, 쓰레기, 나무 등의 제거는 기계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한다. 

(4) 공구취급 수칙 

(가) 작업에 적절한 것을 용도에 맞추어 사용해야 한다. 

(나) 사용 전에 점검하고 불안전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 신중히 취급하고 사용 중에 파손되면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라) 공구는 일정한 장소에 두고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마) 공구는 던져서는 안 되며 손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바) 사용 시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 

(사) 손이나 공구가 젖어 있을 때에는 잘 닦아낸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용접 및 절단작업수칙 

(가) 용접절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할 경우에는 소화기를 준비해 놓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나) 용접 시는 지정된 보안면과 차광안경을 착용해야 하며 용접장갑과 용접 앞치마를 착

용하고 의복은 구멍이 있거나 유류 등 인화물질이 묻은 것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다) 밀폐된 장소에서는 환기장치가 충분히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용접 작업이나 절단작

업을 하여야 한다.

(라) 가스 절단기나 용접기는 안전한 사용법에 익숙한 사람만이 기구를 취급해야 한다. 

(마) 용접도선의 취급방법은 접지도선을 용접할 물건에 접촉시키고 다른 도선을 전극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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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지에 접촉시키는 순서로 해야 한다.

(바) 좁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가열된 부분의 열로 화구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은 위험

하므로 외부에서 점화하여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사) 아세틸렌은 1.3 ㎏/㎠G 이상의 압력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아) 용접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조절기와 호스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항상 확

인해야 하며, 점검할 때에는 절대로 불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 조절기나 화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또는 이들을 개조해서는 안 된다. 

(차) 일정 시간이상 작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조절기내의 가스압력을 제거해야 한다. 

(카) 실린더를 수직으로 세워둘 경우에는 쓰러지지 않도록 묶어두어야 한다. 

(타) 산소나 아세틸렌 실린더는 전류가 통하고 있는 전선 또는 전기기구의 접지선과 접

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파) 아세틸렌 실린더를 저장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가스가 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항

상 밸브 끝이 위로 가도록 하여야 한다. 

13. 위험장비 및 장치 사용 시 안전 

  13.1 가스용기 

(1) 가스용기는 사용할 때나 보관 중에 안전한 물체(벽이나 무거운 실험용 책상 등)에 가

죽 끈이나 체인으로 안전하게 고정시키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뚜껑을 씌어 놓

도록 한다.

(2) 가스용기를 운반할 때에는 뚜껑을 씌워 안전한 손수레를 사용토록 한다. 

(3) 가스용기 옆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4)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가스 누출이 없음을 확인한다. 

  (5) 용기는 정기적으로 규정된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조정기를 연결하기 위해 어댑터는 쓰지 않으며, 각각 가스의 특성에 맞는 조정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조정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사용 가스에 맞는 배관, 조정기 및 부속품을 사용한다. 

  (8) 가스용기는 가열로 등과 같은 열기기 근처에 놓지 않도록 한다. 

  (9) 산소와 가연성 가스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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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진공장치 

(1) 내부압력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용기 파열에 대비하여 방호

막을 설치토록 한다.

(2) 펌프를 끄기 전에 펌프오일이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펌프와 용기 사이 밸브를 

닫도록 한다.

(3) 펌프의 동력전달 부위(벨트, 축 연결부위 등)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한다. 

  13.3 천장크레인(또는 호이스트)의 안전상 주의사항 

(1) 정해진 규격이상의 하중을 걸지 않는다. 

(2) 짐의 무게중심의 바로 위에 호이스트를 이동시켜 짐을 달아 올린다. 

(3) 조용하게 시동하여 주행하고, 급정지는 피한다. 

(4) 짐에 사람이 타지 않는다. 

(5) 천장크레인(호이스트)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4 유압프레스의 안전상 주의사항 

(1) 작업 전 주변을 확인하고 브레이크의 효과를 확인한다. 

(2) 금형을 교환, 설치할 때는 확실하게 맞춰 고정한다. 

(3)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고 작업해서는 안 된다. 

(4) 작업 중 자리를 비울 때는 운전을 정지한다. 

  13.5 연삭기의 안전상 주의사항 

(1) 연삭기의 종류에 적합한 덮개를 부착하여 사용한다. 덮개는 숫돌 파손 시 견딜 수 있

도록 충분히 강도가 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덮개는 종류에 따라서 적당한 노출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플랜지의 지름은 숫돌지름의 1/3 이상으로 한다. 

(4) 칩 비산방지용 투명판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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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 시작 전에는 1 분 이상, 연삭숫돌 교체 시에는 3 분 이상 공회전을 하고 연삭숫

돌의 최고 사용회전 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3.6 고온로 

(1) 고온로를 취급할 경우에는 방열복과 내열장갑을 끼도록 한다. 

(2) 집게를 사용하도록 하고 보안경과 보안면을 착용하도록 한다. 

(3) 시편을 공기에 냉각시킬 때 고열 표시를 시편 앞에 달아 놓는다. 

(4) 응급조치용 장비를 비치해 놓고 화상을 입을 경우에는 화상시의 응급처치절차를 따르

도록 한다.

  13.7 레이저 장치의 안전상 주의사항 

(1) 레이저를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차광용 보안경을 착용한다. 

(2) 예기치 못한 반사광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으므로 광선의 방출방향에 대해 충분히 주

의하고 반사하는 벽 등이 없음을 확인한다.

(3) 레이저 장치는 전체를 덮는 것이 바람직하다. 

  13.8 고에너지 장치의 안전상 주의사항 

(1) 이들 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위험구역이라는 표시를 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방책 등으로 차단한다.

(2) 장치의 제작, 배선, 수리 등은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3) 실험실은 정리, 정돈하여 청결하게 한다. 

(4) 실험은 두 사람 이상이 수행한다. 

(5) 장치에는 반드시 접지를 하여야 한다. 

(6) 변압기는 소형이라도 접촉에 주의해야 한다. 

(7) 다수의 전지를 직렬로 연결한 것은 고전압에 주의한다. 

(8) 진공 중에 고전압 충전부가 있을 때, 부주의로 진공을 파괴되면 절연파괴로 전류가 흐

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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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해 콘덴서는 폭발할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10) 15 kV 이상의 고전압은 X-선을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14. 전기적 위험 및 안전 

  14.1 감전방지대책 

(1) 전기 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는다. 

(2) 전기 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이중 절연기기를 제외하고는 접지를 확인 한다. 

(3)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사고를 방지한다. 

(4) 전기 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한다. 

(5) 젖은 손으로 전기 기기를 만지지 않는다. 

(6) 불량하거나 고장난 전기제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7) 배선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한 부분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8) 이동식 코드릴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 및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코드릴을 사용한다. 

  14.2 일반적인 전기안전 작업요령 

(1) 장비를 검사하기 전에 회로의 스위치를 끄거나 장비의 플러그를 뽑아서 전원을 끈다. 

(2) 전기설비 작업을 할 때는 공구나 비품의 손잡이는 부도체로 된 것을 사용한다. 

(3) 전기장치의 충전부는 전기적 절연을 한다. 

(4) 전원에 연결된 회로배선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5) 작업공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6) 플러그를 전원에 연결한 채 회로변경 작업을 하지 않는다. 

(7) 회로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플러그를 꽂지 않는다. 

(8) 젖은 손이나 물건으로 회로에 접촉하면 안 된다. 

(9) 전기설비에 연결된 접지선의 접속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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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결 코드선은 가능한 한 짧게 사용한다. 

(11) 전기설비 근처에서는 인화성 액체 등을 사용, 저장, 취급을 하지 않는다. 

(12) 다중 콘센트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3) 배전반의 진입로와 스위치 앞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15. 방사선 취급 안전 

  15.1 방사선 취급 일반사항 

(1) 방사선 시설을 설치하려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방사선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고, 취급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방사선 취급지역은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4) 방사선을 보관, 운송, 폐기하는 절차와 승인관계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관리구역 내외에서의 방사선량율, 입자속밀도, 방사선 등의 오염상황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측정 관리하여야 한다.

(6) 방사선 등의 장해방지를 위해 설비 및 이의 부대시설에 대한 보존상태 등을 정기적으

로 점검하여야 한다.

(7) 관리구역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8) 방사선 취급자에게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9) 방사선 취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또는 보건지도)을 실시하고, 피폭우려가 

있거나 피폭된 자에 대한 응급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수립, 시행한다.

(10) 방사선 등의 시설에 있어서 장해나 응급사항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위험시의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5.2 물질별 취급시 주의사항 

(1)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취급자가 사용할 때는 책임자 지시에 따라야 하

며,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인체가 받는 방사선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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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봉된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할 때는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철저히 관리하되, 주의

사항을 엄수하여 인체가 받는 방사선량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밀봉된 방사성 동위원소 중 기기에 장착되어져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이 부근을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별도의 밀봉방사선 전원 장비기기 취급에 관

한 지침을 정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

(4) 취급자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때는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철저히 관리하되 별

도의 장치 사용지침을 정하여 운용하고,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X선 발생장치 등은 사용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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